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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발제]

그래도 한미FTA에 반대해야만 하는 열한가지 이유

이해영 (한신대 교수, 범국본 정책자문위원)

지난 2006년 이후 한미FTA를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드물지 않게 밝혀왔다. 하지만 강
행처리를 앞둔 이 시점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나는 다음을 들겠
다.

첫째, 한미FTA는 심각하게 ‘잘못된 협상’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협상에 참여한 관료들은 이
를 두고 ‘이익의 균형’운운하고 또 ‘잘 된’ 협상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상개시직후 정부측
이 국회에 제출한 협상목표와 일년뒤의 협상결과를 비교대조해서 전수조사해 본 결과로는 심
각한 ‘이익의 불균형’협상이었다. 백개가 훨씬 넘는 쟁점가운데 우리측 협상목표가 관철된 비
율은 약 7%, 미국측은 약 82%, 나머지는 대략 나눠가졌다. 여기에다 작년 12월의 재협상 결
과까지를 감안하면 이익 불균형은 훨씬 심각해 진다. 게다가 최근 폭로된 <위키리크스>를 살
펴볼 때, 우리측 협상대표들이 과연 이른바 ‘국익’을 위해 협상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들 중 ‘경제 저격수(hitman)’이 없는지 따져 볼 일이다.

둘째, 한미FTA는 불평등협정이기 때문이다. 국회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이 펴낸 한미FTA 비
준동의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보면, 협정문내 한미간 일방의무조항의 개수가 국제적으로 비
교되어 있다. 일방의무라 함은 말 그대로 체약국의 어느 일방만 준수해야할 법적 의무를 말한
다. 한미간 비율은 8:1이다. 우리와 함께 이행법안이 미의회에 같이 제출된 파나마의 경우 
1.5:1, 콜롬비아의 경우 3.5:1 이다. 이미 발효중인 호주의 경우는 오히려 미국이 더 많은 
0.8:1이다. 한미FTA는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된 모든 FTA를 통털어 미국에 가장 유리한 협정
이다. 더군다나 미 행정부가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보면, 제
102조 c항에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
권을 갖지 못한다.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미국 투자자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정부제소제에 따라 마음
껏 제소할 수 있다. 협정의 국내법적 지위도 우리의 경우 기존 법에 우선하지만, 미국 이행법
안 제102조 a항에서 ‘미국 연방법과 충돌하는 한-미 협정의 규정이나 적용은 효력이 없다’, 
‘협정과 어긋난다고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을 무효로 선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법을 
포함 미국내법이 우선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의 경우 23개의 법률이 개폐되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지방조례가 여기에 해당되는 지 알 수도 없다. 

셋째, 한미FTA의 경제효과는 없거나 있다 해도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다. 정부측은 한미FTA 
경제효과가 최대 GDP 5.66%에 달하고, 일자리가 35만개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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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무역수지흑자가 증가할 거라고 했다. 지난 수년간 이를 놓고 정부측과 셀 수 없는 논쟁
을 한바 있다. 하지만 나로서는 정부측의 이 추정치가 조작에 가까울 정도로 심하게 과장되어 
있다는 판단을 여전히 하고 있다. 정부측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측이 추정해 보았
을 때, 한미FTA 경제효과는 연 GDP 0.008% - 0.013%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경제 규모에서 
볼 때 거의 무시할 수준이라는 말이다. 여기에 연동된 고용효과는 마찬가지 없거나 무시할 만
한 양이며, 외국인 투자증대 효과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무역수지가 끊임없는 논란거리
였다. 분명한 한 가지는 대미무역수지 흑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측과 우리측이 같
이 사용하는 CGE모형으로 추정했을 때 거의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를 감추기 위해 정부측은 
무역수지를 추정하기 위해 CGE 모형을 사용하는 데도, 대신 ‘산업별 합산’이라는 꼼수를 사용
해 무역수지흑자 증가를 억지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만들어 내었다.

넷째, 2010년 12월의 한미FTA 재협상으로 인해 한미FTA는 더욱 더 잘못된 협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수년동안 정부측은 ‘재협상은 없다’, ‘점하나도’ 못바꾼다고 말해왔다. 결과적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한 셈이다. 이 재협상조차도 처음에는 ‘잘 된 협상’이라고 말하다 여론의 
질타를 받고 말을 바꾸었다. 재협상의 핵심은 미국의 자동차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4년의 
시간을 유예해 주고, 미국의 자동차 비관세장벽을 대폭 강화한 데 있다. 그 댓가로 받아 온 
것은 있으나 없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거나 눈가리고 아웅하기 위한 것들 뿐이다. 미국 
자동차관세 2.5% 즉시 철폐 댓가로, 완벽하게 털어 내 주었던 우리의 비관세 장벽해체는 전
혀 보상 받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재협상을 통해 한국 자동차 비관세장벽의 해체는 더욱 완
벽해 졌을 뿐이다. 
 
다섯째, 한미FTA는 대미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불안하게 만들고 이는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미 상품수지 흑자가 감소하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현재의 속도대로 악화
된다면, 대미 경상수지는 낙관할 수 없게 된다. 2010년 기준 대미 경상수지는 약 64억불 흑
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상품수지가 126억불 흑자를 기록하고, 서비스수지는 123억불 적자
인데 대미 투자배당금을 의미하는 본원소득수지가 약70억불흑자를 나타낸 결과이다. 여기서 
상품수지흑자는 10년전인 2001년 약100억불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는 반면, 서비스수지 적자
는 2001년 -25억불과 비교해 약5배증가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각별히 유
의해야 한다. 한미FTA의 최대 피해산업중 하나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이라고 볼 
때, 이는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 경상수지 적자는 금융위기와 불가분의 관계다. 지난 미신용등급 하락이후 증시폭락 당
시 금융위관계자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 외국 투자자들은 곧바
로 우리나라의 외채 상환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결국 은행 부문의 외환건전성을 문제 삼
아 외화유동성 부족 사태가 벌어지곤 했다”며 “1997년, 2003년, 2008년 모두 경상수지가 적
자를 기록했던 때”였다. (연합뉴스, 2011년 8월 7일)

여섯째, 한미FTA는 수출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과도한 금융시장 개방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국을 외국계 투기자본의 현금인출기(ATM Korea)라고 한다. 이렇게 된 그 
이유는 한국경제가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비중이 30% 이상을 차
지해 아시아에서도 가장 높다는 데에 있다.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개방되어 있다는 말이다. 한
미FTA는 이 경향을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든다. 단적으로 투자자-정부 제소제나 역진방지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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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즘(래칫조항)등으로 인해 ATM Korea는 항구화될 위험에 처하게 되고, 한국의 주식시장
은 ‘글로벌 호구’가 될 뿐이다.     

일곱째, 한미FTA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불안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한미FTA가 없이도 현재 전체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3%에서 2009년 32%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연
간 100만 달러 미만 수출업체 비중(금액기준)도 2000년 2.8%에서 2009년 1.5%로 낮아졌다고 
분석되고 있다. 한미FTA는 수출기업 대 내수 기업,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현저하게 
심화시킬 것이다. 이 때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하청계열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소위 ‘동반
성장’은 전혀 구호로만 그칠 것이다. 
한미FTA를 통해 독점재벌이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됨은 너무나 당연하다. 사실 한미FTA의  
거의 모든 것은 자동차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하자면 '계란을  한바구니
에 담는 우'를 범한 셈이다. 그런데 이는 고도성장기의 정경유착과는 다른 세계화시대  재벌
과 국가사이의 새로운 유형의 정경유착에 다름 아니다. 이로써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공고하게 구조화될 것이다. 

여덟째, 한미FTA는 정의롭지 못한 협정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산업을 위해 농업은 말할 것도 
없고, 상당수의 중소 제조업체, 대부분의 서비스업, 지적 재산권, 의약품산업등이 FTA의 희생
양이 되었다. 보상은 어음으로 주어졌고, 결제일은 아무도 모른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동차
를 위해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발상이다. 그리고 그 자동차산업의 기대이익도 한
국차의 미국 현지생산비율이 이미 절반에 달하는 조건에서 그저 불확실하거나 급격히 감소하
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일자리의 해외유출도 감안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미FTA는 자
유주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전혀 '정의롭지'않은 협정이다.
 
아홉째, 한미FTA 협정문에 내장된 독소조항 때문이다. 한미FTA 협정문은 한마디로 독소조항
의 보고이다. 그 수많은 독소, 문제조항중 으뜸은 투자자-정부 제소제이다. 물론 여기에 역진
방지조항(래칫), 네카티브리스트, 허가-특허연계조항, 미래의 최혜국대우(MFN), 자동차부문에 
스냅백조항, 인터넷 사이트 폐쇄, 금융세이프가드조항, 개성공단조항, 투자부문 입증책임조항 
등등도 그 중요도에 있어 뒤지지 않는다. 이 하나 하나 다 설명되어야 하지만 지면이 아쉬울 
따름이다.1) 이 모두가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의 이른바 '정책공간(policy space)'를 제약, 위축
시켜 공공성의 구현에 장애를 발생시킬 것이다. 
   
열 번째, 한미FTA는 ‘복지국가’라는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는 이
미 하나의 ‘시대정신’이 되었다. 진보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역시 일지감치 ‘보편적’ 
복지국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가운데 한사람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대표 조차 오래전부터 복지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고 할 

1) 한미FTA는 현대 FTA에 있어 독소조항의 교과서라 할만하다. 별도의 첨부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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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복지에는 돈이 든다는 점이다. 그래서 세수가 중요하다. FTA를 체결하면 관세가 없
어지거나 대폭 줄어든다. 그 결과 관세로 인한 국가의 조세수입은 감소하기 마련이다. 정부측
의 엉터리 국내용 수치가 아니라, 국제표준 모형에 의거 국제통상연구소에서 한미FTA의 비용
을 추계해 본 결과 정부 주장과 달리 FTA 발효시 10년간 연간 조세수입이 9천315억∼2조1
천320억원 가량 줄어든다. 마찬가지로 한-EU FTA에 대해서도 분석해본 결과 연평균 5천29
억∼1조6천670억원씩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결국 2개의 FTA만으로 연 1조4천억 
- 3조8천억정도의 세수가 줄어든다.  
우리나라의 2009년 기준 GDP 약 1,000조중 복지관련 지출은 그 9% 약 90조 가량된다. 그리
보면 2009년 복지예산의 약 1.6% - 4.2%정도가 사라지는 셈이다. 반값등록금에 소용되는 예
산이 연 약 6조라고 했을 때, 최대 그 절반이 넘는다. FTA와 복지국가, 더 이상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진정 복지국가를 원한다면, FTA정책을 바꿔야 한다.

열한 번째, 한미FTA를 통한 ‘중국견제’가 결국 동아시아의 역내 안정과 통합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보수적 연구재단인 헤리티지재단은 연구 보고서에서 한국 등 3개국과의 
FTA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증진하는 차원에서도 하루빨리 의회에서 비준돼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자면 한미 FTA의 경우 기존의 군사적 동맹을 넘어선 양자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동아시아에서 존재감이 줄어들고 있는 미국의 입지를 확대하
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최근 한국은 중국의 호전적인 태도와 아시아 국가
들에 대한 압박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한미 FTA 비준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 정치
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비슷한 주장을 이명박대통령 역시 
2010년 4월 방미중에 한 바 있다. 당시 이대통령은 “한미 FTA는 단순한 양국간 경제협력 차
원을 벗어나 미국의 대(對) 아시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중국이라는 변수를 염두에 둬야 한다며 앞으로 한국과 중국의 통상 규모는 미국에 비해 더 커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빨리 한미FTA를 비준해서 한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라
는 말이다.  

결국 애초 절차정당성조차도 충족하지 못한 채 출발한 한미FTA는 ‘국익’을 어떻게 정의한다
고 하더라도 그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 핵심에 있어 전형적인 '이익의 불균형'협상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FTA는 디폴트상태에서 재검토하거나, 재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러운 대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선 통상절
차법을 제정하고, 통상이 가지는 그 막대한 비중에 비추어, 지금과 같은 ‘급진시장주의적’이며 
신자유주이적이지 않은,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통합적이고 ‘복지친화적인 통상정
책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통상교섭본부등과 같은 통상정책결정 과정도 재검
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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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투자·금융챕터, 월가의 권리장전?

한미FTA 협정문을 통털어 가장 논란이 되고 또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투자·금융
챕터가 아닌가 싶다. 저 시끄러운 ISD (투자자-국가 중재제도)가 제11장 투자챕터의 제2절에 
들어있고, 금융서비스 챕터는 13장에 배치되어 있다. 제12장이 서비스챕터인데 특히 금융만을 
분리시켜 제13장에 배치한 것만으로도 미국이 금융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 지를 잘 
보여 준다. 

공익을 대표해야할 국가를 기본적으로 사인들간의 분쟁해결방식인 중재에 ‘강제’ 회부하는 것
을 통해 국가를 사익 추구자인 투자자(사기업)의 지위로 격하시키는 것이 ISD의 본질이라 부
를 만하다. 여기서 이 과정이 ‘강제’인 이유는 한미FTA상의 ISD의 경우 국가는 이미 중재절
차에 ‘사전동의’ 또는 ‘자동동의’ (11.17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선택권이 없이 투자자가 
걸면 무조건 세계은행 중재법정에 끌려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은행이 중립적이며, 공
정하고 투명한 제3의 기구라고 정부는 말한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어 한다. 세계은행은 미국
의 지분이 17%를 차지하는 사실상 미국이 대주주다. IMF총재는 언제나 유럽이 돌아가면서 
맡듯이, 세계은행 총재는 언제나 미국 차지다. 세계은행은 IMF와 더불어 제3세계 나라들에 자
금지원을 댓가로 구조조정을 강요해왔고, 이렇게 강요된 신자유주의는 글로벌 양극화를 심화
시킨 주범중 하나였다. 더군다나 그 산하 기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지, 공익을 수호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아니다. 
더군다나 한미FTA상의 ISD는 중재인3인 가운데 의장이 되는 중재인을 한미 양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센터의 사무총장이 지명하게끔 되어 있다. 문제는 이 사무총장이 센터의 
운영위원회 의장 곧 세계은행 총재의 지휘하에 있다는 것이다. 

한미FTA상에는 2가지 방식의 분쟁해결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첫째는 SSD (State to State 
Dispute, 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절차)가 제22장에 정의되어 있다. 또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
의 특별분쟁 해결절차를 적용한다. 당연 이 또한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이다. 둘째가 바로 ISD
다. 그런데 SSD의 경우 협의를 통해 분쟁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3인의 분쟁해결패널이 
설치된다. 그런데  의장이 되는 3번째 패널위원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한다
(22.9조). 즉 사실상 주심이 되는 의장중재인을 ISD는 미국 영향하에 있는 ICSID사무총장이 
지명하고, SSD는 추첨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불문가지다. SSD의 당사
자인 미국투자자는 결국 월가의 다른 이름이다. 사실 ISD는 그 어떤 협정문상의 특정 조항이
라기 보다는 하나의 절차규율이자 시스템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미국의 투자·금융에 관계되는 
모든 것이 ISD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투자 곧 돈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경제의 혈관을 따
라 움직이는 것이라 할 때, ISD는 보편적 지위를 갖는 경제법이자 사실상 헌법위에 군림하는 
또 다른 절차법인 셈이다. 

다행히 한미FTA 발효전에 론스타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내려 졌기에 망정이지, 만에 하나 한
미FTA체제하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 졌다면 론스타는 십중팔구 이 대법원판결을 ISD에 따라 
제소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정부가 론스타의 막대한 투자이익의 송금을 제한한 것은 협정
문 부속서11-사 송금 곧 ‘금융세이프가드조항’ 제2항 나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
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 바로 거기에 정확히 해당된다. 이런 자금에 대해서는 협정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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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가스 수도 보건의료
내국민대우(11.3, 

12.2조) o o o o

최혜국대우(11.4, 
12.3조) x x x o

최소기준대우(11.5조) x x x x
수용 및 보상(11.6조) x x x x

송금(11.7조) x x x x
이행요건(11.8조) O O O O

고위경영진/이사회(11.
9조) o o x o

현지주재(12.5조) O O O O

어떤 송금 제한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투기성 자금이지만, 
법률상으로는 외국인 직접투자로 분류되고, 심지어 한미FTA 투자개념에는 사모펀드도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모든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그
렇지 않을 경우 ISD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ISD가 논쟁의 중핵이 되면서 정부측의 변명 역시 치열(?)하다. 그 과정에서 책임질 수도 없는 
과도한 주장들이 남발되고 있다. 특히 세간의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미래의 
정책주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아래 정부 주장을 보자.2) 

o 우리 공공정책상 필요한 사항은 협정의 적용배제, 예외설정, 개별분야 정책권한 확보, 현재․
미래 유보 등을 통해 우리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해 두었으므로, 이들 분야에서는 
ISD 제소 근거가 없음
o 협정적용이 처음부터 배제되는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부속서I(현재 유보)과 부속서II(미래
유보)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조치는 협정상 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ISD 제기 근거가 없음.

과연 그럴까? 아래 <표1>을 보자. 전력등 필수공공부문에 대한 한미FTA협정문상 유보현황이
다. 정부측 주장과는 달리 최혜국대우(전력, 가스, 수도), 최소기준대우, 수용및 보상, 송금등
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유보도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고위경영진 및 이
사회 관련 의무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 쉽게 말해 미국의 사업자가 한국에서 상수도사업을 운
영해도 아무런 국적제한이 없다는 말이다. 

<표1> 전력등 4개 공공부문 미래유보 현황 

2)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2011.11),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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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건수 인용율 기각율 각하, 합의등
간접수용 69 14% 41% 41%
직접수용 13

최소기준대우 70 28% 21% 21%
내국민대우 36 9% 31% 31%
최혜국대우 11 9% 9% 9%
우산조항 9

이행요건 부과금지 7
자유로운 송금보장 2

그리고 이어서 <표2>를 보자. 이 표는 법무부가 만든 자료에서 가져온 것이다, 

<표2> 규범유형별 ISD현황3)

어떤가, ISD제기 근거가 없다는 정부주장과는 달리, 위 <표1>상으로 유보되지 아니한 그러한 
협정상의 의무에 대한 ISD 제소 건수가 최혜국대우 11건, 수용 82건 (그중 간접수용이 69건), 
최소기준대우 70건, 송금 2건으로 총 165건을 차지한다. 이는 <표2>의 총 ISD 제소건수 217
건의 76%에 해당된다. 

그저 전력, 가스, 수도, 보건의료 4개 공공부문만을 점검해 보았을 때, 정부가 유보하지 않은 
협정상의 의무가 ISD 제기 총건수의 76%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공공정책의 자율성’이 충분
히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을 건가. 여기에 대해 정부측은 이렇게 말한다. “최소기준대우(제
11.5조), 수용 및 보상(제11.6조), 송금(제11.7조) 등은 그 성격상 유보 대상이 되지 않는 기본
적 의무임”.4) 즉 유보가 안되는 ‘기본적 의무’라고 한다. 쉽게 말해 70%가량은 어차피 ‘기본
적 의무’라서 유보를 할 수 없고, 따라서 나머지 약 30%에 유보를 했으니 ‘충분’하다고 말하
는 꼴이다. 우리 헌법에는 있지도 않은 ‘간접수용’도, 론스타의 투기수익 송금보장도 이렇게 
보면 다 ‘기본적 의무’인 셈이다. 언제부터 한국의 통상관료들이 마음대로 헌법도 바꾸고, 투
기자본의 대변자 역할을 자임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부측 ‘괴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아래 자료를 보자.5) 

협정의 적용배제
❒공공퇴직제도.법정사회보장제도(제13.1조제3항가호)(330쪽1))
o 공공퇴직제도(예:국민연금) 및 법정사회보장제도(예: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
❒국책금융기관(제13장 서한의 “일정 정부 기관”)(360쪽)
o 국책금융기관(총 8개: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공사, 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기술보
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위에서 보듯 정부측은 아예 ‘협정의 적용배제’라는 이름으로 예컨대 국민연금등 4대보험과 8
개 국책금융기관을 들 고 있다. 과연 이 ‘대담한’ 주장은 사실일까. 아래 그 해당 조문인 금융

3) 법무부, 『알기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 2010, 75쪽
4) 통상교섭본부, <한·미 FTA의 공공정책 자율권 확보 현황 (예시)> 

http://www.fta.go.kr/pds/fta_korea/usa/kor/111107_ 공공정책_배너광고.pdf , 4쪽.
5)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한·미 FTA의 공공정책 자율권 확보 현황 (예시)” (2011.11),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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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 제13.1조 제3항을 보자.

3.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
다.
가.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
다만, 당사국이 자국의 금융기관에게 가호 또는 나호에 언급된 모든 활동 또는 모든 서비스를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한도에서는 이 장이 적용된다.

예컨대 국민연금등에 대해서는 ‘이 장’ 곧 협정문 제13장 금융서비스만 적용되지 않을 뿐이
다. 그리고 두 번째 아래에 달려 있는 단서를 잘 보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런데 아래 
<표3>을 보자.6) 국민연금이 연기금 16조 4,630억을 자산운용사에 위탁운용한 결과 그 수익률
이 5.6%에 불과해서 직접 투자한 수익률 8%에 많이 미달함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다. 나아
가 인용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수익률이 떨어짐에도 기금운용본부가 해외채권 위탁운용 비
중을 현행 40%에서 60%로 증액한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결과 연기금의 
국내외 주식, 채권등 금융부문 총 위탁운용 비중이 약 30%로 되어 있다.  

<표3> 2007년~2010년 국민연금 해외채권투자 현황 (단위: 억원, %, %p)

200 7년  ~  2 010 년  해 외 채 권
총  투 자 액 평 균 수 익 률 평균수익률 차이 총 수 익 액

직 접 (A ) 33 9 ,1 92  8 .04
-2.45

28 ,046
위 탁 (B ) 1 6 4 ,6 3 0  5 .6 0 9 ,7 0 0

※1) 평균수익률: 각년도 수익률을 합한 단순평균
※2) 총수익액: 각년도 수익액의 합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결국 이런 말이다. 국민연금이 국내외 여러 자산운용사에 위탁운용한 자금 곧 경쟁이 허용되
는 그 범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ISD를 포함한 제13장 금융챕터의 각종 의무가 적용된다는 말
이다. 따라서 협정이 ‘적용배제’되었다는 말은 과장된 잘못된 주장이다. 마찬가지 8개 국책금
융기관에 대해서도 협정이 ‘적용배제’되었다는 주장 역시 황당하기 매일반이다. 그 8개 기관이 
열거된 해당 13장의 부속서한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일정 정부 기관
양 당사국은 현재 조직된 대로의 다음 기관이 제13장의 적용을 받으나 그 장의 목적상 금융
기관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
출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투자공사  

8개 기관이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제13장의 적용을 받는 다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제13.1조에 규정된 13장의 적용범위를 살펴보자.

6) 국회의원 원희목 의원실 2011년 9월 16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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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대미투자 직접투자 증권투자파생 기타 대한투자 직접투자증권투자파생 기타
2002 245.7 56.1 57.3 1.8 130.6 847.8 120.3 595.6 0.8 131.1
2003 269.6 68.8 90.7 1.7 108.4 1,046.6 150.2 763.6 1.3 131.5
2004 371.4 86.3 152.4 1.7 131.0 1,327.0 213.7 966.0 1.4 146.0
2005 473.4 100.7 248.3 1.9 122.5 1,819.7 238.3 1,422.4 2.9 156.0
2006 620.4 116.5 381.0 3.2 119.6 1,886.3 247.7 1,459.7 6.6 172.2
2007 751.4 127.9 469.6 6.4 147.4 2,064.3 242.8 1,623.1 16.0 182.4
2008 662.7 172.4 258.7 37.7 193.9 1,281.7 223.0 739.4 50.4 268.8
2009 758.6 188.1 321.4 76.8 172.3 1,805.7 255.5 1,285.2 96.1 168.9
2010 808.4 215.4 340.6 77.5 174.9 2,263.8 267.9 1,708.6 84.1 203.2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나.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러한 투자자의 투
자, 그리고
다.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

여기서 보듯 위 부속서한의 의미는 8개 국책금융기관이 13.1조 1항 가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은 아니지만, 이 들이 향후 주식상장된다거나 특히 민영화될 경우에는 13장은 물론이고, 위 
나, 다호에 따라 11장 투자, 12장 서비스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엄연한 협정
문상의 규정을 제쳐두고, 8개 국책금융기관에 대해 협정이 ‘적용배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과장된 것이다. 위에서 든 몇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측이 주장하는 상당수의 ‘적용
배제’, ‘유보’, ‘예외’등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에 정확히 부합되지 않거나, 다분히 과장된 것들
이다. 나아가 의도적으로 단서조항들을 언급하지 않거나 누락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을 비
롯 미래유보에 포함된 분야가 ISD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을뿐더러, 충분한 대응책 
마련을 가로막는 다는 점에서 위험하기조차 하다.
그리고 정부측은 우리 대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협정문 11장과 같은 투자자 보호가 필요
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주로 직접투자만을 언급하고 주식, 채권등과 같은 간접투자 통계는 
의도적으로 제외시킨다. 

<표4>한미간 투자대조표(IIP)(단위: 억달러)

(자료: 한국은행)

<표4>에서 보듯 2010년 우리의 대미 직접투자가 2002년과 비교해 4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는 2배 정도 증가했다. 마찬가지 우리의 대미 증권투자 는 6
배정도 증가한 반면, 미국의 대한 증권투자는 3배에 못미치는 정도로 증가했다. 그래서 한미
간 직접투자 규모는 상당히 근접하고 있지만, 간접투자는 그 규모에 있어 2010년 기준 5배정
도 미국이 더 많다. 그런데 문제는 ISD를 필두로 한미FTA 투자·금융챕터는 이 모든 부문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직접투자라 하더라도 예컨대 KT에 투자한 영미계 사모펀드나 론스타등도 
다 직접투자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하물며 투기성이 강한 미국의 대
한 증권투자가 대한 전체투자액의 약 75% (2010년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투자·금융
챕터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심지어 현대기아차의 경우처럼 이른바 
공장설립형 (그린필드형)으로 진출한 대미 직접투자가 미국경제의 선순환을 지지하는 것과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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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를 이룬다. 그런데 막상 현대기아차가 진출한 미국의 알라바마, 조지아주의 경우 지금까
지 미국이 체결한 FTA를 승인한 예가 거의 없다. 다시 말해 주법상의 투자자 보호를 현대기
아차가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말이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측은 예컨대 협정문 서문등
에 자국에 유리한 조항을 심어 놓거나 이행법상에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무방비로 노출
된 우리와는 다른 조건이라는 말이다.   

한·미FTA는 수출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과도한 금융시장 개방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것
이다. 한국을 '외국계 투기자본의 현금인출기(ATM Korea)'라고 한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국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해 너무 
높다는 데에 있다.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개방되어 있다는 말이다. 한·미FTA는 이 경향을 불가
역적인 것으로 만든다. 단적으로 ISD나 역진방지 메커니즘(래칫조항) 등으로 인해 ATM 
Korea는 항구화될 위험에 처하게 되고, 한국의 주식시장은 '글로벌 호구'가 될 판이다. 
최근 월가에 대한 점령시위는 1%도 안 되는 월가 금융귀족들이 미국을 점령하고 있는데 대한 
일대 반격이 아닌가 한다. 한국은 어떨까. 시중은행 대부분이 영미계 외국자본으로 넘어간지
는 오래되었다. 그리고 상위 50대기업의 외국인주식 비중을 보더라도 KT&G, NHN, 포스코는 
50%를 넘고, SK텔레콤, 삼성전자, KT는 거의 50%에 육박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 KT같은 경
우 자사주 비율을 제외하면 사실상 50%를 넘는다. 이렇듯 한국경제의 주도권은 사실상 월가
가 쥐락펴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한미FTA는 한국경제에 대한 월가(=초국적 금융
자본)의 지배권을 더욱 공고화하고 나아가 '역진불가능한' 것으로 확정하는 효과를 낳을 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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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국가재정과 한⦁미 FTA : 정부 비용추계 방식의 비판

신범철 (경기대 교수)

□ 한미 FTA로 인한 관세인하 혹은 철폐효과

(1) 정부는 수출 증가로 인한 국내생산 및 고용 증가를 주장하나

l 국내 제조업 공동화 진행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예상 보다 생산 및 고용 효과가 
낮을 수 있음.

- 예컨대, 국내기업의 부품 수요 증가보다는 미국 생산의 부품 수입이 증가하거나 대
기업의 자본 확충에 의해 생산을 확대할 경우 고용유발효과 축소될 수 있음.

(2) 한미 FTA로 인해 수입이 증가되고 국내 생산 감소 및 고용 감소를 예상할 수 있음.

l 특히 국내 내수시장 공급자인 중소기업에 타격이 예상

-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미국 생산재 수입이 관세철폐가 가격하락으로 인해 증
가하고 이에 따라 관세부과로 가격경쟁력을 유지해오 국내 중소기업에 타격이 예
상됨.

- 미국의 하이텍 상품의 수입은 주로 자본력이 풍부한 대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확보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높은 독점가격이 형성되고 소비자가 높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음.

l 이로 인해 수출 대기업과 수입 중소기업체간 양극화 심화

(3) 무역 확대로 인한 소비자 후생증가

l 한미간 무역량(양국의 수출과 수입의 합)은 증가하나 한국의 대미 수출보다 한구
의 수입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나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오히려 감소될 것임.

- CGE 결과나 현재의 수입관세 수준으로 판단해 보면 한국의 무역수지 증가한다는 
KIEP의 주장보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가 개선된다는 USITC 주장이 더 합당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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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에 따른 한국의 무역수지 악화는 일자리가 오히려 축소될 수 있음을 시
사함.

l 수입시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독점적 경쟁시장 구조가 강화되면서 소비
자 후생이 정부의 예상보다 낮을 것임. 

« 예를 들면 칠레산 포도주 가격

(4) 관세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정책의 재원감소

l FTA로 인한 관세철폐는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관세수입의 축소로 
인해 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음. 

l 관세수입 감소에 따른 재원의 감소는 복지정책 등 정책의 제약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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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한⋅미 FTA 비용 추계

l 정부가 2011년 제출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서(p.1)에 따르면 한⋅미 FTA로 
한국의 수입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면 純조세수입은 10년간 연 평균 최대 6.3조원 증가
를 예상하고 있음.

- 관세의 철폐,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 등으로 연평균 2.2조원 세수가 감소(직접감
소효과)되나, 

- 생산성 제고 등에 따른 성장 확대로 연평균 8.5조원 수준 세수 증가(간접증대효
과) 예상

- 정부는 FTA 발효후 자본축적과 함께 생산성 증대효과가 실현될 경우 연평균 최
대 6.3조원의 조세수입 증가를 기대하고 있음.

<표 1> 한⋅미 FTA 에 따른 정부의 세수 추계

    자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서(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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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제출한 의안서에서 (표 2), 관세철폐로 인한 세수는 연평균 1.4조원 감소(직접감
소효과)

관세철폐
효과

자동차 관련
세율인하 효과 

합계

1～5년차 -1.3 -0.6 -1.9
6～10년차 -1.6 -0.9 -2.4

연평균 -1.4 -0.8 -2.2
주 : 한미 FTA가 2012년부터 발효된다는 전제아래 모든 수치를 2010년 불변가격 기

준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조세연구원(2011.6) p.2

<표 2> 한미 FTA체결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변화 
(단위: 조원)

(2) 2007년 정부 보고서(KIEP, 2007)의 다음 결과에 따라 한⋅미 FTA로 인한 GDP 증가율
이 0.32∼5.97%p 상승할 것으로 예상(표 3).

정태모형(단기) 
자본축적모형(장기)

생산성 증대효과 미고려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0.32 1.28 5.97

출처:KIEP, 2007

<표 3> 한미 FTA가 실질 GDP에 미치는 효과(KIEP, 2007)
(단위 : %p) 

(3) 아래 같은 가정 아래 정부는 <표 4>에서처럼 생산성 제고 등에 따른 성장확대로 발효 
후 5년차까지 2.1조원, 6년차부터 10년차까지 연평균 14.8조원, 10연간 연평균 8.5조원 
수준의 세수 증가(간접증대효과)를 예상.

Ÿ KIEP(2007)에서 제시한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모형(5.97%p)을 기본으로 단기적
으로는 정태모형 감안

Ÿ 발효 초기부터 3년차까지는 정태모형에 의한 GDP 성장률(0.32%p)이 매년 균등
하게 0.11%p 발생한다고 가정

Ÿ 한미 FTA에 따른 생산성 증대효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정태
모형(단기)의 GDP 상승률 감안

Ÿ 그 이후 4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생산성 증대 고려 효과(5.97%p)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3년차까지 발생한 효과(0.32%p)를 차감한 효과가 매년 균등하게 0.8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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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발생한다고 가정

GDP 증가에 따른 조세수입 증가 효과

1～5년차 2.1
6～10년차 14.8

연평균 8.5

주 : 1) KIEP(2007)에서 자본축적과 함께 생산성 증대효과를 고려한 GDP 성장률 
5.97%p를 이용하여 추정

     2) 한미 FTA가 2012년부터 발효된다는 전제아래 모든 수치를 201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조세연구원(2011.06), <표 5> p.3

<표 4>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간접적인 조세수입 변화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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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비용 추계 방식의 문제점

l 한⋅미  FTA로 인한 관세수입 감소효과 추계 방식은 다름대로의 합리성을 갖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

1. 관세수입 손실(즉, 한⋅미  FTA에 따른 직접감소효과)이 10년 혹은 15년 까지만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손실이 소멸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없음. 

l 관세가 일단 철폐된다면 10년 이후에도 세수가 매년 2.2조원만큼 지속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이 더 합리적임. 

- 즉, 관세철폐로 인한 GDP 증가효과가 10년 혹은 15년 동안 완결되더라도 관세수
입은 10년 혹은 15년 이후에도 매년 2.2조원의 감소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임.

2. 연산가능일반균형(CGE) 정태모형에 의한 GDP 증가율을 3년차까지 적용하고 생산성 증대
를 고려한 자본축적모형의 결과를 5년차 이후에 적용한 것은 CGE 모형을 오용한 것임.

l KIEP가 활용한 CGE모형은 GTAP모형(즉, 표준모형, 자본축적모형, 생산성 증대 고려 모
형 등)으로 관세철폐 이전과 이후인 두 개의 일반균형을 비교하여 경제효과를 추계하는 
정태모형이지, 시간흐름에 따라 단기와 장기의 균형을 비교하여 경제효과를 추계하는 동
태모형이 아님. 

l 따라서 정부와 조세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안서에서, 정태모형을 단기모형으로 간주
하고, 생산성 증대모형을 장기로 분류하여 적용한 것은 GTAP의 CGE 모형의 결과를 잘 
못 해석한 것으로 보임. 

- 즉, GTAP의 표준모형, 자본축적 모형, KIEP의 생산성증대 고려 모형 모두 정태모
형으로 그 경제효과를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서 세수추계에 적용할 수 없음.

- 이러한 이유로 한⋅미  FTA에 따른 조세수입은 각각의 모형의 결과에 따라 그 변
화를 개별적으로 계산해야 함.

l 또한 GTAP의 CGE 모형에서 2개 균형간의 기간, 즉 관세철폐 완결기간을 편의상 FTA 
협정문에서의 실제 관세철폐 기간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전제하고 있으나 이론적으로 이 
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음.

□ 한⋅미  FTA의 재정추계: 2010년도 기준 



- 19 -

1. CGE 모형에 의한 한⋅미 FTA에 따른 예측된 경제효과는 표준(정태)모형에서 GDP 증가율
이 0.32%p, 자본축적모형에서 1.28%p, 생산성 증대고려 모형에서 5.97%p로 나타나고 있
으나 정부는 주로 최대 경제 효과만을 홍보해 왔음.

2. 우선 정부가 홍보하는 경제효과를 기초로 한⋅미 FTA의 세수효과를 각각의 모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정과 산정방식으로 추계하고 이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음.

- 정부의 주장대로 관세철폐 완결기간은 10년으로 가정하였음.

- 정부가 제시한대로 관세수입(즉, 한⋅미  FTA에 따른 세수의 직접감소효과)은 매년 2.2
조원이 감소하고 2010년 GDP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 2010년도 명목GDP는 1026조원(한국은행 ECOS 통계자료: <부표 1> 
참조)임.

 
« 하지만 2010년도를 기준으로(불변가격으로) 간주한다면 2010년 실질

GDP는 명목GDP는 동일하게 됨.

- 조세부담율(%) = 조세총액/명목GDP*100

« 2010년도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20.7%(213조원/1026조원) (한국은행 
ECOS 통계자료: <부표 1> 참조).

u 10년 동안 세수증가 예상 총액(즉, 한⋅미  FTA에 따른 세수의 간접증대효과) = (2010
년 명목GDP)*(FTA의 실질GDP 증가율 효과)*조세부담률(20.7%)

« 정부 보고서(KIEP, 2010)에 따르면 한⋅미  FTA에 따른 GDP 증가
율 효과는 정태모형(표준모형)에서 0.32%p, 자본축적모형에서 
1.28%, 그리고 생산성 증대 효과를 고려한 모형에서는 최고 증가율
인 5.97%로 모형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음.

- 10년 동안 연 평균세수 증가 예상액 = 세수증가 예상총액/10년

<표 5> 정부의 한⋅미 FTA 경제효과 추계와 이에 따른 비용추계: 
20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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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모형 자본축적모형 생산성증대 효과 고려 
모형

FTA의 실질GDP 증가율 
효과(A) 0.32%p 1.28%p 5.97%p

FTA로 인한
명목GDP 증가 

총액(B=A*1026조원)
3조 2846억원 13조 1386억원 61조 2792억원 

10년간 세수 증가 예상 
총액(C=B*20.7%) 6799억원 2조 7197억원 12조 6848억원 

10년 동안
연평균 세수 증가 
예상액(D=C/10년)

680억원 2720억원 1조 2685억원 

연평균 관세수입(E) -2조 2000억원 -2조 2000억원 -2조 2000억원

10년 동안 연간 
조세수입효과(D+E) -2조 1320억원 -1조 9280억원 -9315억원 

11년차부터 연간 조세수입 
효과(=E) -2조 2000억원 -2조 2000억원 -2조 2000억원

3. 2010년 기준 재정추계의 결과를 보면 한⋅미 FTA가 비준되고 발효된 후 10년 동안, 매년 
평균세수가 모든 모형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표준모형에서는 매년 약 2조1320억원, 자본축적모형에서는 1조9280억원, 생산성증대 
모형에서는 9315억원의 감소가 예상됨.

« 정부의 생산성 증대 고려 모형은 유일하게 한국 정부만 공식적으로 사용할 
뿐 국제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모형이며(국제통상연구소, 2009) 추계방식
에 오류가 있는 모형이라고 비판되고 있음(신범철, 2008).

« 미국은 한⋅미 FTA 경제효과를 추계함에서 있어서 GTAP의 표준모형과 유사
한 모형을 활용하고 있음(USITC 보고서, 2007).

u 2006년를 기준으로 할 때 표준모형에서는 매년 약 1조3427억원, 자본축적모형에서는 1조
1709억원, 생산성증대 모형에서는 3259억원의 감소가 예상됨(부표 5 참조).

u 2009년 기준으로 한EU FTA의 경우 표준모형에서는 매년 약 1조6791억원, 자본축적모형
에서는 1조5660억원, 생산성증대 모형에서는 5230억원의 감소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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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가 주로 홍보하고 있는 생산성 증대를 고려한 모형의 한⋅미 FTA의 경제효과, 즉 최
고의 GDP증가율 5.97%p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 조세수입이 정부예상과는 달리 매년 6조3천억원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년 
약 9천억원이 감소된다는 것임.

5. 10년 동안 관세철폐기간이 완결되고 FTA로 인한 경제효과 종결된다면(전제 조건) 10년 이
후에는 한⋅미 FTA로 인한 조세수입의 간접적인 증대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 10년 이후에는 매년 관세수입 감소액과 동일한 금액인 약 2조2천억원의 조세수입의 감소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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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ITC 모형에 의한 재정추계

<표 6> USTR모형에 의한 한⋅미 FTA 경제효과와 비용추계: 2010년 기준

GTAP 표준모형(하한) GTAP 
표준모형(상한)

FTA의 실질GDP 증가율 효과(A) 0.20%p 0.31%p

FTA로 인한 명목GDP 증가 
총액(B=A*1026조원) 2조 0529억원 3조 1820억원 

10년간 세수 증가 예상 
총액(C=B*20.7%) 4250억원 6587억원 

10년 동안 연평균 세수 증가 
예상액(D=C/10년) 425억원 659억원 

연평균 관세수입(E) -2조 2000억원 -2조 2000억원

10년 동안 연간 
조세수입효과(D+E) -2조 1575억원 -2조 1341억원 

11년차부터 연간 조세수입 
효과(=E) -2조 2000억원 -2조 2000억원

l USITC(2007) 모형과 유사한 GTAP의 표준모형(신범철, 2008b)에 의한 한미 FTA 경제효
과 추계결과는 한⋅미 FTA의 경제효과가 실질GDP 증가율로 0.20∼0.31%p임.

« 표준모형(상한)은 GTAP의 아밍턴탄력성(대체탄력성) 값의 +2*표준편차를 사용
한 결과이고 표준모형(하한)은 아밍턴탄력성(대체탄력성) 값의 -2*표준편차를 
사용한 결과임. 

« 아밍턴탄력성은 국내생산재와 수입재의 대체탄력성(ESUBD)과 수입재들간의 지
역복합재 대체탄력성(ESUBM)을 의미함.

l 이를 기초로 계산된 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10년 기간 동안 연간 조세수입은 약 2조1341
억원∼2조 1575억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10년 이후에는 2조2천억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
음. 

u 2006년 기준 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10년 동안 연간 조세수입은 약 1조3445억원∼1조
3642억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10년 이후에는 1조4천억의 감소가 예상됨(부표 6 참조). 

« 2010년 조세총액이 213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한⋅미 FTA에 따른 약 2
조1천억원의 조세감소액은 조세총액의 약 1%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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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보건복지부 총 세출예산 20조8천억원이므로(부표 4 참고) 복지 총예산 
중 조세감소액이 약 10%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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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한⋅미  FTA 경제효과에 따른 비용추계 방식의 
비판의 문제점

1. 정부는 위와 같은 재정추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① ‘10~‘21년간의 GDP 정상 증가분을 고려하지 아니함

  ㅇ 경제는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발효 후 10년간의 GDP 정상 증가분을 반영
하여 계산했어야 하나

    - 과거 10년간('01～'10) 평균 경상GDP증가율 : 6.9 %

    - 민간연구(통상연구소) 결과는 GDP 정상증가분을 반영하지 않고 ‘10년 명목 GDP를 활
용함으로써 세수효과를 과소추계

l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GDP 정상 증가분은 한미FTA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한국의 자
연성장률(즉, FTA체결 없이도 이루어지는 평균 경제성장률)이기 때문에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순(net)재정효과 추계에는 당연히 제외되어야 함.

- 다시 말해, GDP 자연증가분이 아닌 순FTA에 의한 GDP 증가효과만을 계산해야 한
다는 의미임.

l 다만 GTAP모형을 근간으로 KIEP가 추계한 경제효과(즉, GDP증가율로 0.31%, 5.97% 등)
가 2001년도 기준이므로 이를 2011년에서 2021년까지 환산(예측)할 필요성이 있음.

- 이 경우에도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GDP자연 증가분이나 혹은 누적효과를 계산하
는 것이 아니라

 
- 한국의 GDP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모든 주요 국가의 거시지표(예컨대, 미국의 

GDP, 한미 양자간 무역흐름, 한미간 상품 가격, 양국의 인구 증가, 그리고 주요 교역
국의 거시 및 무역지표 등등)를 2021년까지 projection(예측) 혹은 시뮬레이션 값을 
구하여 이를 update하고 매년 일반균형점을 구하여 그 균형점간의 변화율을 재추계
해야 함(USITC보고서(2007.09)의 Appendix F 참조).

« 이러한 예측 거시지표의 경우도 통상적으로 특정 연구자의 자료가 아닌 세계은
행과 같은 공식력이 있는 기관이 발표하는 예측자료를 매년 update하여 사용함

- 이와 같은 미국 USITC 보고서(2007.09)의 projection 방식은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누적효과 추계 방식과는 전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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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발효 10년차가 되는 마지막 해의(마지막 해가 5.97% ????) GDP증가 예상액을 단순히 
10으로 나누어 연평균 증가액 도출함

  ㅇ 발효후 10년간, 각 년도 GDP 증가의 누적효과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세수효과를 과소
추계*

   - 성장률 증가효과 5.97%p가 10년간 균등분배된다고 단순가정할 경우 세수효과는 발제자

료의 5.5배
**

수준이 되어야 함

** 5.5 = 55(=1+2+3+4+5+6+7+8+9+10) ÷ 10 ????

l KIEP가 GTAP 모형을 활용하여 추계한 한미FTA의 경제효과가 GDP증가율로 5.97%라고 
함은 관세부과 시점(초기균형)에서 관세철폐 후까지(최종균형)의 누적효과가 아니라 두 균
형(관세철폐 전 후) 간 총FTA효과를 의미함. 

- 다시 말해, 초기균형(관세철폐 이전)과 최종균형(관세철폐 이후) 간의 차이가 GDP변
화율로 5.97%라고 하는 것임.

- 그래서 5.97%를 10년으로 나누어서 누적으로 재추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매년 
평균 GDP로 환산하여 0.597%의 GDP 증가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임.

- RunGTAP의 ‘results’를 보면 이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 5.97%는 ‘GDP 
quantity index’(KIEP 등이 실질GDP로 해석함)로 그 단위는 누적변화(cumulative 
%change)가 아닌 두 균형 간 단순 ‘[%-change]’임. 

« KIEP 외(2007)의 정부보고서에서도 GDP와 같이 유량(flow)개념인 산업별 부
가가치의 경우는 누적변화가 아닌 단순 변화로 해석하였음. 

« 예컨대,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전자산업의 (관세철폐 전후의)생산 증감은 
3290백만달러 혹은 30590억원인 반면 전산업의 생산증감은 53683백만달러
(499145억원)으로 분석였음.

- 이 경우 10년간의 누적효과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

- 정부의 계산방식대로 GDP증가율을 누적효과로 계산하게 되면, 10년 동안 한미 FTA
효과는 5.97%가 아니라 약 13%가 됨.

- 따라서 정부가 5.97%를 정태효과가 아닌 동태효과로 잘못 해석하여 FTA에 따른 
GDP 증가효과를 과대추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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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10년간 세수증가 예상액(85조원) 산출근거

□ 정부는 FTA가 발효되는 경우와 발효되지 않는 경우의 향후 10년간 조세수입을 전망한 
후 양자 간 차이를 계산

 ㅇ FTA가 발효되지 않는 경우의 연도별 조세수입 전망

   - ’10년: ‘10년 세수실적

   - ‘11~’14년: ‘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세입전망

   - ‘15년 이후: 국민연금재정재계산(’08년)상의 GDP 성장률 전망치만큼 국세수입이 증가한
다고 가정

 ㅇ FTA가 발효되는 경우의 연도별 조세수입 전망

   - ‘10년: ’10년 세수실적(FTA 미발효시와 동일한 수치)

   - ‘11년 이후: 다음 수식으로 연도별 조세증가율을 구하여 추계

* (FTA 발효시 국세증가율) = (FTA 미발효시 국세증가율) +

(FTA로 인한 경상GDP 성장률) × (조세탄성치)

l 그러나 정확한 산식을 제시하지 않아 정부가 보고한 GDP 증가에 따른 연평균 8.5조원의 
조세수입 값의 복제가 불가능함.

l FTA에 의한 세수의 증가액은 복리식으로 계산하였으나 관세수입 철폐에 따른 세수감소는 
단순 계산으로 산출하여 세수증가액만 부풀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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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명목GDP와 조세부담률

연도 GDP(억원) 조세총액(억원) 조세부담률(%)

1990 1,866,909 332,148 17.8
1991 2,260,076 383,549 17
1992 2,575,254 446,806 17.3
1993 2,906,756 502,867 17.3
1994 3,402,083 604,926 17.8

1995 3,988,377 720,905 18.1
1996 4,485,964 823,549 18.4
1997 4,911,348 883,334 18
1998 4,841,028 849,474 17.5
1999 5,294,997 942,442 17.8
2000 6,032,360 1,135,353 18.8

2001 6,514,153 1,224,577 18.8
2002 7,205,390 1,354,935 18.8
2003 7,671,137 1,477,971 19.3
2004 8,268,927 1,519,974 18.4
2005 8,652,409 1,634,431 18.9
2006 9,087,438 1,793,380 19.7

2007 9,750,130 2,049,834 21
2008 10,264,518 2,127,857 20.7
2009 10,630,591 2,097,094 19.7
2010 10,264,518 2,127,857 20.7

출처: 한국은행 ECOS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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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미국을 포함한 국가별 수출입.

연도
수출(FOB) 수입(FOB) 수출(FOB) 수입(FOB) 수출(FOB) 수입(FOB)

미국 미국 중국 중국 EU EU

백만달러 백만달러 백만달러 백만달러 백만달러 백만달러 
1998 23,205.1 19,987.9 12,092.7 6,170.7 19,827.1 10,531.9

1999 30,362.0 24,417.6 13,684.4 8,669.2 21,428.6 12,227.7

2000 38,572.9 28,783.5 18,534.7 12,612.3 25,642.6 15,393.0

2001 32,047.4 22,001.7 18,272.6 13,434.9 22,869.0 14,515.9

2002 33,237.7 22,674.0 24,051.0 17,060.7 22,087.5 16,730.8

2003 35,047.8 24,824.4 35,442.0 21,434.2 27,061.6 18,997.5

2004 44,267.5 29,174.9 50,369.0 29,240.8 40,263.3 23,788.5

2005 43,368.4 31,055.5 63,032.4 37,727.7 47,392.2 26,615.8

2006 44,846.2 34,080.9 70,930.2 47,277.0 57,250.4 29,583.9

2007 47,183.9 37,932.0 84,951.7 61,851.7 68,333.1 36,484.5

2008 47,786.7 38,888.2 93,392.6 74,222.3 65,857.7 39,838.3

2009 39,693.3 29,274.5 89,321.8 52,349.9 49,629.1 32,286.2

출처: 한국은행 ECOS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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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3> 2011년  소관별 세입예산(일반회계)

　 　 (단위:백만원)
소관구분 본예산 최종예산

총계 209,930,268 209,930,268

감사원 366 366

경찰청 928,737 928,737

고용노동부 13,044 13,044

공정거래위원회 408,221 408,221

관세청 21,841 21,841

교육과학기술부 374,888 374,888

국가보훈처 2,407 2,407

국가인권위원회 20 20

국가정보원 1,008 1,008

국방부 92,237 92,237

국세청 550,368 550,368

국토해양부 84,481 84,481

국회 1,040 1,040

금융위원회 10,710 10,710

기상청 2,153 2,153

기획재정부 204,001,210 204,001,210

농림수산식품부 20,283 20,283

농촌진흥청 6,024 6,024

대법원 371,280 371,280

대통령실 84 84

문화재청 26,939 26,939

문화체육관광부 39,195 39,19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1

방송통신위원회 311,565 311,565

방위사업청 63,651 63,651

법무부 1,805,210 1,805,210

병무청 333 333

보건복지부 388,367 388,367

산림청 110,589 110,589

소방방재청 11,083 11,083

식품의약품안전청 8,311 8,311

여성가족부 2,740 2,740

외교통상부 133,487 133,487

중소기업청 13,689 13,68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89 789

지식경제부 90,254 90,254

통계청 2,977 2,977

통일부 565 565

해양경찰청 2,495 2,495

행정안전부 27,621 2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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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2011년 소관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소관 본예산 최종예산

총계 209,930,268 209,930,268

감사원 101,007 101,007

경찰청 7,623,111 7,623,111

고용노동부 1,295,779 1,295,779

공정거래위원회 78,843 78,843

관세청 417,290 417,290

교육과학기술부 44,171,493 44,171,493

국가보훈처 3,687,781 3,687,781

국가인권위원회 22,078 22,078

국가정보원 496,398 496,398

국무총리실 477,142 477,142

국민권익위원회 61,325 61,325

국방부 21,709,575 21,709,575

국세청 1,421,191 1,421,191

국토해양부 21,526,705 21,526,705

국회 517,490 517,490

금융위원회 1,555,631 1,555,631

기상청 278,244 278,244

기획재정부 15,860,276 15,860,276

농림수산식품부 3,313,701 3,313,701

농촌진흥청 598,806 598,806

대법원 1,184,178 1,184,178

대통령실 161,881 161,881

문화재청 445,927 445,927

문화체육관광부 1,360,098 1,360,09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4,317 24,317

방송통신위원회 305,017 305,017

방위사업청 9,693,546 9,693,546

법무부 2,430,428 2,430,428

법제처 24,431 24,431

병무청 176,856 176,856

보건복지부 20,736,845 20,736,845

산림청 1,211,240 1,211,240

소방방재청 515,673 515,673

식품의약품안전청 225,070 225,070

여성가족부 169,670 169,670

외교통상부 1,744,398 1,744,398

중소기업청 1,531,092 1,531,09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53,265 253,265

지식경제부 3,441,707 3,441,707

통계청 280,185 280,185

통일부 555,620 555,620

특임장관실 9,408 9,408

해양경찰청 995,772 995,772

행정안전부 33,780,487 33,780,48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11,216 611,216

헌법재판소 31,450 31,450

환경부 2,816,602 2,816,602

<부표 5> 정부의 한⋅미 FTA 경제효과 추계와 이에 따른 비용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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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기준

표준모형 자본축적모형 생산성증대 효과 고려 
모형

FTA의 실질GDP 증가율 
효과(A) 0.32%p 1.28%p 6.0%p

FTA로 인한
명목GDP 증가 

총액(B=A*909조원)
2조9080억원 11조6319억원 54조5246억원 

10년간 세수 증가 예상 
총액(C=B*19.7%) 5729억원  2조2915억원 10조7414억원 

10년 동안
연평균 세수 증가 
예상액(D=C/10년)

573억원 2291억원 1조741억원 

연평균 관세수입(E) -1.4조원 -1.4조원 -1.4조원
10년 동안 연간 

조세수입효과(D+E) -1조3427억원 -1조1709억원 -3259억원 

11년 이후 연간 조세수입 
효과(=E) -1.4조원 -1.4조원 -1.4조원

<부표 6> USTR모형에 의한 한⋅미 FTA 경제효과와 비용추계: 2006년 기준

GTAP 표준모형(하한) GTAP 
표준모형(상한)

FTA의 실질GDP 증가율 효과(A) 0.20%p 0.31%p

FTA로 인한 명목GDP 증가 
총액(B=A*909조원) 1조8175억원 2조8171억원 

10년간 세수 증가 예상 
총액(C=B*19.7%) 3580억원  5550억원 

10년 동안 연평균 세수 증가 
예상액(D=C/10년) 358억원  555억원 

연평균 관세수입(E) -1조 4천억원 -1조 4천억원

10년 동안 연간 조세수입효과(D+E) -1조3642억원  -1조3445억원

11년 이후 연간 조세수입 효과(=E) -1조 4천억원 -1조 4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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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한미 FTA,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요금인상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

1. 공공부문은 개방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공공부문과 관련하여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권한을 행사한다. 일부 공기업에 대해선 외국인 지분 제한도 명시돼 있다. 또 가스, 전

력, 상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다.”는 말로 일축하고 있다. 지난 5~6년여에 걸친 협

상과정에서 일관되었던 정부의 태도이다. 그러나 미국 측은 한미 FTA 협상 전에도 공공부문

민영화를 강력히 요구했고, FTA 협상과정에서도 ‘전력과 가스의 유지·보수 분야의 개방, 철도망

의 시설과 운영 개방’ 등 상당히 구체적인 요구를 한 바 있다. 정부는 전력의 발전부문 30%, 가

스의 40%로 외국인 지분제한, 내국민대우, 이행요건, 현지주재 등을 유보 조항으로 명시했다고

자언한다. 그러나 수도의 경우에는 상업적 운영 -민간위탁 및 민영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

도 명확한 정부 소유 관련 언급조차 없다. 철도는 2005년 7월 1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운영만을 한국철도공사의 역할로 한정했을 뿐이며, 통신은 KT와 SK를 제외하고 100% 외국인

지분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한미 FTA 이전, 그리고 협상과정, 나아가 협상이후에 대해 우리 또한 ‘포괄적’으로 조망해보

자. 공공부문은 정부 스스로 적극 문호를 여는 ‘자발적’ 개방 대상이지, 협상에서 지켜낸 대상이

아니다. 공공부문 관련 조항의 모호성과 포괄성만큼 공공부문의 개방 정도의 해석, 실내용, 이를

둘러싼 분쟁, 분쟁이 결국 나아갈 투자자의 제소 권한은 열려 있다.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서비

스 개방의 범위는 모든 분야이며,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시장접근제한조치도입 금지·현지주재

의무부과금지가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네거티브 방식의 협상이기 때문에 예외라고 명시하

지 않은 모든 분야가 개방 대상이다. 현재 유보에는 래쳇이 적용되며, 미래유보 조항에 공공서

비스 분야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역시 개방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경

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단계적·부분적 개방을 추진할 의사를 정부 스스로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력, 가스, 수도, 철도 등은 기 개방 대상이기도 하며 단계적·부분적 개방

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한미 FTA 협상에서 제외된 영역이 아니다.

전력산업은 민영화 정책에 따라 발전부문만 분할·경쟁하고 있지만, 현재 발전 설비 중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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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국내외 자본에게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발전의 화력 부문 5개사는 경쟁력 제고

라는 명목으로 언제든지 매각 추진이 가능하다. 5개 발전회사 중 2~3개, 또는 발전원별 통폐합

을 통해 특정 전원 혹은 지역 분할 매각이 가능하다. 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부문 역시 일정

부문·지역별 매각도 가능하다. 전력의 배전·판매 부문의 민영화는 작년까지도 도마에 올랐던 정

책이며, 발전부문의 매각 정책보다 판매 부문의 경쟁 도입이 우선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에서 판매 부문의 50%는 외국인 지분 소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판매 부문

의 특성상 정부의 요금 규제가 풀려야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서둘러 요금체계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으로서 저소비·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하여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마트그리드 도입 등 자본의 이해관계에 부응하

고, 전력산업에 경쟁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선 조치로서 요금체계 개편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아

야 한다. 현재의 용도별 요금체계에서 전압별 체계로 전환하고, 실시간 요금제, 지역간 요금 차

별제 등을 도입하게 되면 고압 사용가(즉 산업자본 등)에게 우선 유리한 요금체계로 개편되게

된다.

가스산업은 도입·도매 분야 경쟁 도입을 위해 '가스산업 선진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

다. 소매 분야인 도시가스는 전국 30여개 지역독점 민간기업이다. 이미 도시가스 산업은 SK와

GS가 과점하고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매·도입 분야를 개방하게 되면, 도-

소매를 포괄하는 민간 독점 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도입 분야에 외국 자본의 개입

이 본격화될 것이다. 40%의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은 가스산업 도매의 40%와 동시에 소매 부분

에까지의 수직계열 통폐합을 충분히 시도할 가능성을 주는, 허울뿐인 제한 조치이다. 가스산업

도입·도매 부문에서부터의 요금규제 완화는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 폭등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듯 전력·가스 등은 자발적 개방 정책이 선행되어 있기도 하지만, 향후 FTA를 통해 직·간

접수용과 투자자 제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간접수용은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박탈

혹은 국유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정부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투자의 가치가 직접 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박탈되는 경우'를 말한다. 전력과 가스에 대한

요금 규제, 공공적 제반 의무 -환경규제, 에너지복지 정책 시행,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RPS 의무조항7) 등- 는 투자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투자자의 기대를 벗어난 정부 정책

이며, 개인(투자자)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낳아 간접수용에 해당될 것이다. 이는 곧바로 투자자

의 국가제소로 이어질 수 있는 침해조항이 된다. 전력의 40%, 가스의 30%라는 외국인 지분제한

은 그야말로 '외국인 지분' 제한이지, 민영화 제한이 아니다. 전력과 가스, 철도 수도 등은 '외

국인 지분 제한'을 넘어 엄격하게 공공부문으로 남아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한미 FTA 상 투

자자의 위상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제소거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공공부문과 관련한 정부 주장, FTA 협상 내용은 ‘말을 아낀만큼’

하지 않은 말이 많은 내용이다.

7) Renewable Energy Portfolio System.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발전6개사와 일부 공기업이 의
무적으로 발전설비의 일정 비중(2%)를 재생가능에너지(태양력, 풍력, 소수력 등)에 투자하도록 한 제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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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선 한미 FTA까지를 관통하였던 미국 등 초국적 자본의 민영화 요구 및 정부 민영

화 정책 부응의 역사를 되짚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력, 가스 등을 중심으로 한 민영화 요

구가 상당히 컸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의 주장처럼 공공부문의 소유·운영이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정부의 민영화 정책의 과정, 내용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왜 우리가 공공부문을 ‘자발적 개방’ 영역으로 보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

로 개방의 ‘선’ 조치로서의 규제완화, 요금체계 개편의 내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공공요금 정책 등은 정부 권한이라고 명시했다고 하지만, 에너지 복지 혜택, 저소득층

에 대한 지원 정책, 산업내 교차보조, 각종 할인혜택, 지역간 요금 균등, 제반의 환경 정책 등은

경쟁 제한 조치에 해당한다. 더욱이 정부 스스로 국내외 자본의 이해에 따라 요금 현실화를 위

한 규제완화 및 요금체계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방의 ‘선’ 조치로 보아 무방하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미투자협정에서 한미FTA로 이어지는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한미 FTA 협정과 관련하여 최근 4~5년의 협상과정과 그 내용만이 주된 관심 대상이다. 그러

나 한-미 간 투자협정은 비단 현재의 FTA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찍이 한미투자협정 과정에서

도 논란이 되었던 바는, 투자와 서비스 분야 즉 공공부문이었다. 1998년 당시, 김대중 정부는 외

환위기를 기점으로 공기업 민영화 즉 매각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런데 한미 투자협정 또한

1998년 초부터 수차례 공식·비공식 실무협상을 갖는 등 공기업 민영화 정책 추진과 시간적으로

적확히 일치하고 있다. 당시를 돌아보자. 미국 측은 매우 구체적이고 강압적인 요구를 내세웠고

한국 정부 -당시의 기회예산처,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는 미국측 요구에 의해 정책의 부침을

거듭하였다. 우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사를 간략히 돌아보자.

● 1998년 3월 24일 :「민자발전에대한외국인투자전면개방」선언 및

「민자발전사업기본계획」발표8)

● 1998년 7월 3일 : 기획예산처 공기업 민영화 발표

〈한국전력, 석유개발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과 한국통신, 담배인삼공

사, 가스공사 등 19개 정부출자기관, 남해화학, 신세기통신 등 정부투자

출자기관의 자회사 123개 등 155개 민영화>

● 1998년 7월 13일 : 산업자원부, 한미투자협정(안)에 대한 검토

〈전기사업 및 천연가스 도매업에 대한 즉각적인 시장개방에 대한 미

국측 요구에 대한 유보를 요청〉

8) 현대건설이 최초로 발전사업 부문에 뛰어들어 율촌 발전소를 설립하였으나 트렉터빌, 현대중공업에 
이어 2001년에는 미국의 미란트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후 홍콩 MPC 그룹이 인수하여 현재의 
메이야 율촌민간발전소가 되었다. 전력 부문의 공적 독점이 최초로 개방되는 계기가 민자발전 시장 
개방 정책이었다. 현재 민자발전 영역은 전체 발전 설비 부문의 15%를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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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8월 24일 : 주미한국대사관, 〈공기업의 민영화 최초 단계의 정부 지분 10%에

대해서만 내국민에게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은 내외국민 차별을 없애

며, 그 이후 단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전 폐지해

야 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어야 할 기업 명단을 5개

회사 미만으로 제시할 것 요구9)〉

● 1998년 9월 :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천연가스의 공적 독점 해제10)

● 1999년 1월 21일 : 「전력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확정 발표

● 1999년 2월 3일 : 산업자원부, 외국인 지분 제한에 대한 기존 입장 철회

〈발전자회사의 해외매각과 천연가스 도매업 분야에서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해외개방 시 내외국인 동등 대우하겠다11)고 발표〉

● 1999년 5월 1일 : 주미한국대사관 산자부에 요청 사항

〈가스공사 등의 외국인 지분제한에 대해 미국기업이 관심이 많고 공익

성 확보를 위해 차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함〉

● 1999년 9월 : 한전의 발전부문 분할 방침 발표, 원자력 1개사와 화력 5개사

● 1999년 11월 12일 : 「가스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발표

● 1999년 12월 :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국회 상정

● 2000년 9월 1일 : 한전과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계획에 따라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 LG

파워에 헐값 매각

● 2000년 10월 : 포항제철(현재의 포스코) 소유분산 방식으로 매각

● 2000년 11월 : 대한송유관공사, 정유 4사에 1,669억 원에 매각

● 2000년 12월 :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국회 수정 의결 및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3개 법안 국회 상정

● 2000년 12월 14일 : 가스공사 외국인 국내주식취득한도를 5%에서 15%로 확대

● 2000년 12월 23일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공표와 전력산업구조개편관련 「전

기사업법」 전면 개정, 발전 6개사 분할의 근거 마련

● 2001년 2월 : 한국중공업(현재의 두산중공업) 지분매각 방식으로 완전 민영화, 4,290억 원

헐값 매각

● 200년 3월 : 주한미상공회의소, 가스공사 등 조속한 민영화 요구

● 2001년 4월 1일 : 한전 발전부문 6개 자회사 분할, 전력거래소 및 전기위원회 설립

● 2001월 9월 : 가스공사 도입·도매 부문 3개사 분할 계획 확정(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용역)

● 2001년 11월 7일 : 한전배전부문 분할12)에 관한 공청회(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용역)

9) 전력, 가스 등 에너지, 통신, 중공업 등이다. 통신과 중공업은 즉각 완전 민영화되었다.
10) 천연가스는 석유제품류로 분류된다. 1998년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도입·도매 

공급하였던 체계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고만 하면 민간기업도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4년 
포스코와 SK 합작으로 광양에 LNG 인수터미널을 건설하여 민간 최초로 직도입하게 된다. 

11) 한미 FTA의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조항에 대해 미국 측이 집착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공기
업, 공공정책은 일국의 독립적이자 주권에 가까운 권한이다. 굳이 복잡하고 난해한 협정을 만들어 일
국의 독자적 권한까지 위협하고자 하는 것이 투자협정의 실내용이다.

12) 현재 한미 FTA에 판매 부분의 50% 개방이 되려면, 우선 한전의 배전(판매를 포함하는) 부분이 분할
되어 완전 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가능하다. 당시 배전 분할이 중단되었다가 2010년 정부 선진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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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7월 13일 산자부는 “한미투자협정(안)에 대한 검토”라는 문서를 외교통상부에 보냈다. 이 내

용은 전기사업 및 천연가스도매업에 대한 즉각적 시장개방 요구에 대한 유보를 요청하는 내용이었

다. “전기사업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 핵연료주기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유보하고, 천연가스 

도입과 인수기지 운영, 가스수송, 발전용 연료 공급 등의 천연가스 도입과 인수기지 운영, 가스 수

송, 발전용 연료 공급 등의 천연가스 도매사업을 유보하되, 2003년 전국 공급 사업을 위한 기본인

프라가 구축된 이후 민영화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98년 8월 24일 다시 산자부가 외교통상

부에 보낸 “한미투자협정 유보안”을 통해 유보의 의지를 재차 확인하였다. 그러나 98년 12월 17일 

주미한국대사관은 미 국무부 및 무역대표부 등 미국정부의 한미투자협정 담당자를 접촉하여 파악

● 2001년 12월 :「철도산업발전및구조개혁에관한법률안」,「한국철도시설공단법」,「한국철도

주식회사법」국회 상정을 통해 시설과 운영의 분리 및 운영부문의 분할

매각 방침

● 2002년 4월 15일 :「한국가스공사법중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중개정법률안」,「에너지

위원회법」 등 가스산업구조개편관련 3개 법안 국회 계류(2005년 5월

16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

● 2002년 7월 : 경쟁체제도입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방안 발표(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용역)

● 2002년 10월 : 담배인삼공사 소유분산방식 정부지분 완전매각, 39.7%, 국내 41.9%

● 2004년 7월 1일 : 포스코와 SK 연간 115만톤 직도입 계약 체결

● 2005년 7월 1일: 「철도사업법」,「철도안전법」개정13)

철도 산업의 기능분화와 제 3자 진입 허용, 기관사 면허제도 도입

● 2008년 3월 27일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14)

● 2008년 10월 10일 : 제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전력의 일부, 가스공사 등 민영화

계획추진

● 2009년 7월 : 전력산업 판매 경쟁 도입을 중심으로 한 정부 정책 수립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한 과거사는 청산해야할 역사가 아니라 현재를 되돌아보는 각정의 계기

이다. 지난 10여 년이 넘는 민영화 정책 중 극히 일부의 내용만을 보더라도 민영화 정책의 추진

이 국내외 자본, 한미투자협정 등에 의해 부침을 거듭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IMF 외환위기, 한미투자협정 등에 의해 강제된 민영화의 역사는 한국통신, 한국중공

업, 포항제철 등 알짜배기 공기업을 시장에 헐값에 매각하여 통제 불능한 상태로 내몰았다. 높

은 주주배당 성향, 유명무실한 규제정책, 환경정책에 대한 규제 불가 등이 현재의 조건이다.

획을 통해 배전 분할 정책이 추진될 뻔하였다. 현재 진행되는 전력산업 전반의 구조개편 내용에 대해
서는 후술한다. 

13) 기존에 철도청으로 존재하였던 철도산업을 철도공사(코레일)과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전격 분리하는 
근거이다. 바로 이 법에 의해 철도산업은 매각정책은 피했으나 2005년 6월 30일 이전까지의 시설의 
운영만을 담당하고 이후 시설에 대해서는 개방 가능하다는 현재 한미 FTA 조항이 완성된 것이다. 

14) 가스산업의 도입·도매 개방을 위한 선 개방 조치이다. 가스산업 설비 혹은 주식의 40% 제한 조치는 
이미 소매도시가스가 민간독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산업에 수직계열화된 민간 거대 자본
의 자유로운 진입을 가능하게 한다. 자세한 바는 후술한다. 

15) 국회의원 안영근, 2001.4, “한미투자협정과 무원칙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자료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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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국입장을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에 보내었다. 이 내용은 “공기업의 민영화의 최초단계의 정

부 지분 10%에 대해서만 내국민에게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은 내외국민 차별을 없애며, 그 이후 단

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전 폐지하라.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어

야 할 기업명단을 5개미만으로 정해 미국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결국 99년 2월 

3일 산업자원부는 공공 발전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겠다던 종전의 입장을 철회하였다. 

발전자회사의 해외 매각과 천연가스 도매업 분야에서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해외 개방 

시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재차 주미한국대사관은 산업자원부체 99년 5월 

1일 문서를 보냈는데, “가스공사 등의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미국 측은 

미국 기업이 관심이 많고 공익성 확보를 위해 차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외국인 지분제

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15)

당시 전경련은 진정한 공기업 민영화 촉진과 경쟁개념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민영화 추

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 민영화 촉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주장하였다. 기

존의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 법률’은 거대 공기업 민영화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기 때

문에 특별법을 통해 대통령직속 민영화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민영화추진위원회 자문기구 신설, 1

대 지배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수준까지의 지분매각 의무화, 독점상태의 민영화 기업에 대한 규제

를 위한 공익산업위원회 설립 등의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그

리고 가스공사 등의 경우 사업영역의 독점성, 즉 자연독점성을 보장받아왔기 때문에 시장진입과 가

격, 물량, 품질 등에 대해 각종규제를 받고 있어 사기업이 진출하기 어렵다면서 이들 규제를 하루 

빨리 폐지할 것을 거세게 요구하였다. 이렇듯 당시 민영화는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따른 국제

기구의 압력과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자본의 요구, 그리고 국내 자본의 이해관계가 복합

적으로 결합되어 진행되고 있었다. 더욱이 공기업을 조속히 매각하여 이 자금을 기업구조조정 기금

에 활용한다는 정부 방안 역시 주목할 만하다. 김대중 정부는 공기업 지분의 직접적인 해외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2년간 공기업을 매각해 1백억 달러 정도의 외자를 유치할 예정이

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적극 유치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공기업 

매각 대금으로 추경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식의 발상이 나오기까지 한다. 그야말로 굶어죽어도 팔지 

않아야 할 씨앗을 국내외 자본의 압력에 의해 매각하기에 급급했다. 당시 매각 양상을 보아도 경영

권 매각이 용이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해소했고, 아니면 외자유치라는 명목으로 해외 DR을 발행

하는 방식으로 마구잡이로 진행되었다. 

공기업 매각의 필요성에 대해 한국정부는 시장경쟁 필요성, 효율성 논리를 내세웠지만 결국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것이었고, 미국 등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헐값 매입을 목표

로 한 정책이었다. 한국통신,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등은 국민주 방식으로 혹은 헐값에 매각되었

다. 전력·가스·철도 등은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감, 공공성 훼손에

대한 사회적 우려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공공부문으로 존치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와 더

불어 제 2라운드 매각정책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매각이 아니라도 높은 주주배당 성향을 가

진 외국자본에 의해 -자유로운 송금에 대한 유보 조치는 없다- 유린당할 가능성 역시 높다.

3. 한미 FTA 협상과 공공부문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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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공공부문은 전력, 가스, 열(난방)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향후 민영화 및

매각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 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조개편

정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와 수도 역시 간략하게 검토해 보겠다.

FTA협정문 제16.2조(지정독점)16)와 제 16.3조(공기업)17)는 “모든 민간 소유 독점과 정부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공기업 포함)는 협정상의 의무(진입 장벽과 규제 철폐)를 준수하여야 하며, 어

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내용이다. 즉, 전력, 가스, 철도, 수도 등의 정부 독점

을 개방하라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전력의 발전소 부지선정 문제를 볼 때 외국

자본에 대해서는 환경적 규제,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 등은 상업적 조치가 아니며 차별적

대우이기 때문에 강제하기 어렵다. 가스는 도입·도매 경쟁이 시작되면 연료비 연동제를 피할 수

없게 되어 가스 요금의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가스 소매 부분에 외국자본이 들어올 경우 이들

기업은 지자체의 요금규제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한미 FTA 조항대로라면 서울시와 경기도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조차 의무화할 수조차 없는 조건에서, 민간독점으로 존재하는 -

이미 비독점 경쟁영역인데- 도시가스 회사에 대한 지차체의 권한은 무용지물이 된다. 철도의

PSO 제도 역시 경쟁제한, 비합치 조치에 따른 제소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부선을 제외한

비경쟁적 노선에 대한 교차보조는 없어지게 될 것이며 무궁화, 새마을 등 적자 운영 노선은 가

격 인상이 되지 않는다면 폐지되기 쉽다. 수도는 노후관망 보수, 유수율 제고 사업에 대한 비용

을 소비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아니면 공공적 공급 확대 의무를 회피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

16)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지정하는 모든 민간 소유 독점과 자국이 지정하거나 이미 지

정한 모든 정부 독점이 다음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가. 그러한 독점이 당사국이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수입 또는 수출 면허의

부여, 상업적 거래의 승인이나, 쿼터·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의 부과와 같이 규제적·행정적 또는 그 밖의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항상 이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

나. 관련 시장에서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나 판매 조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행동

할 것. 다만, 다호 또는 라호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지정 조건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관련 시장에서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나 판매에 있어, 적용 대상투자,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그리고 다

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차별적 대우를 제공할 것, 그리고

라. 자신의 독점 지위를 이용하여, 모회사, 자회사 또는 공동 소유의 그 밖의 기업과의 거래를 포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 영역의 비독점 시장에서, 적용대상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

할 것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독점을 지정하거나 지정 독점을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

한다.

3. 이 조는 정부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7)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공기업이 다음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가. 그러한 공기업이 당사국이 자신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수용, 면허부여, 상업적 거래의 승인이나, 쿼터·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의 부과와 같이 규제적·행정적 또는 그 밖의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항상, 이 협정상의 당사

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 그리고

나,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 적용대상투자에 대하여 비차별적 대우를 부여할 것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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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는 지정독점 및 공기업 조항의 실체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유보조

항을 내세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 양 주장한다. 협정문의 유보 조항 내용과 정부의 공

공부문 개방 및 민영화 정책의 실내용을 비교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FTA 협상이 불러올 위

험성에 대해 검토해보자.

1) 전력부문

<표 1> 전력부문의 현재 및 미래 유보 내용

현

재

유

보

분야 에너지산업-핵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11.3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전력공사의 지분에 대하여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발행주식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외국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발전설비 용량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

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송전, 배전 및 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100분의 50 미만이어

야 한다. 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미

래

유

보

분야

□ 원자력에너지-원자력 발전, 핵연료의 제조 및 고이급, 핵물질,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사용·조사된 핵연료의 처리 및 처분을 포함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 모니터링 서비스, 핵에너지 관련 서비스, 설계·유지

및 보수 서비스

□ 에너지서비스-핵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배전 및 전력 판매, 전력산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원자력 에너지 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전력산업은 내국민대우가 적용된다. 한국전력공사의 40%, 발전설비 용량의 30%, 송전, 배전·

판매부문의 50% 미만으로 외국소유지분제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미래유보를 볼 때 내국민

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현지주재 등이 유보가능하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 전력산업 구조개편 동향은 어떠한가.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즉 민영화는 전력의 발전부문을 분할하여 경쟁하고, 소매 즉 배전

-판매 분할을 하여 양방향 경쟁을 통한 완전 민영화 방식이었다. 다만 송전부문만을 국가가 유

지한다는 내용으로 영미식 민영화 방안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이러한 민영화 정책에 따라

2001년 4월 1일 한전의 발전부문 화력 5개사와 원자력 1개사로 6개사가 분할되었지만 현재까지

는 100% 한전이 소유하는 자회사이다. 2003년 중반까지 남동발전회사를 우선 매각하려는 조치,

2004년까지 배전 분할 및 경쟁 체제 도입을 위한 시도가 이어졌지만 정부 정책은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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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력과 같은 네트워크(망) 산업의 민영화 정책 실패가 세계적 수준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

다. 민영화 정책에 편승하여 특혜를 누렸던 미국의 엔론사 부도사태 등 부도덕한 자본의 이윤논

리가 증명되었고 이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블랙다운, 영국의 에너지빈곤층 확장 등이 이어졌

다. 2003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전력산업의 분할 경쟁 정책은 일정정도 후퇴하여 오히려 국가소

유, 공공적 소유 형태로 전환하였다. 한국 역시 2004년 배전 분할 정책 중단 이후 전력산업 구

조개편 즉 민영화 정책은 상당 기간 정체하였다. 그러나 발전의 일정 부문의 매각 및 배전-판매

부문의 분할 경쟁을 위한 정책 검토는 계속되었다.

<그림 1>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안

자료: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에 관한 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 토론회 참조

발전 분할로 인한 경쟁체제의 문제점18)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한전, 송배전망 운

영과 판매기능 독점 수행, 한수원과 화력 5사 발전설비 86%, 발전량 94% 점유’로 독점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을 계속하였다. 또한 ‘한전이 송․배전망 운영과 판매

기능을 독점 수행’하고 있는 것 역시 독점의 폐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2010년 정부의 구조

개편 제안 내용은 발전-판매를 결합하여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완전한 소매경쟁체제로 가

18) 2011년 9월 15일 한국사회는 유례없는 정전사태를 맞이하였다. 100년 만에 찾아온 가을철 폭염으로 
수요관리 능력을 상실한 전력산업의 폐해였다. 그러나 이번 정전사태의 주요 원인은 화력 5개사와 원
자력 1개사로 분할된 체제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6개사가 다른 회사로 경쟁하는 조건에서 보령, 
삼천포, 하동 화력에서 각각 발전소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사전에 감지하고 각 발전소가 능동적
으로 대처하는 체제가 붕괴했다. 전력 피크 시간에 대비해야 하는 양수발전이 오전 8시부터 가동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해명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전사태를 기화로 공급능력을 늘려야 하고, 혹
한·혹서 피크 조절을 위해 전력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전소를 더 짓고, 요금을 
인상하는 해법은 환경적·공공적 측면에서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우선적으로 전력산업의 유기적 체계
가 붕괴하여 전력산업의 수급조절 능력이 해체된 이유에 대해 해명해야 하고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찾아야 한다. 금번 사태는 바로 캘리포니아 등의 블랙다운 사태와 어느 정도 유사하다. 전력산업의 
분할·경쟁 체제가 문제인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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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정책금융공사 외국인 기타 합계

21.17 29.94 23.71 25.18 100

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즉 발전과 판매를 결합한 방식의 민간자본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발전의 일정한 매각, 판매 경쟁 유도를 통해 발전과 판매가 연계된 수직계열화된 민간전력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민영화 정책을 의미한다.

<그림 2> 전력산업 구조개편 신규 제안

자료 :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에 관한 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 토론회 참조

위 <그림 2>는 2010년 정부 측 구조개편 방안의 일부이다. 배전-판매 부분을 우선 경쟁하여

발전부문과 결합하여 본격적인 도·소매 경쟁체계로 가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10여년전의 완

전 민영화 방식과 경로가 다를 뿐 결론은 같다. 현재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은 여전히 잠재적

이지만, 한미 FTA 협정이 발표되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1) 한전의 외국인 지분 확대

40%와 배당송금의 자율성 확보 : 주주배당 성향의 강화 2) 발전 설비부문 30%는 발전 2~3개

사의 완전 매각 가능 3) 판매 부분의 개방을 통해 50%의 매각 및 경쟁 돌입 가능 등을 전망할

수 있다.

<표 2> 한국전력공사 지분현황(2011년 9월 기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참조)

우선 한미FTA 협정이 유보한 전력산업 설비비중 제한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

보자. 아래 <그림 3>을 보자. 한미FTA 협정의 유보조항에 속한 원자력은 설비용량이 23.7%이

나, 2010년 5개 발전사에서 이관된 양수부문19)과 신재생20)을 포함하여 29.9%에 이른다. 발전 5

19) 제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5개 발전소에 속해 있던 양수발전소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관
되었다. 양수발전은 피크조절을 위해 존재하는 발전소로 원자력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20)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발전회사와 일부 공기업들에게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를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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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전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시 우리사주 소액주주 합계

34.55% 19.55% 10.53% 10.37% 4.84% 20.16% 100%

개사를 보자. 남부발전이 11.7%로 설비용량이 가장 높고 중부 발전이 10.1%로 가장 낮다. 그렇

다면 발전설비용량 기준 30%의 외국지분제한은 최소 2개 발전회사, 최대 3개 발전회사를 매각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난방공사 등 열병합발전 비중은 더욱 낮아 발전 2개사와 함께

패키지 매각이 가능하다. 현재 전력의 발전 비중 중 민자발전 비중은 15.7%를 차지한다. 민자발

전 주식 비중 중 외국지분을 고려하더라도, 투자협정상 제한 조치는 ‘외국지분비율’이기 때문에

지금대로라면 50% 가까이가 민간영역으로 쉽게 전화할 수 있다.

<그림 3> 전력설비 현황(2011년 9월 기준)

자료 : 전력거래소 계통운영처, 2011.10, 『2011년 9월 전력계통 운영실적』

전력 중 열병합발전으로 분류된 집단에너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집단에너지는 열병합발

전시설을 통해 회수된 열을 난방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80% 정도의 집단에너지 사업을 한국

지역난방공사, 지체가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열병합발전의 전체 발전설비용량 대비

비율은 낮고 한미 FTA 협정 상 열(난방) 에너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전설비 매각과 더불어

매각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래 <표 3>를 보면 전체 집단에너지 중 60%를 점유하는 한국지역난

방공사의 소유 지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열(난방)의 경우 도시가스 소매부문과 밀접하게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의 발전부문 지분 즉 설비 용량 대비 정부 지분을 고려하더라도 또한 가

스산업 개방 정책에 의한 도·소매 경쟁체제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표 3> 한국지역난방공사 지분현황(2011년 4월 8일 기준)

자료 : 2011년, 한국지역난방공사 투자설명서

이렇듯 전력산업 전반은 협상에서 지켜낸 영역이 아니라 충분히 민영화 과정을 밟을 수 있는

영역이다. 발전의 2~3개 매각, 지역난방공사의 매각이 가능하며 배전-판매 분할 경쟁이 가속화

되어 50%의 외국지분이 형성되어 발전-판매가 결합하는 거대 민간발전회사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2) 가스산업

가스산업 역시 1990년대 후반 이후 민영화의 주요 대상이었다. 도입·도매 부문을 3개로 분할

하고 배관망만을 자회사로 존치하는 3분할 매각 방식이 채택되었다. 인천·평택·통영 등 3개 인

수기지별 혹은 도입내용에 따른 분할 방식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가스산업의 도입·도매 부문의

-전력산업보다 더욱 복잡한 국제적 이해관계- 특수성으로 인해 분할 매각 정책은 유보되었다.

그러나 2004년 포스코와 SK의 직도입 등으로 개방 정책이 시작된 상황이다. 특히 전력의 발전

부문 분할 이후 매각이 중단되자 배전-판매 부문의 민영화 정책이 오히려 앞서 추진된 것과 비

고 있다.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할당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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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하게, 가스부분도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계획에 따라 도입·도매의 시장개방 즉 민간진

입 허용이 우선되었다. 즉 현재 소매민간독점으로 존재하는 도시가스부문과 도입·도매가 결합하

는 식의 수직 통합된 형태의 민영화 추진으로 가닥을 잡게 되었다.

아래 <그림 4>를 보면,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도입·도매 공급하였던 부문에 대해 신규발전

용 및 산업용 수요부터 자가 직도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도입·도매 공급에 나설 수 있는 사

업자는 천연가스 트레이더, 천연가스 생산부문을 장악하고 있는 초국적 자본, 한국의 소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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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

유

보

분야 에너지산업-가스산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11.3조)

유보내용
투자

외국인은 총합하여 한국가스공사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미

래

유

보

분야 에너지서비스-가스산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11.8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천연가스의 수입과 도매, 그리고 인수기지와 전국고압 주배관망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산업에 진출해 있는 기존 기업 등이다. 도입·도매 부문을 우선 개방하고 소매부문까지 수직계열

화하는 방식으로 가스산업 역시, 전력산업과 마찬가지로 도·소매를 아우르는 민간자본이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가스산업 선진화 관련 법안은 2008년 8월 국회에 상정되어 계

류 중이다. 가스산업 민영화 정책이 현재진행형인 조건에서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그림 4> 가스산업 구조개편 시나리오

자료 : 사단법인 한국도시가스 협회,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 세미나”, 2008년 9월 11일

<표 4> 가스부문의 현재 및 미래 유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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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유(60.91%) 일반소유(39.09%)

정부 한전 지자체 우리사주 자사주 외국인 기타

26.86% 24.46% 9.59% 3.39% 6.05% 7.10% 21.98%

▶그러한 조치는 대한민국의 부속서 Ι상의 에너지산업(가스산업)과 관련된 유보에 의하

여 허용되는 가스산업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가스부문의 현재 및 미래의 유보내용 <표 4>을 보면, 한국가스공사 지분의 30%에 한해서만

외국지분을 허용하였고, ‘천연가스의 수입과 도매, 그리고 인수기지와 전국고압 주배관망의 운영

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가스산업 민영화와 관련한 국내 조치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명박 정부

의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은 도입·도매 부문의 민간진입을 허용하고 도시가스 소매 부문과의 통

폐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도시가스 소매부문은 한국의 천연가스 도입이 시작되었던 1983~5

년부터 민간독점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전국 30여개의 사업자가 존재하고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에 7개 사업자가 있다. 이들 소매도시가스 사업자는 기존의 석탄 공급사업자가 특혜를 받아 지

역독점 사업을 이관하는 형태였다가 1990년대 후반 이후 에너지 산업에 진출한 SK, GS 계열이

과점하는 형태이다. 가스산업의 선개방 조치로 2004년 이후 직도입이 허용되어 SK는 포스코와

함께 연간 115만톤을 직도입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SK와 GS는 각각 민간발전 시장에도 진출해

있다. SK 에너지는 2000년대 초반 미국의 ERRON사와 합작하여 지주회사를 만든 바 있으며,

GS 칼텍스는 GS와 미국의 쉐브론 텍사코가 50:50 지분출자를 한 회사이다. 이들이 소매도시가

스에 진출하여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경향은 국내 자본+외국자본(미국)의 결합에 의한 가스산

업 선점 계획이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FTA 협정이 발효되면 가스산업은 급속한 변화에 노출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도매·도입 부문에서 30% 외국지분소유는 30%의 매각 조치로 이해할만

하다. 그런데 30%의 도입·도매 지분을 소유한 자본이 소매도시가스에 진출하여 도·소매 수직계

열화를 이룬다면, 가스산업 전반에 대한 민간자본의 지배와 과점은 30%의 효과를 훨씬 상회하

게 될 것이다.

<표 5> 가스공사 주식보유 현황(2010년 12월 31일 기준, 가스공사 홈페이지 참조)

3) 철도

철도산업에 대한 민영화 정책은 철도의 시설과 운영의 분리, 시설에서의 망소유, 운영 부문의

노선별 또는 수송별(화물·여객 운송) 분할이었다. 운영 부문의 분리에서 노선별 분할은 경부선

을 제외하고는 적자이기 때문에 분할의 경쟁력이 높지 않았고 화물·여객 운송의 분할 여건이

여의치 않아 역시 분할 매각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5년 7월 1일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로

분할되면서 시설과 운영의 분리가 진행되었다. 현재 한미 FTA 유보조항의 2005년 6월 30일 이

전 건설 노선에 관한 국가독점 지정은 바로 시설과 운영이 분리 시점에서의 제한 내용이다.

2005년 7월 1일 공단과 공사로 분할된 이후 철도는 기존 노선과 더불어 KTX 운영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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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

유

보

분야 운송서비스-철도운송 및 부수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한국철도공사만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

급할 수 있다.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 1일 이

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만이 철도건설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정부소유 철도시설(고속철도 포함)을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다. 다만, 사회간접자본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은 철도건설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미

래

유

보

분야 운송서비스-철도운송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이 협정 발효일 이후 발표되거나 체결되는 철도 운송 분야에 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당해 협정 당사국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건설·투자가 활발하다. 현재 철도 운송 서비스는 철도공사만이 아니라 서울지하철인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 대전·대구·부산 지하철 역시 운영 중이다.

<표 6> 철도부문 유보 내용

위 <표 6>의 현재유보 조항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기준을 충족

하는 법인은 철도건설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만이 철도건

설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은 유연하다. 이미 최근 개통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인천

공항철도 등은 민간에 개방되어 있다. 그런데 지하철 9호선의 경우 서울시는 2009년 최소운임수

입 보장금 131억 4,000만원 및 무임승차 승객에 대한 손실 지원액 11억 3,000만원 등 142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다. 2011년 7월, 최소운임 수입 보장금 292억원과 무임승차 지원금 30억원

등 322억원을 지급하기로 이미 합의하였다. 이렇듯 민간에 개방된 노선이 공급을 회피하지 않게

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최소수입보장 등을 근거로 수익성을 내지 않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보장

해주는 ‘기이한’ 운영이 진행되고 있다.

4) 상수도

상수도 사업은 전력, 가스 등 에너지와 철도산업에 비해 민영화 및 개방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2001년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상수도 사업의 민간위탁 등 민

영화 정책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2003년 이후 한국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위탁이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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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유보

분야

환경서비스-음용수 처리·공급서비스, 생활폐수 수집·처리서비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서비스, 위생 및 유사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는 제외

한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다음의 환경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 그리고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다만, 환경영향평가 서비스

는 제외한다.)

▶이 유보항목은 관련 법 및 규정에서 상기 서비스에 대하여 사적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민간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해당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2006년 이후 수도사업구조개편로드맵,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물 시장 개방, 물

상품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상하수도서비스개선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법률 등을 통해 물산업의 개방, 공사화를 전제한 광역화 추진, 민간위탁, 병입수돗물 판매

등의 형태로 지속되었다. 물산업 사유화의 폐해는 그 무엇보다 세계적인 추세로 증명되었고 촛

불국면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명확한 반대의사로 민영화 정책 자체는 유보 중이다. 그러나 여깃

한미 FTA 협상 내용은 물산업 민영화 정책이 안심할 단계가 아님을 보여준다.

<표 7> 수도사업 유보의 내용

위 <표 7>의 유보 내용을 보면, 수도와 관련하여 ‘음용수 처리·공급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권

한 채택이 가능하다. 그런데 ‘상기 서비스에 대하여 사적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민간 당사

자 간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해당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현재

수도사업에 사적공급은 하수도일 경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다. 또한 상수도의 경우 공사화

형태를 통한 민간 개방이 정부 정책으로 열려 있다. 향후 공사화되었을 경우 또한 민간개방이

되었을 경우에 대한 제한조치가 없다면, 결국 현 체제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수도 서비스에 대

한 제한 조치는 역시 무력화된다. 상수도 부문에 대한 명확한 국가소유 및 운영의 지속을 규정

하지 않는 한 이 조항의 범위는 한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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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월 외교통상부는 『쉽게 풀어쓴 소위 “한미 FTA 독소조항 주장”에 대한 반론』을 통해 

『가스, 전력, 상수도 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한

국전력공사 및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 제한도 추가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알짜 공기업들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일은 없을 것이

며, 각종 공공요금이 대폭 인상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나게 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동안 내외국 자본의 압력에 의해 한국 정부가 얼마나 집요하게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해 왔는지

와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런데도 정부가 FTA반대에 대한 대응논리로 ‘미래

유보’라는 막연한 조항만을 내세워 “민영화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일단 믿고 FTA를 비준시켜 주

세요”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5. 한미 FTA와 공공요금

1) 한미 FTA 상 공공요금 관련 내용

공공요금과 관련하여 한미 FTA 조항에 대해 살펴보자. 제 16.2조 지정독점 중 각주에 “지정

독점이 당사국의 규제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특정 요금이나 그 당국에 의하여 수립된 그 밖의

조건에 따라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

만, 그러한 요금 또는 그밖의 조건은 다호 또는 라호와 불합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다. 그렇다면 다호와 라호의 규정은 무엇인가. 앞서 살펴본 내용이지만, “다. 관련 시장에서 독

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나 판매에 있어, 적용 대상투자,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그리고 다

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차별적 대우를 제공할 것, 그리고 라. 자신의 독점 지위를

이용하여, 모회사, 자회사 또는 공동 소유의 그 밖의 기업과의 거래를 포함하여, 직접적 또는 간

접적으로, 자국 영역의 비독점 시장에서, 적용대상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

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 국가의 공공요금과 관련한 정책은 비차별적 대우를 하는 조

건하에서 운영 가능하다. 그리고 ‘자국 영역의 비독점 시장에서 적용대상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에 관여하지 않을’ 정도로 국가의 공공요금 정책이 허용된다. 그렇다면 유

보라고 명시된 전력과 가스시장에 적용해보면 어떠한가.

전력의 15% 이상이 민간영역이며, 발전부문에 국한되어 있어 전력 요금 체계와 직접적인 연

관을 갖고 있지는 않다. 민간발전부문은 ‘비차별적’ 이라기보다 오히려 특혜를 누리고 있다. 전

력거래시장에서 첨두부하에 적용되는 SMP 적용을 받아 수익성을 충분히 보장받는다. 향후 전

력의 배전-판매 부문이 분할·경쟁 체제로 돌입하고 발전의 일부가 민영화될 경우, 독점 영역에

서 해방되어 투자가 입장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영역이 된다. 이들 사업자들에게 공공요

금 정책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의 감면정책, 유가 상승 시기 요금 인상 억제 등-을 전혀 강제

할 수 없다. 비차별적 대우와 함께 비독점 시장에서의 반경쟁 행위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없

기 때문이다.

가스의 소매부문은 민간영역으로 지자체의 요금 규제 권한이 있어도 충분히 수익성을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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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전기요금 가격 지원

① 주택용 누진요금체계

② 주택용 복지할인제도 :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20% 전기요금 할인

▸단전유예 : 혹서기(7~8월), 혹한기(12~2월) 주거용 전기제한 공급대상 가구

▸전류제한장치 220w 설치 : 주거용 체납가구

- 지원근거 : 전기공급약관 또는 한전 업무처리규정

가스

▸가격 지원 : 2001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산업용 요금 적용

▸공급중단유예 : 2005년 동절기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10월~3월 공급중단유예

지역난방

▸가격지원 : 85㎡형 이하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기본요금 전액 감면

- 지원근거 :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 규정 제 32조의 2 등, 기타 열공급사업자의

자발적 참여

고효율 조명기기

▶저소득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2004년부터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비용 절감

을 위해 저소득층가구 및 사회복지 시설 조명기기를 무상교체

▶2007년 53000가구, 약 7000억원 지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재단

가스안전기기

▶수급가구 대상으로 가스안전을 위해 노후 LP 가스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개선,

노후·고장 가스레인지 교체 및 무상설치

▶2008년 26억원, 50만가구 가량

▶한국가스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난방시설보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대상 보일러 설치 및 교체, 단열 및

창호공사, 난방매트(온수·전기) 등을 가구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현물로 지원,

이외 스피드 콜, 도시가스공급배관 건설 등

▶전국적으로 8만 가구, 서울은 그 중에 6.6%

있다. 이미 가스 소매 부문은 투자가 입장에서 비독점 시장이므로 지자체의 권한은 적용대상투

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이다. 향후 에너지복지 정책,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

정책, 지자체의 요금 인상 규제 정책 등은 적용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철도의 경우 2005년 7월 1일 이후 신설된 노선인 KTX 호남선 노선 등이 개방된다면 수익성

논리에 따라 요금인상을 피할 수 없다. 상수도도 마찬가지이다. 공사화와 민간위탁 등으로 독점

지정에서 자유롭게 된다면, 서울과 같은 인구밀집 도시보다 인구가 낮고 배관거리에 따라 비용

이 많이 드는 중소도시 및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은 더 높은 수도 요금을 내야 한다.

<표 8> 에너지복지 지원제도: 가격 및 해당 기관별 지원 내용

<표 9> 기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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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재단, 에특회계 2007년부터 신규사업으로 100억원 투여

-사업근거 : 에너지기본법 제 4조제5항 및 제 1차국가에너지위원회보고(06.11)

전기요금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를 공급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단계적으로 이행하여 교

차보조 해소 및 가격왜곡 시정

* 1단계 :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에 의한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등에 대한 교차보조를 축

소하면서 주택용 누진체계를 단순화

* 2단계 : 용도간 교차보조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요금을 전압별

요금제로 통합

▶전력시장의 가격신호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요금제 및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등

탄력적 수요관리형 요금제도 강화

천연가스

요 금

▶원가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금메뉴의 다

양성 확보

* 수요특성별 요금제 도입 검토 : 지속수요와 중단가능수요의 요금차별화 등

▶저장시설, 배관망 등 필수 설비의 공동이용제에 대비한 공정하고 투명한 설비이용 요금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경쟁기반 조성

▶발전용 및 도시가스용 매매계약 구조의 합리화(약정물량 초과/미달분에 대한 가격책정

등) 추진

▶집단에너지의 열요금제도 합리적 개선으로 민간의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역할

위 <표 8~9>는 에너지복지 지원 제도 내용이다.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가 거의

없어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공기업에 의한 지원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조차도

한계적인데,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될 경우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 공공성을 위한 제반 조치는

곧바로 무력화될 것이다.

2) 전력 요금

공공요금 인상 관련 논란의 핵심이 되는 에너지 요금에 대한 한국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구

체적으로 살펴보자. 아래 <표 10>을 통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상 전력, 가스 요금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요금의 ‘합리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요금 현

실화를 그 내용으로 한다. 전력 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가로등 6개 용

도별로 구성되어 있고 주택용에 누진제가 적용된다. 주택용과 일반용이 산업용 등 원가 이하의

요금에 대해 교차보조해주고 있다.

<표 10>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의 전력, 가스 요금체계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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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력 요금체계의 핵심적 문제는 산업용 요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전체 전력 소비

의 60% 이상을 소비하는 산업용 요금이 낮아 전력의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산업용 전력 요금의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현행 전기요금 개편의 내용은 산업용 요금

인상 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우선 현행 용도별 요금 체계에서 전압별 요금

체계로의 개편이 의미하는 바를 보자. 산업용 요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전압별 요금

체계로 개편한다면 결과적으로 고압 수용가 즉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수용가인, 사업체에 혜

택을 주게 된다.

다음으로 주택용 누진제 완화의 문제점이다. 현재 주택용 요금은 100kw~500kw 구간별 누진

제가 적용된다. 최소 필요 사용 구간인 200kw 이상일 경우 원가이상의 누진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러한 누진제는 기본 필요 이상을 사용할 경우 원가 이상으로 지불해야 하지만, 그 이하

일 경우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나름 합리적인 체계이다. 오히려 향후 전력 등 에너

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기본 필요 구간 이상일 경우 누진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 혹은 폐지한다는 것은 결국 주택용 요금 체계 개편이 에너지기본권을 전제로 수

요관리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수요탄력성이 낮은 전력을 상품제로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시간대별·지역 간 차별 요금제’를 도입하여 주택용에 적용할 경우 발전소 인접 지역이 아

닌 지역 주민은 송전비용 및 손실을 더 크게 부담해야 한다. 인구밀집 지역이 아닐 경우 또한

높은 배전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시간대별 요금 격차는 현재 시범사업 중에 있는 스미트그리

드 사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 광고에 ‘똑똑하고 스마트한’ 제도로 소개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는 실시간 요금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방편이다. 전력 사용이 높은 시간대에는 높은 요금

을, 낮은 시간대에는 낮은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으로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스

마트한’ 시간대별 전력량을 체크하기 위해 엄청난 IT와 통신 자본이 결합하여야 한다. 가정마다,

건물마다 수십만원에 달하는 ‘스마트한’ 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하고 이를 실시간 체크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한다. 스마트한 전력사용을 위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초래된다.

3) 가스 요금 : 열(난방) 요금

전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0% 이상이며, 지역난방은 가구수 대비 11% 정도 보급되고 있다.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의 중소도시 및 농어촌 보급률은 아직까지 낮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

97~8% 정도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있음에도 실제 사용하는 가구는 80%대이다. 높은 요금을 감

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철 도시가스를 잠그고 사는 저소득층이 많아, 열(난방)의 대체에너지

로 전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겨울철 전력 피크가 우려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에너지 빈곤층은 12%에 달한다. 그런데 정부의 가스요금 정책의 기본 내용은 ‘원가주의 원칙’이

다. 이는 연료비 연동제를 의미한다.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의 연료인 천연가스는 100% 수입에

의존한다. 천연가스 국제 시장은 유가에 연동되어 있어 유가 인상에 따라 천연가스의 요금이 결

정된다. 2007~8년 이후 급격한 유가인상으로 천연가스 가격 역시 급상승하였으나, 정부는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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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도매 공급 비용을 동결시켜 왔다. 유가연동제에 따른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였고 또한 겨

울철 난방비의 급속한 인상을 막기 위해서였다. 가스 관련 업계에서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정부

역시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할 전망이다. 특히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되고 가스의 도입·도매 부

문에 외국자본이 진출할 경우 연료비 연동제 시행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도시가스 요금 규제와 관련해서이다. 전국의 도시가스 사업자는 30여개에 달

하고 민간독점 체제로 존재한다. 도매공급 비용은 전국 동일하지만 인구규모, 배관망에 따라 전

국의 도시가스 요금의 차이가 크다. 수도권 등 인구밀집지역은 보급률도 높지만 더 싼 요금을

내고 있다. 중소도시 등은 보급률이 낮으면서도 높은 요금을 지불한다.

<그림 5> 시도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2007년 말 기준)

자료 : 사회공공연구소, 2009, 소매도시가스산업의 공공성 및 노동조합의 발전전략 수립

위 <그림 5>를 보면 서울시 요금이 가장 낮고, 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낮은 요금 분포를 보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밀도가 낮고 배관거리가 긴 강원도, 경상북도 등은 상당히 높은

요금을 내고 있다. 향후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도시가스 사업자들의 높은 이윤을 에너지복

지제도로 흡수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절실하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되어 가스산

업 도·소매 산업에 외국자본이 진출하게 되면, 지자체의 요금 규제 정책은 불가능하게 된다.

4) 철도의 PSO

철도에는 PSO(Public Service Obligation)라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공공서비스 의무보조금

인 PSO는 원래 1969년 유럽위원회를 통해 최초로 채택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철도 운영자가

상업적 관점에서 제공하지 않을 수송서비스 또는 그러한 조건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수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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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정부가 국민을 대표하여 철도 운영자에게 운행 손실분을 재정보조

(grant)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한국은 1995년 제정된 "국유철도운영에 대한 특례법"에 공공철도

운영에 대한 정부의 재정보상원칙을 명시하였다. 현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 32조 공익서

비스 비용의 부담항목에서 공공할인, 적자선 유지, 특수목적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정부재정 보

상을 명시하고 있다. PSO 보상금은 정부지원금이 아니라 법정 의무금이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

는 PSO를 영업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다. 현재 PSO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일반 서민들이 많이 이

용하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에 대략 40% 정도의 요금 할인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철도산업은 KTX를 중심으로 수익성 논리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아직까지 새마을, 무궁화

등 고속철도 구간이 아닌 경우 PSO 등에 의해 요금감면 혜택이 존재하지만, 2005년 7월 1일 이

후 건설·운영되는 노선에 외국자본이 진출하게 되면 PSO는 무력화된다. 원가 이하로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 도실철도공사, 대전·대구·부산 지하철 역시 낮은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경쟁에 비

합치한다는 이유로 제소되기 쉽다.

5) 수도

한국은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면서도 아직까지 ‘물쓰듯 펑펑쓰는’ 나라이다. 그만큼 상수도 요

금이 낮다는 것이다. 향후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현재와 같은 소비 형태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

다. 그러나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기반하여 물을 아끼는가, 물의 상품화와 자본논리에 의해 아낄

수밖에 없는가는 분명히 다르다. 볼리비아 등 남미에서 물사유화로 인한 분쟁, 필리핀의 가격

폭등 등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의 물이라는 공공재는 향후 국내적 시장보다 물을 상품화하

여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병입수돗물 판매 및 수출 시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상

수도사업본부의 아리수, 대전의 순수 등이 중국 시장을 겨냥하여 물을 상품화하여 수출하고자

한 사례가 있었다. 향후 수도사업의 위탁과 공사화, 공사화를 통한 민간진출 등이 진행된다면,

물의 상업화를 위한 제반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이다. 특히 한미 FTA 협정이

오히려 물과 관련하여서는 언급되지 않은 만큼 더 광범위한 개방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수

도 즉 물과 관련해서는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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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3]

문화다양성협약 충돌문제와 전자상거래

양기환 (문화다양성포럼 상임이사)

11월15일, 대통령이 국회를 다녀갔다. 미국과 재협상을 하라고 했더니 야당과 거래를 했다. 

국회비준 후 미국과 ISD 재협상을 하겠단다. 그러자 지구 반대편 오바마도 힘을 실어줬다. 

여당은 강행처리시점이 됐다고 물타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새삼 2010년2월25일을 떠올린다. 지금의 18대 국회는 문화다양성협약을 비준했고 

이로써 우리는 110번째 비준국가가 되었다. 문화다양성협약은 2005년10월 유네스코총회에

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2007년3월18일 발효되었고, 2011년5월 기준으로 117개 국

가가 가입한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국제협약이다.

한미FTA가 풍전등화인데, 왜 우리는 문화다양성협약을 말하는가?

동협약 제20조 제1항의 규정 때문이다. “당사국은 이 협약을 다른 어떤 조약에도 종속시키

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들을 해석, 적용하거나 다른 국제적인 의무를 부담

할 때 이 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고려(shall take into account)한다”가 그것이다.

그러나 한미FTA가 협상되어온 과정과 국회 비준을 앞둔 협정문들은 완벽히 문화다양성협약

을 한미FTA에 종속시키고 있으며, 문화다양성협약의 목적과 지도원칙, 적용범위,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다른 조약과의 관계 등 모든 것을 통째로 부정하고 말았다. 오직 한미FTA만을 

위해 넋 나간 짓을 한 것이다.

문화다양성협약은 지극히 일반적인 가치와 상식에 기반하고 있다. 즉, 문화가 일반상품과 똑

같은 기준으로 취급되어 이윤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고, 인류의 문화생태계를 

복원하고 문화 본연의 가치를 회복해야 하며, 이를 위한 각국의 제도적 노력은 무조건 존중

되어야 하고, FTA와 같은 무역협상에서 반드시 문화의 특수성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는 어찌하여 한미FTA에 앞서 문화다양성협약을 비준 하

여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졌는가? 2006년 문화다양성협약이 채택된 다음 해에 정부는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중 하나로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했다. 그리고 한미FTA 

협상은 일사천리 속전속결로 처리되었다. 그러던 중 한미FTA는 소고기협상에서 뜻밖의 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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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만나 주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 한-EU FTA를 협상하던 정부는 체결을 앞두고 심각한 고민

에 빠지게 되었다. EU는 ‘문화다양성협약을 비준한 국가와만 FTA를 체결한다’는 원칙 때문

에 한국 정부를 향해 문화다양성협약을 비준하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FTA만이 살길이

라는 정부는 결국 차일피일 미루던 문화다양성협약을 서둘러 비준할 것을 요청했고, 18대 

국회는 비준하게 된 것이다. 

이제 정부는, 한미FTA 비준을 밀어붙이려 한다. 정부가 취하는 태도는 문화다양성협약의 의

무 규정을 모른 체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무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 이면

에는 문화다양성협약을 국민들이 잘 모르니 구렁이 담넘어 가듯 대충 넘어 가도 될 수 있다

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다. 분명히 밝히건데, 한국의 문화예술인들은 문화다양성협약을 이

끈 견인차였고 유네스코의 공적 파트너인 문화다양성국제연맹(IFCCD)의 중요 회원국으로서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와 당사국 총회에 한국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문화다양성협약과 정면 충돌하는 한미FTA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대한

민국 정부와 입법기관인 국회가 국제법상 심각한 법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

에 고할 것이고 문화다양성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사회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

을 밝힌다.

4대강의 침전물이 밑바닥에 쌓이고 있다. 한미FTA가 야기할 사회 각 분야의 쟁점들, 결국은 

서민과 국가 경제를 살리는 핵심 요소들이 4대강 밑바닥으로 가라앉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에 가라앉는 침전물도 원래는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 있는 자연의 일부였으리라.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살아 있는 우리 문화의 내일을 보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는 한미FTA 국회 비준을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최대한, 최대한 할 말을 하려고 

한다.

첫째, 한미FTA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라는 독소조항 하나만 뺀다고 해서 설계된 기본 본

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초국적 기업의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일례로 역진방지 조항이 그것의 

하나다. 또한 94년 서비스협상(GATS)과 2001년 WTO도하라운드에서 채택한 방식, 즉 개방 

분야만 명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는 거꾸로 개방하지 않을 분

야를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한다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문화가 포함된 서비

스 시장의 이러한 개방 방식은 쉽게 선택할 성질의 것이 절대 아니다. 개방해선 안 될 분야

에 대한 우리의 예측? 그건 현 시점에서 가능한 정부의 예측일 뿐이다. 정부가 더 많은 사회

적 합의에 바탕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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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협약 제6조 당사국의 권리를 포기한 문화 분야에 있어서의 심각성이다.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과한 고

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끼리 의결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은 외국 

제작물 1개 국가의 편성 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방

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

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을 현행 25%에서 20%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현행 35%에서 30%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가 발효되면 결과가 어떨까? 특정 국가의 프로그램, 정확히는 미국 프로그램에 대

한 의존도는 높아진다. 국내 콘텐츠 제작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다.

우리가 한미FTA는 태생적으로 균형추가 기울어져 있었다고 강변하는 이유, 마치 위키리스

크의 폭로처럼 2006년 당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 정부의 약가적정화방안 발표를 

미리 미대사에게 알리며 FTA 의약품 작업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싸웠다”는 

것처럼, ‘친미주의자와 한국인의 싸움’이라는 저의를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이

렇게 손발이 착착 맞아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의심하지 않는 게 바보 아닌가? 역진방지 조항

에 걸려 이 비율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되면 협정 발표시점부터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외국인에게 종

합편성·보도전문·홈쇼핑 채널을 제외한 일반채널에 대해 간접투자가 현50%에서 100% 허용

되게 된다. 한미 FTA 비준안 통과 이후, 이 또한 폭스채널 등과 같은 미국의 거대 방송사업

자들이 한국법인을 설립, 직접적인 국내 시장 공략을 가능하게 한 발판에 다름아니다. 절망

적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 콘텐츠 산업, 영화와 방송의 몰락은 예견된 일이다. 이 

말의 뜻은 영화와 방송 분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콘텐츠 제작산업은 미국에 대

항할 수 있는 자본을 갖춘 극소수의 국내 대기업만이 살아남고, 이들의 전략은 시간이 갈수

록 글로벌로 흐르고 이 속에 담기는 문화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게 된다는 

뜻이다. 한 마디로 영화와 방송 분야의 수많은 군소 제작사는 끼어들 자리가 없다. 종편에 

대한 특혜일 뿐이란 말이 떠돈다. 정말 적절하고 극단적인 사례다. 자체 콘텐츠 제작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종편이 의지할 것은 외국, 그것도 세계적 유행이 되고 있는 미국 콘텐츠

일 수밖에 없다. 종편은 남지만 국내 제작산업은 없는 것이다.

셋째, 문화콘텐츠가 전자상거래로 분류되어 막대한 미래의 부를 견인할 동력을 잃게 된다는 

점이다.

정보통신기술의 융합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개념의 광범위한 시

장이 이미 형성돼 있다. 그 범위는 점점 확대돼 가고 있는 바, 영상, 출판은 물론 순수예술 

분야까지도 디지털로 전송 배포되는 모든 것은 전자상거래라는 개념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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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발효 이후에는 적절한 보호조치(시장진입금지)를 제한 받는다. 디지털 제품의 온

라인전송에 대한 무관세, 디지털 제품의 오프라인 전송의 관세폐지 등 디지털 제품에 대한 

완벽한 비차별대우(대국민대우, 최혜국대우)를 보장하게 된다. 또한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그

나마 유보조치된 항목마저도 ‘종이 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의 활성화 목적 하에 끊임

없이 장벽 제거 대상이 돼 압력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상상력으로는 그 규모를 파악할 수조차 없는 미래의 황금시장을 통째로 넘겨

줄 수도 있다. 정부로서는 한미FTA로 인해 국내 산업에 대한 어떠한 진흥이나 육성, 보호 

대책을 취할 수 없게 되는, 주권국의 문화정책의 자주권이 포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는 뜻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단순히 문화가 아니다. 문화는 산업화되고 있고 미래 세계를 이끌 성장 

동력의 핵심 콘텐츠다. 당장의 일자리가 아닌 미래의 일자리란 뜻이다. 당장의 먹거리가 아

닌, 우리 서민들이 미래의 먹거리를 떳떳하게 구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자산이란 뜻이다. 

우리는 오늘, 한미FTA와 관련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모였다. 

할 말은 아직도 많다. 그래서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주장을 책임 있는 

분들을 모시고 분석해 보라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이루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한미FTA를 반대하겠는가.

정부 역시 한미FTA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분야들을 인정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

을 강구하고 있단 말로 대체한다. 결국 선대책이 아닌 후대책으로 야기될 문제를 해결하겠다

는 뜻이다. 결국 이렇다. 정부가 하려 하는 것 중에 선대책이란 것은 하나도 없다. 야당에게 

협상으로 던진 ISD조차 후협상 즉, 후대책이다. 적어도 이런 건 정부가 진심으로 나라와 경

제와 서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 후대책이 선거철 쏟아지는 공약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우리 서민의 눈에는, 그간 말로 떠벌이고 행동해온 정부의 모습에서 그 이상을 발견하기 어

렵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미FTA 국회 비준 동의가 강행될 시, 문화다양성협약을 비준한 당사국

의 시민으로서, 유네스코로부터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시민단체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회는, 당당히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문화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비준되지 않은 한미FTA’도 문화다양성협약에 위배되지 않도록 논의를 확장시켜

야 한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다. 국회가 오직 하나, 국민만을 생각해 주길 간

절히,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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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4] 

한미FTA, 농업과 먹거리의 위기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건국대 경제핚과 겸임교수)

1. 한미FTA와 농업의 위기

1) 한미FTA, 농업의 완전개방이다

○ 쌀을 비롯한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사실상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수용하였고, 위키리스크 폭로 등을 고려한다면 쌀의 경우에도 안전지대라고 판단
하기 어려움

○ 쌀 이외의 4개품목(식용감자, 식용대두, 천연꿀, 분유)에 대해 현행관세를 유지하
여 관세를 철폐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무관세쿼터’를 허용함으로서 사실상 관세철
폐 효과 발생함

2) 과거 FTA에 비해 관세철폐 규모가 가장 크다

○ 관세철폐 예외품목은 가장 적고, 관세즉시 철폐품목은 가장 많음

<과거 FTA 협상과의 비교>

한-칠레 한-싱가폴 한-EFTA 한-아세안 한-미
관세철폐예외 412(29%) 484(33.3%) 956(65.8%) 448(30.9%) 30(1.9%)
관세즉시철폐 224(15.6%) 232(16.0%) 204(14.1%) 533(36.8%) 576(37.6%)

3) 사상최대의 농업피해도 과소추정되었다

○ 정부는 농업분야의 피해예상 규모를 약 12.8조원 규모로 추정하였으나 이는 관세
철폐 효과에 따른 농업생산액 감소만을 고려한 것임

     - 생산감소에 따른 농가의 직간접적인 소득감소 여부는 발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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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작목전환과 이에 따른 연쇄적 가격불안 및 소득감소 효과,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효과 등은 누락되었음

○ 정부의 피해예상 추정이 타당한지, 가격과 소득 및 전후방산업 등을 포함한 종합
적인 피해는 얼마가 될 것인지 등에 대해 국회 조차도 한번도 검증하지 않았음

4)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실효성이 없다

○ 세이프가드는 관세철폐기간이 종료되면 발동할 수 없게 되거나 불과 2~3년 더 지
속될 뿐이므로 결국 길게 보면 발동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그나마 농산물 세이프가드조치가 가능한 품목은 30개 품목(실품목수)에 불과
함.

쇠고기, 돼지고기, 마늘, 양파, 고추, 녹두·팥, 고구마, 서류, 사과, 녹차, 생강, 맥주, 보리, 
옥수수(팝콘용), 옥수수(가공용), 메밀, 기타가공곡물, 감자분, 옥수수전분, 감자전분, 매니
옥전분, 고구마전분, 기타전분, 낙화생, 참깨, 참기름, 인삼, 설탕, 발효주분, 변성전분

○ 게다가 세이프가드 조항을 발동요건을 보면 사실상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
가드 자체를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고 있음

    - 쇠고기분야에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쇠고기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물량기준을 충족해야 함. 1년차에는 27만톤을 넘어야 하며 가능한 물량은 매
년 복리로 3%씩 증가하여 15년차에는 36만톤을 넘어서야 함. 우리나라 국민
의 연평균 전체 쇠고기 소비량은 35만 8천톤임.

    - 돼지고기는 1차년도에 8,250톤에서 10차년도 13,938톤으로 너무 높아 실제 발
동될 가능성이 없음.(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수입된 물량도 7,527톤에 불과함.)

    - 고추는 미국에서 평균 8톤정도 수입됐는데 발효 첫해에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려
면 수입물량이 100배 이상인 827톤을 넘어야 함.

    - 양파도 발효첫해 기준으로 2,000톤이 되어야 함(대미평균 수입량은 500톤에 
불과)
    - 사과는 현재 수입물량이 없는데도 발동기준이 9천톤으로 정해졌음.

5) 농산물과 섬유의 세이프가드 조항은 불평등하다

○ 한국이 요구한 농산물세이프가드는 4.8%에 불과한 75개 품목인 반면에 미국의 요
구로 도입한 섬유세이프가드는 전체품목 모두에 발동 가능하게 되어 있음.

<농업 및 섬유 세이프가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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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농업
적용품목 전 품목 30개 품목(실품목)
발동기준 물량기준, 가격기준 모두 가능 물량기준만 가능
존속기간 관세철폐 후 10년 관세철폐 후 최장 3년

6) TRQ(저율관세물량)는 미국 요구에 일방적으로 양보했다

○ TRQ물량의 수입방식에 대해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WTO체제에서도 허용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국영무역 방식을 포기함. 

    - 국영무역 방식의 장점인 수입이익부담금제도를 포기하여 수입원가와 판매가격
의 차이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일부를 국내 피해산업부분에 대해 쓸 수 있는 
제도를 포기함.

○ TRQ물량 역시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하여 대폭 증가하였음

<TRQ물량 협상 과정>

제 2차 회담시 우리 정부 입장 최종 협상결과
탈지분유 180톤→235톤(10년) 탈지, 전지, 연유: 5,000톤(매년 3%복리증량)

치즈 3,000톤→3,914톤(10년) 7,000톤(매년 3%복리증량)
천연꿀 100톤→130톤(10년) 200톤(매년 3%복리 증량)

유장(식용) 1,000톤→1305톤(10년) 3,000톤(매년 3%복리 증량)
변성전분 10,000톤(매년 복리 3% 증량) 14,000톤→18,267톤(10년차)

2. 한미FTA 농업피해 보전대책의 허구성

1) 피해규모 전망이 부실하고, 검증되지도 않았다

○ 정부가 제시한 약 12.8조원 수준의 생산손실추정치가 적정하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음

    - 정부가 생산손실추정치 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회가 전문가를 위촉하여 
치밀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함

○ 생산손실로 인한 농어민의 직간접적인 소득손실 규모에 대해서는 아예 자료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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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어 피해전망이 부실함
    - 생산손실로 인한 소득손실을 정확히 추정해야만 농어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보전대책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약 1.3조원 규모의 직접적인 피해보전대책은 그 근거 자

체가 부실하거나 아예 없는 상태임

○ 예상되는 피해를 가능한 정확히 예상하기 위해서는 한미FTA에 포함된 각종 독소
조항으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예상되는 피해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 부분은 아예 
고려조차 되지 않음

    - 정부는 관세철폐 위주로 피해예상을 분석했지만 ISD, 비위반제소, 래칫조항, 
정부입증책임, 공기업 민영화 등 독소조항으로 인한 피해예상을 지금이라도 치
밀하게 연구해야 함

2) 피해보전대책이 대단히 기만적이다

○ 종래에 정부가 발표한 약 22조원이 넘는 규모의 농어업피해보전대책은 기만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과 농민을 우롱하는 것임

    - 22조원이 넘는 대책 가운데 약 1.3조원의 직접피해보전대책을 제외한 나머지
는 모두 한미FTA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임. 한미FTA 이전부터 정부가 시
행해 오던 정책이며, 앞으로도 한미FTA와 상관없이 정부가 시행해 나갈 정책
임

    - 10.31 여야합의문에 포함된 13개항의 추가대책 역시 1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
지 모두 한미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책임

    - 결국 한미FTA와 직접 관련이 있는 대책은 약 1.3조원에 불과하며, 이는 생산
손실 및 소득손실에 따른 피해보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임

<한미FTA 농어업분야 피해보전대책과 기존대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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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피해보전대책 기존 정부농업대책 비고

축산시설현대화지원 -축사시설현대화

2008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정부지원은 
5,000억원 증액에 불과함.
특히 축산업등록제 등 농민들의 반발이 
많은 축산업선진화 정책과 맞물려 진행하
는 사업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과수생산시설현대화 2004년부터 중앙추진사업과 지방자율계획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되었던 사업

생명공학기술개발
-농림바이오 기술산업
화지원
-농림기술개발사업

-2008년 FTA기금으로 진행되었던 사업
-2006년부터 농특회계로 진행되었던 사
업

축산브랜드육성지원 브랜드육 타운설립 위와 동일
밭작물, 원예작물 
브랜드육성

-밭작물 브랜드육성
-원예작물브랜드 육성

-2008년 농안기금으로 진행되었던 사업
-2007년부터 진행되었던 사업

조건불리 밭농업직불제
(지방비분다뮬 30%~20%
로 축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

2004년, 2005년 시범사업 실시 후
2006년부터 전국 확대시행했던 사업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거점산지유통센터(과수 
등)

2006년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이나 부실운
영 등 문제점들이 시작되고 있는 사업

○ 22조원이 넘는 대책규모라고 하지만 실제로 2015년까지의 정부중기재정계획에 의
하면 22조원은 추가적인 예산증액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종래의 예산수준에 포
함되어 있음.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

    - 정부대책은 돈 몇 푼 더 주는 식이며, 농민들이 요구하는 가격과 소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 돈을 몇 푼 더 주기 보다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드는 가격안정 및 소득보장 대책이 가장 
중요함.

    - 예를 들면 현장 농민들이 가장 크게 요구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와 같
은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대책에서 아예 빠져 있음

    - 정부의 대책은 가격안정과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새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여야정은 물론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
는 기구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과정과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

3. 한미FTA 독소조항, 먹거리에 대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1) 먹거리 관련 독소조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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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칫조항 / 미래의 최혜국대우조항 / 투자자-국가제소권 / 비위반제소 / 정부의 
입증 책임
   공기업 완전 민영화&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조항 /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등

2) 식량주권의 포기

○ 농업개방으로 농업이 초토화되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와도, 국제곡물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 발생해도 래칫조항 때문에 개방수준을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함

    - 게다가 미래의 최혜국대우 조항 때문에 향후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에도 적용하게 됨

○ 식량의 무기화 및 곡물의 투기에 대응하여 국내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
산자 농민에 대해 가격 및 소득정책을 비롯한 지원대책이 필요한데, ISD 및 비위
반제소 등은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시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해요인이 될 수 있음

    - 미국의 농산물수출업자 및 한국의 농산물수입에 투자한 자본이 피해를 보았다
고 제소할 수 있고, 패소할 경우 정부가 배상해야 함

○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농업 정책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
소하고, 패소할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
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정책에도 장해요인으로 작용함

    - 지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학교급식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먹거리(local 
food)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3) 먹거리의 위험성 증가

○ 세계식량체계(glocal food system)는 미국의 곡물메이저를 중심으로 종자, 농약, 
비료, 식품유통, 식품가공 등의 초국적 독점자본이 중심이 된 농식품복합체
(agri-complex)가 지배하고 있음

    - GMO종자, 대규모 화학농업, 공장식 축산, 장시간·장거리 보관·운송에 따른 화
학처리, 각종 식품 첨가물 등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이들의 이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들임

○ ISD, 비위반제소, 정부입증책임 등은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규제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수입 먹거리의 위험성을 높이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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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거리의 안전과 위험 사이에는 현재의 과학기술수준으로 명백히 입증하기 어
려운 회색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먹거리 안전과 관련한 대부분의 논란은 
회색지대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음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하여 먹거리에 대한 규제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데, 대체로 미국, EU, 일본 등은 강하게 적용하고 있고, 
한국은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음

    - 그런데 독소조항들은 이러한 느슨한 규제정책 조차도 무력화시킬 수 있음

    - 국제협약에 따른 GMO의 이동제한 조치를 강화하거나 표시제를 강화하는 국가
의 규제정책이 제약되어 소비자가 GMO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음

    - 미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의 안전기준과 자국이 해외로 수출하는 농산
물의 안전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수확후 처리, 잔류농약기준, 식
품첨가물 등.

    - 광우병 위험 쇠고기에서 나타났듯이 미국의 이중기준과 한국의 안전기준 사이
에 논란이 발생할 때 한국의 검사·검역 주권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고, 먹거
리의 위험도 높아지게 될 것임

※ 생산자 농민의 경제협동체인 농협의 경제사업이 위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민에
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농협은 원래 경제적 약자인 생산자 농민이 대형 유통자본에 대항하여 거래교섭
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독점적 지위가 허용되는데, 한미
FTA는 농협의 독점적 지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또한 2012년부터 농협의 금융사업이 금융지주회사로 분리되는데, 이 경우 자
기자본비율및 사업경쟁력이 취약한 농협의 금융사업이 초국적 금융자본이나 투
기자본의 먹이감으로 전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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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5]

한미 FTA 국회 비준이 한국의 건강 정책에 미칠 영향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금연 정책 제한

1. 한국의 금연 정책 현황

가. 수입 담배에 대해 관세 부과 : 40%

나. 광고 제한, 판매 제한, 경고 문구 표시 등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9조의 2, 3, 4

2. 한미 FTA 중 금연 정책 관련 조항

가. 관세 철폐 - 제2장 부속서 2-나 1조 아항

◯ 관세양허항목 H에 해당 :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

나. 담배 도소매업에 대한 유보 내용

◯ 담배 도매업자(담배 수입판매업자 포함) 또는 소매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 지정된 담배소매인만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 담배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는 최소한 50미터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금연 정책에 미칠 영향

◯ 수입 담배 관세 철폐로 담배에 대한 가격 정책 수단 중 하나를 상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외에 추가적인 금연 정책 도입시 제한 존재

- 경고 그림 도입, 광고 및 판매에 대한 더 엄격한 제한 조치, 금연구역 확대 등

◯ 2005년에 한국 정부가 비준한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과 충돌

4.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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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담배 광고 규제 정책 포기 사례(1994년)

- 로고나 트레이드마크를 달지 않고 표준화된 포장으로 담배가 판매되도록 하는 캐

나다의 “단순 포장” 법안에 대항해서 NAFTA 투자 조항에 따른 제소로 정부를 위

협

◯ 필립모리스사의 우루과이 정부 제소 사례(2010년)

- ① 각 브랜드 아래에 한 가지 이상의 담배 제품을 마케팅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single presentation” ② 담배 포장지에 흡연이 건강에 비치는 결과(폐암 같은)에 대

한 그래픽 이미지와 함께 통계 그래프를 포함하도록 하는 요건 ③ 담배 포장지의 앞

뒷면 80%를 건강 경고로 커버하라는 지시에 대해 제소

◯ 필립모리스사의 호주 정부 제소 사례(2010년)

- 표준화 포장 규제에 대해 제소

기업을 규제하는 공중보건 정책 도입 제한

1. 한미 FTA 중 관련 조항

◯ 간접수용, 정부조달 관련 조항의 불명료함

- 제11.6조 1항 -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수용 또는 국유화에 동등한 조치(수용)를 통하

여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 방식일 것

다.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그리고

라. 적법절차와 제11.5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따를 것

- 부속서 11.나 -

3. 제11.6조제1항에 다루어진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

를 가지는 경우이다.

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 하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

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

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1)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의 경

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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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2)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 그리고

3)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 관련 고려사항은 정부행위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

을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게 부과하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예컨대,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

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예컨대,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

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

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2. 공중보건 정책에 대한 영향

◯ 기업을 규제하는 공중보건 정책의 도입시 기업의 투자자 제소 이루어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유해물질 규제, 정크 푸드, 주류 규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3. 실제 사례 - oxfam 보고서(2011년 출판)에서 인용

가. Ethyl Corporation vs. 캐나다

배경

Ethyl사는 MMT라는 연료 첨가제를 생산, 보급하는 Ethyl Canada Inc가 단독 주주

인 미국 회사이다.

정부 조치

1997년 캐나다 정부는 공중 보건 및 환경적인 고려하에 MMT의 주(州)간 이송과 수

입을 금지시키는 규제안을 냈다. MMT는 high dose에서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MMT의 장시간 low dose에 대한 영향은 알려지지 않았

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70년대부터 금지된 물질이었다.

투자자 대응

1997년 Ethyl사는 캐나다의 ‘MMT 법령’이 NAFTA의 chatper 11에서의 3가지 캐나

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NAFTA에 중재를 요청했다. 회사의 이러한 요구

는 MMT가 인체에 해가 될 증거가 없다는 몇몇 보고서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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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998년 7월 캐나다 정부는 금지를 철회하는 데에 동의했다. 몇 달 전과는 달리 캐나

다 정부는 MMT가 환경이나 건강에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바꿨고,

Ethyl사에 비용과 이윤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해 1천9백만 달러를 배상해주었다.

교훈

이 사례는 캐나다 정부가 공중보건과 환경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면서 시작되었

다. 사실 이 케이스는 이 법이 아직 의회에서 논의 중이라 법령이 강제력을 가지기

도 전에 Ethyl사가 중재요청을 제출한 것이었다. 캐나다의 조치는 공공의 이익을 고

려한 관점에서 미국 연방법과 국제법의 ‘예방의 원칙’에 기반을 둔 것이었지만 Ethyl

은 NAFTA 조항 덕에 도전해볼 수 있었다. 과학적인 컨센서스가 이뤄진 것은 아니

지만 MMT와 관련된 환경과 건강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결과적으로 캐나다의

주요 정제회사들은 자발적으로 MMT 사용을 중단했다. 향후에도 개발도상국이 이

경우와 동일한 ‘예방적 접근’으로 농업부문이나 수자원 등에 대한 관리를 한다면 외

국 투자자들과의 갈등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나. Cargill Incorporated vs. 멕시코

배경

카길사는 식품과 농산물을 생산, 유동하는 미국 베이스의 다국적 기업이다. 2004년

카길사는 고과당시럽(HFCS)의 주요 수입업자 중 하나였다. HFCS는 옥수수에서 만

들어지는 감미료이다. 옥수수 생산은 미국에서 매우 높은 보조금을 받으며 인위적으

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멕시코에서는 HFCS부문에서 7천명의 일자리가 있었던

반면 사탕수수 부문에서는 40만 일자리가 있었다.

정부조치

2004년 멕시코 정부는 사탕수수가 아닌 감미료를 사용하는 소프트드링크에 20퍼센트

의 세금을 부과했다.

투자자 대응

2005년 카길사는 멕시코의 세금 조치가 NAFTA의 내국민대우 조항을 어겼다고 주

장하며 ICSID에 중재를 걸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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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중재는 미국 투자자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의

투자자와 ‘같은 환경’에 있다고 주장하는 카길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손배액은 7천7

백만 달러로 그때까지 NAFTA 분쟁 손배액 중 가장 큰 액수였다. 이 사례는 대중에

게 공개되지 않았다.

교훈

이 사례는 우선, 한 국가가 자신들의 전략적인 경제 부문들을 돕기 위해 국내적인

조치를 세울 때 국제 교역 시스템은 몇 가지 서로 다른 기전으로 한 국가의 정책을

제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한 가지는, 이 시스템이 선진국이 더 크게 의존하고

있는 왜곡된 농업 보조금을 지속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이다. 멕시코의 ‘소프트드링크

세금’은 카길의 도전만 받은 것이 아니었다. 2004년 미국 정부는 WTO의 무역분쟁

해결기구에 항의했다. 다시 멕시코 정부는 ‘내국민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

졌다. 예견된 대로 개발도상국의 농업과 토지, 물 부문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출

현이 증가한다면, ‘내국민 대우’조항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조항은 넓

게 해석되면서 국내적 조치들이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금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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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자 료

1. 한 미  FTA는  의 약 품  및  의 료 기 기  가 격 을  인 상 시 킬  협 정  

  - 현 재  한 국 의  건 강 보 험 재 정  중  의 약 품  비 용 이  차 지 하 는  비 중 은  약  30% 로 서  이  비 중 은  
정 부 의  노 력 에 도  불 구 하 고  줄 어 들 지  않 고  있 다 . 2005년 부 터  2009년 까 지  5년 간  62.5% 의  
약 제 비  증 가 가  있 었 고  연  12~13%의  증 가 율 이 다 . (그 림  1 참 조 )
  - 국 민 의 료 비  중  약 제 비 가  차 지 하 는  비 중 은  OECD 평 균 이  17.7% 인  것 에  비 해   보 였 고  
우 리 나 라 는  23.9% 로  나 타 나  우 리 나 라 가  OECD 평 균 보 다  35%나  높 은  것 으 로  드 러 났 다
(OECD 2010). 
  - 대 부 분 의  나 라 들 이  건 강 보 험 재 정  절 감  정 책  중  가 장  주 요 한  정 책 으 로  삼 고  있 는  것 이  
약 제 비  절 감 정 책 이 며  가 장  효 과 적 인  정 책  영 역 으 로  간 주 되 고  있 다 . 
  - 한 미 FTA 협 정 은  한 국 의  약 제 비 를  줄 이 려 는  노 력 을  저 해 하 는  것 은  물 론  약 제 비 를  늘
리 는  협 정 이 다 . 한 미  FTA는  한 국 의  지 금 까 지 의  의 약 품  정 책 의  방 향 을  근 본 적 으 로  바 꾸 는  
협 정 이  될  것 이 다 .  
  - 첫 째  한 미  FTA 협 정 은  특 허 의 약 품 의  가 격 을  높 이 는  정 책 이  중 심 이  되 며  둘 째  한 미  
FTA 협 정 은  투 명 성 을  명 목 으 로  제 약 회 사 에  대 한  규 제 조 처 를  엄 격 하 게  제 한 하 고  있 어  경 제
성  평 가 나  포 지 티 브  리 스 트  등  약 값 을  절 감 하 기  위 한  여 러  정 책 은  무 력 화  될  가 능 성 이  크
다 . 셋 째  한 미  FTA는  의 약 품  특 허  및  자 료 독 점 권 을  크 게  강 화 하 고  있 어  의 약 품  가 격 을  대
폭  상 승 시 킬  것 이 다 .

그림 1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제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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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의 약 품  허 가 -특 허  도 입 에  따 른  약 가 상 승

  - 미 국 에 만  존 재 하 는  제 도 , 다 른  나 라 들 은  미 국 과 의  FTA 등 을  통 해  도 입 (호 주 , 싱 가 폴  
등 )
  - 다 른  상 품 에 는  존 재 하 지  않 는  제 도 임 . 자 동 차 나  화 장 품  등  어 떠 한  제 품 도  기 술 적  기 준
과  안 전  및  환 경 기 준 을  통 과 하 면  시 판 이  허 가 됨 . 즉  어 떠 한  제 품 도  특 허 권 자 의  <특 허 권  주
장  유 무 >를  기 준 으 로  시 판 허 가 를  자 동 정 지  시 키 지  않 음 . 
  - 즉  의 약 품  허 가 -특 허 연 계 제 도 는  효 능 과  안 전 성 만 으 로  시 판 허 가 를  허 가 했 던  기 존 제 도
에  더 해  의 약 품 분 야 에  대 해 서 만  특 허 권 자 가  특 허 가  있 다 고  주 장 을  하 면  특 허 를  자 동 으 로  
연 장 해 주 는  제 도 임 .  
  - 이  제 도 를  도 입 하 여  발 생 하 는  이 익 은  전 적 으 로  특 허 권 을  가 지 고  있 는  제 약 회 사 에 게  
귀 속 되 지 만  그  손 해 는  환 자 와  국 민 이  약 가 인 상 과  건 강 보 험 재 정 부 담  증 가 로  이 어 짐 . 기 존 에
는  기 업 간 에  발 생 하 던  손 해 가  이  제 도  도 입 이 후 에 는  공 적  영 역 에 서  발 생 하 게  됨 .  
  - 또 한  허 가 -특 허 연 계 제 도 의  도 입 은  주 로  특 허 가  만 료 된  복 제 약  생 산 에  의 존 하 는  국 내
제 약 산 업 의  기 반 을  취 약 하 게  하 여  R&D 생 산  기 반 조 차  취 약 하 게  할  것 임
 - 에 버 그 리 닝 , 즉  “기 존 의  의 약 품 에  대 해  제 약 회 사 들 의  특 허 기 간 을  연 장 하 려 는  목 적 으 로  
기 존 의  의 약 품 에  대 해  사 소 한  변 화 를  가 하 여  이 를  통 해  제 네 릭  의 약 품  시 장 을  억 제 하 고  의
약 품  가 격 을  높 은  상 태 로  유 지 하 려 는  행 위 ”2 1 )은  현 재  의 약 품  가 격 인 하 에  가 장  큰  문 제 가  
되 고  있 음 . 허 가 -특 허  연 계 제 도 는  특 허 를  연 장 하 는  다 국 적  제 약 회 사 의  주 요 한  제 도 적  장 치
임
 - 이  때 문 에  의 약 품  당  특 허 출 원 이  매 우  많 으 며  분 쟁 이  되 는  특 허 소 송 의  경 우  특 허 권 자
의  패 소 율 이  미 국 은  73%  한 국 은  77% (2003~2008)가  되 는  등  실 효 성 이  의 심 스 러 운  특 허 가  
많 음 .  
 - 또 한  이  조 항 은  미 국  민 주 당 과  부 시  행 정 부 가  2007년  5월 에  합 의 한  “신 통 상 정 책 (New  
Trade Policy for Am erica)”에 서  독 소 조 항 으 로  규 정 되 어  있 음 2 2 ). 이  때 문 에  미 국 이  맺 은  
페 루 , 콜 롬 비 아 , 파 나 마  등 에 서  이  조 항 이  삭 제 됨 . 

21) Section 3(d) of India’s Patents Act, 1970
22)  노동기준, 환경, 제네릭 의약품, 정부조달, 항만안보, 투자, 노동자 지원 및 교육 등의 7가지 항목으
로 이중 제네릭 의약품에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네릭 의약이 시장에 더 빨리 들어갈수 있게 
‘data exclusivity’ (데이터독점성) 조항 개정; FTA에 예외 (exeption)를 추가함으로써 ‘data 
exclusivity’ 조항이 FTA국가가 WTO의 건강조항을 활용하고 국민의 보건의 보호를 막지 못하게 함; 의
약조정기구가 제네릭약품이 특허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할 때까지 허가를 보류할 수 있는 조건
의 철폐; FTA국가가 특허 연장과정이 지연된다고 특허를 연장하는 조건의 철폐. 빠른 특허연장 과정 확
보”. 이중 밑줄친 부분이 허가특허연계조항의 금지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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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 가 특 허 연 계 제 도 는  한 -EU FTA에  포 함 되 지  않 았 으 나  법 개 정 을  통 해  모 든  나 라 에  동 일
하 게  적 용 하 게 되 므 로  이 는  유 럽 의  제 약 회 사 에  대 해 서 도  동 일 하 게  적 용 됨 . 또 한  EU에  속 하
지  않 은  스 위 스  의 약 품 이 나  일 본 의  의 약 품 에 도  동 일 하 게  적 용 되 는 데  이 에  대 한  정 확 한  영
향 평 가 가  EU와 의  FTA 때 도  이 루 어 지 지  않 았 고  현 재 도  이 루 어 지 지  않 고  있 음 . (자 료 독 점
권  생 략 )

  2) 독 립 적  검 토 기 구  등  약 가  결 정 과 정 에  다 국 적  제 약 회 사 의  개 입  허 용

 - 협 정 문  5.3 투 명 성 에 서 는  다 국 적  제 약 회 사  및  국 내 제 약 회 사 가  의 약 품 의  보 험 등 재 과 정 과  
약 가 결 정 과 정 의  모 든  단 계 에  개 입 하 는  것 을  투 명 성 이 라 는  이 름 으 로  허 용 할  것 을  규 정 함 . 
 - 의 약 품  및  의 료 기 기  분 야 에 서  양 국 간  위 원 회  설 치 를  한 미  FTA 협 정 에 서  명 문 화  함 . 이  
위 원 회 는  한 국 의  의 약 품  정 책 을  심 의 하 는  기 구 로 서  작 동 할  것 임 . 
 - 한 미  FTA 협 정 은  부 속 서 한 을  통 해  별 도 의  독 립 적  검 토 기 구 를  설 치 하 도 록  규 정 하 고  있
음 . 미 -호 주  FTA에 는  “독 립 적  검 토 절 차 를  둔 다 ”라 고 만  규 정 되 어  있 으 나  한 미  FTA에 는  독
립 적  이 의 제 기 를  위 한  별 도 의  ‘기 구 ’(independent review body)를  규 정 하 고  이  기 구 를  정
부 와  별 도 로  둘  것 을  상 세 히  규 정 함 . 
 - 결 국  제 약 회 사 가  정 부 의  결 정 에  대 해  번 복 할  수  있 는  상 시 적  기 구 를  둘  수  있 게  됨 . 
 - 이  기 구 는  현 재  의 약 품 의  보 험 약 가 와  보 험 등 재 여 부 를  결 정 하 는  한 국 의  건 강 보 험 공 단 과  
심 사 평 가 원 의  기 능 을  심 각 하 게  훼 손 할  것 임 . 
 - 한 국  정 부 는  이 에  대 해  원 심 번 복 권 한 이  없 다 고  주 장 하 지 만  이 러 한  기 구 의  존 재 가  한 미  
FTA 협 정 에  그  근 거 를  두 고  있 으 므 로  이  독 립 적  검 토 기 구 는  정 부 의  약 값 결 정 이 나  보 험 적
용  결 정 과 정 에  지 속 적 인  영 향 력 을  가 지 는  기 구 가  될  것 임 .

  3) 모 든  특 허 의 약 품 의  혁 신 성  인 정

  - 한 미  FTA 협 정 은  협 정 문  5.2 “혁 신 에 의  접 근 ”의  장 에 서  특 허 의 약 품 의  적 절 한  가 치 를  
인 정 한 다 고 만  규 정 함 으 로 서  모 든  특 허 의 약 품 이  혁 신 성 을  가 졌 음 을  인 정 함 . 미 -호 주  FTA에
서  “혁 신 적  의 약 품 에  대 한  시 의 성  있 고  조 달 가 능 한  접 근 을  촉 진 한 다 ”고  규 정 함 으 로 서  호 주  
정 부 가  혁 신 적  의 약 품 을  특 허 의 약 품 과  동 일 하 지  않 은  의 약 품 으 로  취 급 할  수  있 는  근 거 로  
사 용 하 였 던  것 과  달 리  모 든  특 허 의 약 품 을  혁 신 성 을  가 지 는  것 으 로  규 정 할  수  밖 에  없 는  독
소  규 정 으 로  작 용 할  것 임 . 
 - 특 허 의 약 품 은  연 구 개 발 비 용 을  인 정 하 여  선 진 국  평 균 약 값 으 로  규 정 하 고  복 제 의 약 품 은  별
도 로  약 값 을  규 정 하 게  되 는  2원 적  의 약 품  가 격 구 조 를  형 성 하 게  될  근 거 가  될  것 임 . 이 는  
당 연 히  약 가  상 승 을  의 미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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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경 쟁 적  시 장 도 출 가 격 ”, 즉  ‘선 진 국  약 가 ’ 도 입  구 절  포 함

  - 한 -미  FTA는  세 계 적 으 로  의 약 품 의  보 험  적 용 과  가 격 결 정 을  어 떻 게  할  것 인 지 를  규 정
한  두 번 째  FTA임 . 첫  번 째  사 례 인  오 스 트 레 일 리 아 에 서 도  이  규 정  때 문 에  호 주 의  의 약 품 제
도 (PBS)가  특 허 의 약 품  가 격 을  높 이 는  방 향 으 로  재 편 되 었 다 는  평 가 를  받 고  있 음 . 
  - 한 미  FTA 협 정 문  의 약 품  및  의 료 기 의  장 에  “경 쟁 적  시 장  도 출 가 격 (com petitive  
m arket-derived price)”이 라 는  말 이  협 정 문 에  포 함 되 었 는 데  이 는  선 진 국  시 장 의  평 균 가
격 을  뜻 하 게  되 므 로  미 국 정 부 는  이 를  근 거 로  한 국 에  미 국 이 나  선 진 국  평 균 가 격 을  도 입 하 도
록  지 속 적 으 로  요 구 할  근 거 를  마 련 하 게  됨 .

 5 ) 의 료 기 기  포 함

 - 한 미  FTA는  위 에  지 적 한  상 당 부 분 의  내 용 들 을  의 료 기 기 까 지  적 용 될  수  있 도 록  함 . 이
러 한  의 료 기 기 의  포 함 은  한 미  FTA가  최 초 이 며  이 에  따 라  한  EU FTA에 서 도  의 료 기 기 가  
FTA 협 정 에  포 함 됨 . 
 - 의 료 기 기  분 야 는  현 재  의 약 품  분 야 처 럼  건 강 보 험 재 정 에  큰  부 분 을  차 지 하 지 는  않 지 만  
지 속 적 으 로  그  중 요 성 이  증 대 하 고  있 음 . 예 를  들 어  난 청 수 술 에  쓰 이 는  인 공 와 우 관 은  2천 만
원 이  넘 는  고 가 임 . 또 한  CT. MRI 등 의  첨 단  의 료 기 기  등 은  건 강 보 험 이  적 용 될  때  그  가 격
을  의 료 기 기 의  가 격 에  준 하 여  책 정 하 게  됨 . 
 - 최 근  PET/CT나  다 빈 치  로 봇 시 술 기 기  등  첨 단  의 료 기 기 가  전 세 계 에 서  한 국 에  가 장  빨
리  도 입 되 고  있 음 . 이 는  의 료 비 를  상 승 시 키 는  가 장  큰  요 인 중 의  하 나 임 . 의 료 기 기  도 입 이
나  설 치 에  대 한  규 제 가  시 급 히  필 요 함 . 
 - 한 미  FTA 협 정 은  의 료 기 기  기 업 들 의  정 부 결 정 과 정 의  개 입 을  초 래 하 여  건 강 보 험  적 용
과  그  수 가 책 정 에  영 향 을  미 쳐  의 료 비  상 승 을  초 래 하 는  큰  요 인 이  될  것 임 . 앞 으 로  의 료 기
술 이  발 전 할 수 록  의 료 기 기 를  한 미  FTA 협 정 에  포 함 시 킨  것 의  악 영 향 은  점 점  더  커 지 게  될  
것 임 .

6) 오 스 트 레 일 리 아 의  예
 - 미 -오 스 트 레 일 리 아  FTA에 는  2005년  한 국 과  유 사 한  내 용 의  의 약 품  협 정 이  체 결 되 었 음
 - 이 후  다 국 적  제 약 회 사 의  무 덤 이 라  불 렸 고  한 국 의  약 가 적 정 화 방 안 이  그  모 델 로  삼 았 던  
호 주 의  공 공 약 품 정 책 (PBS)이  붕 괴 되 다 시 피  했 음 . 호 주 에 서 는  2008년  의 약 품  제 도 가  바 뀌
었 는 데  특 허 약 품 에  대 한  새 로 운  약 가 결 정 기 준 을  도 입 하 게  되 었 음 . 간 단 히  말 하 면  ‘비 용  대
비  효 과 를  따 져  기 존 의  약 값 과  비 교 하 여  책 정 하 는  약 가  제 도 를  새 로 운  약 의  약 값 을  책 정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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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새 로 운  신 약 에  대 해 서 는  적 용 하 지  않 겠 다 '는  제 도 로  바 뀌 어  신 약 에  대 해 서 는  별 도 의  약
가 책 정  제 도 를  신 설 하 였 음 (F1/F2 Track 분 리 )2 3 ).
 - 이  때 문 에  특 허 약 품  가 격 은  떨 어 지 지  않 아  불 필 요 한  국 민 부 담 이  증 가 하 였 고 , 국 내 제 약
산 업  기 반 이  위 축 되 어  국 내  제 약 산 업 의  R&D 기 반 이  약 회 되 었 다 고  평 가 됨 . 이 는  한 국 정 부
의  한 미  FTA 이 후 의  국 내 제 약 산 업  전 망 과  정 확 히  반 대 되 는  결 과 임 . 예 를  들 어  호 주 의  고
지 혈 증  치 료 제 의  가 격 변 화 는  다 음 과  같 은 데  특 허 약 품 (F1)의  가 격 은  떨 어 지 지  않 는  것 이  관
찰 됨 . 

그림 10 미-오스트레일리아 FTA 체결이후 특허약품 가격유지 효과 (고지혈증 치료제)

 7) 한 미  FTA의  약 값  상 승 효 과
 - 정 부 의  제 약 산 업  피 해 추 산 액 은  10년 간  1조 원  정 도 의  예 상 인 데  이 는  부 정 확 한  것 임
 - 정 부 의  피 해 추 산  방 법 도  특 허 소 송 기 간 을  9개 월 로  한  계 산 을  바 꾸 지  않 았 다 는  점 , 특 허
소 송  분 쟁 증 가 율 로 만  계 산 했 다 는  점 , 특 허 소 송  분 쟁 율  증 가 도  국 내 제 약 사  담 당 자 들 을  대 상
으 로  한  설 문 조 사 만 을  근 거 로  한  부 정 확 한  추 산 이 라 는  점 , 2007년  계 산 을  2011년 에  그 대
로  연 장 했 다 는  점  등  여 러  가 지  면 에 서  지 나 치 게  축 소 된  추 계 임 .
 - 정 부 의  피 해 추 계 액 은  허 가 특 허 연 계  피 해 만  계 산 했 음 . 그 러 나  실 제  약 값 상 승 은  약 가 적 정
화 방 안 의  무 력 화 를  더 하 여  계 산 하 여 야  함 . 따 라 서  장 기 적 으 로  정 부 의  정 책 목 표 인  OECD  
평 균  약 가 비 중 을  기 준 으 로  본 다 면 (1.35배 에  달 하 는  현 재  약 가 비 중 을  1로  낮 추 는  것 이  정 부  
목 표 ) 약 가 적 정 화 방 안 의  무 력 화 로  인 한  한 미  FTA 약 값 상 승 을  35% 로  보 는  것 이  상 식 적 인  
계 산 임

23) Thom as Faunce, Drug price reform s: the new F1/F2 bifurcation, Aust Prescr 2007;30:1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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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 제 자 유 구 역  및  제 주 도 의  영 리 병 원  허 용  고 착 화 로  인 한  의 료 비  상 승

 - 현 재  경 제 자 유 구 역 은  전 국 적 으 로  6지 역 임 . 대 구 , 부 산  및  인 천 , 경 기 도  화 성  및  평 택  
등 의  수 도 권 을  포 함 하 여  사 실 상  전 국 적 으 로  분 포 하 고  있 다 (그 림  2 참 조 ). 또 한  경 제 자 유 구
역  및  제 주 도 의  영 리 병 원  설 립 은  그  설 립 의  제 한 이  크 게  완 화 되 어  국 내 영 리 병 원 화 가  추 진  
중 임 . 
 - 한 미  FTA 협 정 이  통 과 되 면  경 제 자 유 구 역 과  제 주 도 의  영 리 병 원 과  약 국  등 에  대 한  규 제
조 처 는  되 돌 릴  수 가  없 게 됨 . 한 미  FTA의  미 래 유 보 조 항  중 의  예 외 로  경 제 자 유 구 역  및  제 주
도 의  영 리 병 원 을  예 외 로  해 놓 았 기  때 문 임 . 즉  한 국 정 부 의  자 율 적  정 책 결 정 권  바 깥 에  놓 이
게  됨 . 
 - 현 재  한 국  정 부 의  영 리 병 원 에  대 한  입 장 은  경 제 자 유 구 역  및  제 주 도 의  영 리 병 원 을  시 험
적  성 격 으 로  규 정 하 고  있 음 . 즉  경 제 자 유 구 역 에  영 리 병 원 을  설 치 해 보 고  이  장 단 점 을  평 가
하 여  추 후  영 리 병 원 에  대 한  정 책 의  자 료 로  삼 자 고  하 는  것 임 . 그 러 나  한 미  FTA협 정 이  비
준 되 면  일 단  한 번  영 리 병 원 이  허 용 된  경 제 자 유 구 역  법  및  제 주 도  특 별 자 치 법 은  이 를  되 돌
릴  수  없 게  됨 . 
  - 한 국 의  보 건 의 료 제 도 가  한 미  FTA에 서  예 외 라 는  것 이  정 부 의  주 장 이 지 만  실 제 로  한 국
의  보 건 의 료 제 도 의  가 장  중 요 한  제 도  중  하 나 인  영 리 법 인  병 원 의  규 제 가  한 미  FTA로  되 돌
릴  수  없 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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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1 1  전 국 적  경 제 자 유 구 역 의  분 포

 - 영 리 병 원 은  비 영 리 병 원 에  비 해  의 료 비 를  상 승 시 키 고  고 용 인 원 이  적 을  뿐 만  아 니 라  비 정
규 직  비 율 이  높 으 며  고 소 득 을  유 발 하 는  서 비 스 만  선 택 적 으 로  제 공 하 여  응 급 실  등 의  필 수 적  
서 비 스 를  제 공 하 지  않 는  경 향 이  큼 . 한 미  FTA는  약 가 만  높 이 는  것 이  아 니 라  영 리 병 원  허
용 을  고 착 화 시 켜  의 료 비  상 승 을  초 래 하 는  협 정 임
 - 영 리 병 원 의  경 우  건 강 보 험 이  적 용 되 지  않 으 므 로  의 료 비 의  가 격 을  자 율  결 정 할  수  있 음 . 
이  때 문 에  경 제 자 유 구 역 의  영 리 병 원 은  한 국 의  건 강 보 험 수 가 의  4배  이 상 을  받 을  것 으 로  알
려 지 고  있 음 . 이  경 우  ‘맹 장 염  수 술 비  900만 원 ’이 라 는  것 은  현 재  단 순  대 학 병 원 의  건 강 보
험  의 료 비 가  170~214만 원 (본 인 부 담 금  30~50만 원 ) 정 도 이 며  영 리 병 원 의  병 실 이  모 두  1인 실
로  설 계 되 어 있 다 는  점 에 서  경 제 자 유 구 역 의  영 리 병 원 에 서 는  과 장 이 나  괴 담 이  아 님 . (단 순  
맹 장 염  : 150만 원 *4=600만 원 , 병 실 료  40만 원 *5=200만 원 . 합 계  800만 원 . 복 잡  맹 장 염  : 
175*4=700만 원  병 실 료  40만 원 *7=280만 원 . 합 계  980만 원 )
 - 더 욱 이  의 료 의  경 우  의 료 비 는  파 급 효 과 (이 른 바  뱀 파 이 어  효 과 )를  가 지 므 로  경 제 자 유 구
역  바 깥 의  병 원 에 도  상 승  요 인 이  됨 . 
 - 또 한  정 부 는  경 제 자 유 구 역 을  충 북  및  강 원 도  등  3곳 을  더  지 정 할  계 획 을  가 지 고  있 어
(제  3차  경 제 자 유 구 역  지 정 ) 경 제 자 유 구 역 은  지 속 적 으 로  확 대 될  것 으 로  보 임 . 즉  경 제 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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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역 의  영 리 병 원  허 용 의  고 착 화  만 으 로 도  영 리 병 원 의  전 국 화 의  효 과 를  가 질  수  있 게  됨 .   

 3 . 건 강 보 험 제 도 가  ISD (투 자 자  정 부 제 소 제 도 ) 대 상 이  될  수  있 는  문 제  

 - 건 강 보 험 제 도 나  정 책 도  투 자 자 -정 부  제 소 제 도 의  대 상 이  됨 . 한 국 정 부 는  보 건 의 료 제 도 는  
예 외 라 고  주 장 하 고  있 으 나  이 는  한 국 정 부 의  주 장 일  뿐 임 . 보 건 의 료 제 도 에  속 하 는 지  아 니 면  
다 른  협 정 문 에  속 하 는 지 는  한 국 정 부 가  규 정 하 는  것 이  아 니 라  <자 동 동 의 >에  의 해  국 제 중 재
재 판 에  의 해  결 정 되 는  것 임
 - 또 한  한 국 정 부 가  사 회 공 공 서 비 스 를  유 보 했 다 고  해 도  이 는  최 소 기 준 대 우 에 도  적 용 되 는  
것 이  아 님 . ISD에 서  가 장  흔 히  사 용 되 는  것 이  바 로  최 소 기 준 대 우 임 .
 - 2009년  미 국 의  영 리 병 원  기 업 인  <센 츄 리 온 >(centurion health) 기 업 을  대 표 하 여  멜 빈  
호 워 드 (Melvin Howard)는  캐 나 다 정 부 가  자 신 의  기 업 이 익 을  침 해 했 다 고  캐 나 다  정 부 를  북
미 FTA(NAFTA)의  ISD를  통 해  국 제 중 재 재 판 에  제 소 . 
 - 센 츄 리 온  기 업 은  캐 나 다  연 방 법 이  캐 나 다  정 부 가  국 민 들 의  의 료 서 비 스 에  대 한  보 편 적  
접 근 과  무 상 인  건 강 보 험 서 비 스 를  시 행 하 도 록  규 정 함 으 로 서  캐 나 다  연 방 정 부 가  센 츄 리 온 사
의  정 당 한  기 업 이 익 을  침 해 하 고  있 다 고  주 장 함 2 4 ). 캐 나 다 는  정 부 가  결 정 한  의 료 비 외 에  환
자 에 게  별 도 의  의 료 비 를  받 지  못 하 도 록  규 정 하 고  있 는 데  이 는  한 국 의  건 강 보 험  당 연 지 정 제
도 와  동 일 한  것 임 . 즉  건 강 보 험  당 연 지 정 제 도 도  ISD의  대 상 이  될  수  있 음 . 현 재  한 국 의  건
강 보 험 제 도 의  핵 심 적  제 도 이 며  헌 법 재 판 소 가  합 헌 으 로  판 정 했 던  건 강 보 험  당 연 지 정 제 도  
ISD로  해 소 될  수  있 다 는  것 임 . 

4. 건 강 보 험  보 장 성  강 화 의  민 영 보 험  상 품 에  대 한  간 접  수 용 문 제
 
 - 건 강 보 험  보 장 성  강 화 도  금 융 상 품 의  영 업 이 익 을  침 해 하 게  됨 으 로 서  ISD의  대 상 이  될  
수  있 음 . 
 - 현 재  민 영 의 료 보 험 은  한 국 에 서 는  보 장 성  보 험 만  하 더 라 도  국 민 건 강 보 험 의  30%가  넘 는  
규 모 를  가 질  정 도 로  그  규 모 가  큼 . 이 러 한  민 영 의 료 보 험 의  거 대 한  규 모 는  한 국 의  건 강 보 험
의  보 장 성 이  60%  수 준 에  머 물 고  있 는  것 에  기 인 함 . 최 근  여 러  정 당 들 이  핵 심 공 약 으 로  주
장 하 는  복 지 국 가  정 책  중  가 장  핵 심 적 인  것 이  건 강 보 험  보 장 성  강 화 임 . 그 러 나  이 렇 게  되
면  한 국 의  민 영 의 료 보 험 상 품 의  시 장 은  대 폭  줄 어 듬 . 

24) Centurion Health Corporation v. Government of Canada, NAFTA - Chapter 11 - 
Investment

Cases Filed Against the Governm ent of C anad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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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 에  대 한  보 장 성 을  대 폭 강 화 하 면  암  보 험  시 장 이 , 중 대 상 병 에  대 한  보 장 성 을  강 화 하 면  
이 른 바  중 대 상 병  보 험 (CI 보 험 )의  시 장 이  대 폭  축 소 됨 . 이  경 우  한 미  FTA 협 정 에  따 라  보
험 회 사 들 이  이 러 한  시 장  축 소 를  정 부 의  간 접 수 용 으 로  간 주 하 여  투 자 자 -정 부 제 소  제 도 에  호
소 하 여  보 장 성  강 화 를  막 고  손 해 배 상  청 구 를  요 구 할  수  있 음 . 
 - 한 국 정 부 는  공 공 적  사 회 서 비 스 가  포 괄 적  예 외 이 므 로  건 강 보 험 정 책 은  한 미  FTA의  예 외
라 고  주 장 하 지 만  앞 서  말 했 듯 이  이 는  한 국 정 부 가  결 정 하 는  것 이  아 님 . 미 래 유 보 조 항 에 서  
사 회 보 장 서 비 스 나  건 강 보 험 은  미 래 유 보 로  되 어 있 지 만  최 소 기 준 대 우 와  수 용 ∙ 보 상 에  대 해 서
는  미 래 유 보 로  되 어 있 지  않 음 .
 - 예 를  들 어  캐 나 다 의  경 우  공 적  자 동 차  보 험 은  브 리 티 쉬  콜 럼 비 아 , 마 니 토 바 , 새 스 카 촨  
등  주 요  주 정 부 가  도 입 한  중 요 한  공 공 적  사 회 서 비 스 임 . 뉴 브 런 즈 윅  의 회 는  2004년  4월  공
적  자 동 차  보 험 을  도 입 할  것 을  주 정 부 에  권 고 했 음 . 더  효 율 적 이 고  보 험 료 를  220 달 러 에 서  
993달 러 까 지  줄 일  수  있 다 는  것 이  그  이 유 였 음 . 그 러 나  이  제 도 는  자 신 의  시 장 이  줄 어 들  
것 을  우 려 한  보 험 기 업 들 의  ISD 제 소 위 협 에  의 해  포 기 됨 . 온 타 리 오 에 서 도  이 와  유 사 한  일 이  
발 생 함 . 이 는  ISD 의  존 재 자 체 만 으 로  위 축 효 과 (chilling effect)가  일 어 난 다 는  것 을  사 례 들
임 .
 - 한 국 의  건 강 보 험  보 장 성  강 화 에 도  이 와  같 은  일 이  일 어 나 지  말 라 는  보 장 은  전 혀  없 음 . 
이 와  같 은  일 이  SSM 규 제 법 안 에 도  이 미  일 어 났 음 . 공 익 을  위 한  기 업 규 제  법 안 임 에 도  이  
정 책 이 나  법 률 은  한  EU FTA 위 반 이 라 는  것 이  통 상 교 섭 본 부 의  입 장 임 .
 - 따 라 서  한 미  FTA 협 정 이  체 결 되 면  건 강 보 험  보 장 성  강 화 계 획 은  ISD 제 소 나  제 소 위 협
으 로  심 각 한  위 협 을  받 게 될  가 능 성 이  있 음 . 이 를  결 정 하 는  것 은  한 국 정 부 가  아 니 라  미 국 보
험 회 사 이 며  또  국 제 중 재 기 구 가  됨 . 

5. 민 영 의 료 보 험  규 제 가  어 려 워 지 는  문 제

 - 한 국 의  민 영 의 료 보 험 은  현 재  약  12조 원 으 로  추 정 되 며  약  30조 원 의  국 민 건 강 보 험 의  
30% 이 상 의  거 대 한  규 모 로  성 장 하 였 음 . 20세  이 상  성 인 의  경 우  53.2% 가  민 영 의 료 보 험 에  
가 입 해 있 다 고  응 답 하 였 고 2 5 ) 한  가 구 당  평 균  3.38개 의  민 영 의 료 보 험 에  가 입 한  것 으 로  나 타
나 고  있 으 며  가 구 당  월  평 균  보 험 료 는  20만 원 이  넘 고  있 음 2 6 ). 
 - 문 제 는  이 러 한  거 대 한  규 모 로  성 장 한  민 영 의 료 보 험 에  대 해  일 반 적 인  보 험 상 품 에  대 한  
규 제 외 에  어 떠 한  규 제 도  존 재 하 지  않 는 다 는  점 . 의 료 보 험 의  천 국 인  미 국 조 차 도  공 적 보 험 의  
보 충 보 험 인  민 영 의 료 보 험 에  대 해 서 는  그  공 공 성 을  인 정 하 여  지 급 률 이 나  상 품 표 준 화 를  규 정

25) 김태일 등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연구 2008
26)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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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  있 음 . 유 럽 이 나  다 른  선 진 국 은  말 할  것 도  없 이  민 영 의 료 보 험 상 품 의  형 태 나  지 급 률 을  
엄 격 하 게  규 제 하 고  있 음 . 그 러 나  한 국 에 서 는  민 영 의 료 보 험 에  대 한  직 접 적  규 제 법 률 이  없 는  
상 황 임 .
 - 한 미  FTA 협 정 은  금 융 서 비 스  협 정 을  통 해  민 간 보 험 상 품 에  대 한  허 용 을  포 괄 적  허 용 (네
거 티 브  리 스 트 )방 식 으 로  규 정 하 고  있 음 . 보 험 상 품 에  대 한  새 로 운  규 제 나  신 보 험 상 품 에  대
한  규 제 가  어 려 워 지 게  됨 . (협 정 문  13.9)
 - 현 재  한 국 의  민 영 의 료 보 험 은  지 급 률 (보 험 료 대 비  보 험 지 급 액 )규 제 가  없 고 , 상 품  표 준 화 가  
되 어 있 지  않 으 며 , 질 병  위 험 가 입 자 들 에  대 한  보 험 가 입 거 절 이 나  불 명 확 한  보 험 금  지 급 거 절  
등 으 로  소 비 자 들 의  불 만 이  끊 임 없 이  제 기 되 고  있 음 . 보 험 가 입 시  정 보 제 공 이 나  보 험 상 품 에  
대 한  비 교 도  제 대 로  할  수  없 음 . 이  때 문 에  이 를  규 정 하 는  민 영 의 료 보 험 법 을  제 정 하 여  국
민 건 강 보 험 의  보 충 적  역 할 에  충 실 하 도 록  해 야 할  시 점 임 2 7 ).
 - 한 미  FTA 협 정 이  체 결 되 면  현 재  무 규 제 상 태 에  놓 여 있 는  민 영 의 료 보 험 에  대 한  규 제 가  
건 전 성 관 련  조 치 외 에 는  어 려 워 지 므 로  지 급 률 규 제 나  표 준 화 규 제 등 이  매 우  어 려 워  질  것 임 . 
이 는  한 국  건 강 보 험 제 도  발 전 에  심 각 한  위 협 적  요 소 가  될  가 능 성 이  큼 .

6. 유 해 물 질  규 제 가  어 려 워 지 고  금 연 정 책  실 현 이  어 려 워 지 는  문 제 .

 - 1996년  9월  미 국 의  에 틸 (Ethyl)사 는  망 간 함 유  휘 발 유 첨 가 제 (MM T)를  수 입 금 지 한  캐 나
다  정 부 를  북 미 자 유 무 역 협 정 (NAFTA) 중 재 기 구 에  제 소 함 . 이  중 재 에 서  캐 나 다  정 부 가  패 소
하 여  캐 나 다  정 부 는  M M T를  금 지 하 지  못 하 게  됨 .
 - 이 와  거 의  동 일 한  일 이  M TBE 규 제 에 도  마 찬 가 지 로  일 어 났 음 . 
 - 유 해 물 질 의  인 체 위 험 에  대 한  규 제 의  경 우  이 를  입 증 하 여 야 할  책 임 이  규 제 당 국 에  존 재 하
는 데  이 는  인 체 실 험 을  통 해 서 만  가 능 하 므 로  쉽 지  않 을  일 임 . 이  때 문 에  사 전 예 방 법 칙 에  따
른  규 제 가  필 요 하 나  한 미  FTA는  이 를  사 실 상  불 가 능 하 게  하 거 나  어 렵 게  만 듬
 - 금 연 정 책 도  마 찬 가 지  임 . 캐 나 다  정 부 가  마 일 드 라 는  말 을  담 배 에  쓰 지  못 하 도 록  규 제 하
려  하 자  마 일 드 세 븐 을  생 산 하 는  필 립 모 리 스  회 사 가  캐 나 다  정 부 를  제 소 하 려  위 협 함 . 이  때
문 에  캐 나 다  정 부 의  ‘순 한  맛 ’ 담 배 가  폐 암  등 의  질 병 을  덜  일 으 킬  것  처 럼  오 해 할  수  있
게  만 드 는  오 해 를  줄  수  있 는  것 을  피 하 고 자  하 는  금 연 정 책 을  실 현 할  수  없 게  됨 .
 - 호 주  정 부 나  우 루 과 이  정 부 는  W HO 권 고 사 항 인  담 배 갑 에  상 표 없 이  담 배 이 름 만 을  적 어
넣 도 록  하 는  ‘plain package’ 정 책 을  적 용 하 려  하 였 으 나  이 러 한  정 책 이  현 재  각 각  ISD 중
재 에  회 부 되 어  실 현 이  되 지  못 하 고  있 는  상 황 임 .  

27)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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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에  대 신 하 여

 - 한 미  FTA가  체 결 된  후  미 국 의  다 국 적  제 약 회 사 협 회 (PhRM A)와  미 국 보 험 협 회 (AIA, 
ACLI)는  한 미  FTA 협 정 에  환 영 과  지 지 를  보 낸  바  있 으 며  현 재 도  가 장  큰  지 지 기 반 중 의  
하 나 임 . 현 재  대 부 분  보 험 회 사 를  보 유 하 고  있 는  한 국 의  대 기 업 들 도  한 미  FTA에  찬 성 하 고  
있 음 . 
 - 간 단 히 만  살 펴 보 았 음 에 도  한 미  FTA는  약 값 을  대 폭  상 승 시 키 며  영 리 병 원  허 용 을  고 착
화 시 킴 으 로 서  의 료 비 를  상 승 시 킬  협 정 임 . 또 한  건 강 보 험  당 연 지 정 제 를  포 함 한  보 건 의 료 제
도 나  보 장 성 강 화  정 책 도  ISD 대 상 이  될  수  있 어  복 지 국 가 를  향 한  정 책 의 지 를  저 해 할  수  
있 는  제 도 임 . 또 한  민 영 의 료 보 험  규 제 를  어 렵 게  함 . 
 - 따 라 서  한 미  FTA는  국 민 을  위 한  의 료 정 책 을  실 현 시 키 기  어 렵 게  하 며  특 정  기 업 의  수
익 성  창 출 을  최 대 한  보 장 하 는  방 향 으 로  한 국  보 건 의 료 제 도 를  바 꾸 는  기 능 을  할  것 임 .   -  
한 미  FTA는  그  효 과 가  즉 시  나 타 나 지 는  않 을 지  몰 라 도  한 국 의  건 강 보 험 제 도 와  보 건 의 료 제
도  전 반 에  걸 쳐  장 기 간 에  걸 친  심 각 한  의 료 민 영 화  효 과 를  미 칠  것 이  분 명 한  협 정 임 . 
 - 삼 성 경 제 연 구 소 에 서 도  지 적 한  바 와  같 이 (<한 미  FTA의  정 치 경 제 학 >) 한 미  FTA는  한 국
정 부 의  자 발 적  자 유 화 조 치 와  결 부 될  때  그  민 영 화  효 과 가  극 대 화 됨 . 한 국 정 부 가  자 발 적 으
로  의 료 민 영 화 조 치 를  시 행 할  때 , 예 를  들 어  건 강 보 험 을  조 합 으 로  다 시  분 리 하 는  조 치 와  같
은  건 강 보 험 공 단  약 화 조 치 를  시 행 하 면  한 미  FTA는  이 를  되 돌 릴  수  없 게  하 므 로 서  강 력 한  
결 합 효 과 를  드 러 낼  것 임 .
 - 한 미  FTA는  2006년  2월  청 와 대  브 리 핑 에 서  김 현 종  통 상 교 섭 본 부 장 이  지 적 한  것  처 럼  
미 국 의  선 진 경 제 제 도 를  한 국 에  이 식 하 는  것 임 . 그 러 나  의 료 제 도 는  경 제 제 도 가  아 니 며  미 국
의  의 료 제 도 는  선 진 적 인  것 이  아 니 라  GDP의  18% 를  쓰 면 서 도  5,000만 명  이 상 이  보 험 증 이  
없 는  후 진 적  제 도 임 . 
 - 영 리 병 원 의  고 착 화 , 약 값 의  제 약 회 사  결 정 과 정  참 여 , 건 강 보 험  보 장 성 의  약 화 , 건 강 보 험  
당 연 지 정 제 도 에  대 한  공 격 으 로  인 한  전 국 민  건 강 보 험 제 도 에  대 한  위 협 , 민 영 의 료 보 험 상 품
에  대 한  강 력 한  보 호  등 은  미 국 의 료 제 도 의  특 징 임 . 한 미  FTA는  미 국 의 료 제 도 의  특 징  중  
주 요 부 분 을  한 국 에  도 입 하 려 는  협 정 임 . 즉  한 미  FTA는  의 료 민 영 화 의  또 다 른  이 름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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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6]

ISD도입 이후에도 토지공개념은 가능한가?

이태경 (토지정의연대 사무처장)

    1. ISD괴담의 실체를 찾아서

청와대와 여당이 국회비준에 힘을 쏟고 있는 한미FTA의 최대현안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이하 “ISD”라 한다)가 급부상하고 있다. 오죽하
면 대통령이 국회에서 한미FTA를 비준시켜주면 3개월 이내에 미국과 ISD 재협상을 하겠다는 
공약(空約)을 했겠는가? 

정부는 ISD관련 괴담이 심각한 수준이며 사실이 아니라고 천명하고 있다. 정부는 ISD로 인해 
공공정책이나 공익목적의 입법들이 훼손되거나 침해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하
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근거는 한미FTA 부속서 제11 - 나 '수용' 부분 제3의 나.항에 명
시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예컨대, 저소득층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
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
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다. 즉 정부는 ISD의 
최대 위험요소라 할 ‘간접수용’으로 인한 공공정책이나 공익입법들의 형해화를 명문의 규정에 
의해 예방하고 있다는 것이다.28)

이에 본 발제문은 한미FTA가 비준될 경우, ISD가 공공정책 그 중에서도 부동산 정

책 및 법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ISD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철학

적 기반이라 할 토지공개념에 미칠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

부가 말하고 있는 ISD괴담의 허실이 조금이나마 드러날 것이다.

28) 정부의 장담과는 달리 정부도 ISD가 공공정책이나 공익목적의 입법을 크게 위협하고 위축시킬 것이
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 또한 2006. 6. 협정문 초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부동산 정책이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의하여 제소 대상이 될 수 있
다는 점을 뒤늦게 깨닫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련의 협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정부는 제2차 협상에서 수용 관련 분쟁은 투자자-국가소송제가 아니라 국내 사법절차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가 미국으로부터 거절당하고, 2006. 9. 열린 제3차 협상에서는 간접수용의 예
외사유로 부동산 계획, 조세, 반독점, 소비자보호 추가를 제안하였다가 역시 미국으로부터 거절당하
고, 2006. 11. 열린 제4, 5차 협상에서는 토지관리와 이용, 일반적인 조세, 반독점을 추가하고자 하였
으나 역시 거부되었으며, 결국 2007. 4. 최종 협상안 발표에서 간접수용의 예외로서 부동산가격 안정
화 정책, 일반적인 조세를 추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김성진,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 「한미FTA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 분쟁가능성: 한미FAT토론회 자
료집」, 2011. 9-10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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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FTA 협정문(이하 '협정문') 중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내용29)

 

1) 협정문 제11장 '투자' 중 제 11.6조 '수용 및 보상' 제1항 및 제2항 

(1) 협정문 제11.6조 제1항은 i) 공공목적을 위해 ii)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iii) 적법절

차 및 최혜국대우 조항 등을 준수할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산을 수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용의 개념에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

유화하는 '직접수용' 이외에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 하는 '간접수용'의 개념

을 인정하고 있다.

(2) 그리고, 제11.6조 제1항은 위와 같은 정당한 직접수용 또는 간접수용이 되기 위

해서는 신속ㆍ적절ㆍ효과적으로 수용 당시의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보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제2항에서는 보상은 i) 지체없이 ii) 수용일 직전의 수

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하되 iii)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변동은 반영하지 않고 iv) 실현가능하고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하

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속서 제11 -나 '수용' 부분

(1) 간접수용의 성립요건 

부속서 제11 - 나 '수용' 부분 제3의 가.항에서는 투자자에 대한 유형, 무형의 재산

권 침해가 간접수용에 해당하는가의 기준으로 i) 정부행위의 경제적 영향 ii) 정부행

위가 투자자의 합리적인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정도 iii) 정부행위가 '특별희생'(정부

행위가 투자자에게 공익을 위해 수인해야 할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한 희생'을 강요

하는가의 문제)을 발생시키는지 여부의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2) 간접수용의 예외

29) 김성진,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 「한미FTA가 부동산 정책에 미
치는 영향과 ISD 분쟁가능성: 한미FAT토론회 자료집」, 2011. 11-12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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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제11 - 나 '수용' 부분 제3의 나.항에서는 간접수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간접수용의 예외가 되는 경우로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비차별적인 규제를 들고 그 예시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

산 가격안정화(예컨대, 저소득층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를 들고 

있다.

(3) 간접수용의 예외의 예외 

다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 등에 해당하여 간접수용의 예

외가 되더라도 정부조치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에는 예외의 예외가 되어 '간접수용'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제23장 '예외' 제23.3조 '과세' 부분

(1) 제23장 제23.3조 '과세' 부분 제6의 나.항에서는 제11.6조(수용 및 보상)은 과세조

치에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조세조치가 원칙적으로 직접수용 또는 간접수용에 해당

된다고 밝히고

(2) 다만, '수용'이 아니라고 판정되면 제11.6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다.

4) 부속서 제11- 바. '과세 및 수용' 부분

(1) 위 제23.3조와 같이 과세조치는 원칙적으로 직접수용 또는 간접수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세가 직접수용 또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요건(해제요건)을 부

속서 제11-바 '과세 및 수용'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위 부속서 제11- 바 '과세 및 수용'의 가.항에서는 조세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

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3)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 요건으로 i) 새로운 과세조치의 단순한 도입 ii) 국제적

으로 인정된 조세정책 원칙 및 관행에 합치 iii)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과세 iv) 투

자 당시 이미 과세조치가 발효 중이었고 그 조치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경우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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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미FTA 협정문에 포함된 ISD 관련 문제점들

1) 협정문상 투자의 개념문제30)

협정문 제11장(투자)의 목적상 제반용어를 정의한 제11.28조에서는 투자란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

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투자가 취할 수 있는 여덟 가지 형태(가호 내지 아호)를 포함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협정문상 투자의 개념은 상당히 넓고 포괄적인 

의미로서, 그 형태는 면허․인가․허가와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유사한 권리를 

포함한다.

우리 국내법은 행정청의 행정행위로서 통상적인 면허․인가․허가를 받은 상태를 

재산권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협정문상 투자의 개념은 이를 포함하여 국내의 재

산권개념보다 더 넓은 외연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법상 면허․인가․허

가가 추후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도 협정문상의 수용에 해당될 수 있

다. 따라서 협정문에 의하면 투자자는 이런 경우까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실정법과 충돌함은 물론 현행법제가 보상대상으로 보지 않는 부분까지 미국 

투자자에게 보상해야 하는 사태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투자의 정의에 따르면 투자자는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투

자에 대하여 수용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투자형태가 

주식일 경우 미국 투자자에 의한 국내기업의 주식취득은 그것이 투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미국투자자는 당해 기업의 주가하락

의 원인이 된 정부조치에 대하여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해당 기업의 이해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국내법에 의하면 국내기업 소유의 재산권이 직접 수용된 경우 보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법인격 주체인 해당 기업에만 주어지며 그 기

업의 주주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간접수용에 대해

서는 해당 기업․주주 모두정부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 

내지 중재 제기 자격의 차이는 결국 국내 소송법 질서를 흔들고 내국인을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

 

30) 지대식, “부동산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FTA시대의 국토전략”, 「국토」, 국토연구원, 2007. 
29-30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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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수용과 관련된 문제31)

제11장 투자 상의 직접수용은 일응 국내 법이 정하고 있는 '수용'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직접수용은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공식적인 권리이전, 또는 공

공연한 몰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법 상 '수용'은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고, 협정문 상의 수용은 '투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투자'의 외연이 국내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권보다 넓

다는 점이 큰 차이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국내법 상 

보상이 불필요한 부분이 협정문 상 투자로서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발

생할 것이다.

헌법 제23조 제1항 본문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동 항 단서는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법률로 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조 제2

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재산권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의 정

도는 재산의 종류, 성질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인데, 특히 토지는 자손만대로 함

께 살아가야 할 생활터전으로서, 그 공공성 등의 특성에 비추어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다른 재산권의 경우보다 더욱 강하게 사회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관철할 것이 요구된다. 그래서 토지에 대하여서는 헌법 제122조가 명문으로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

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

무를 과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토지공개념'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한 각종 규제법률이 이를 근거로 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여러 

가지 의무와 부담을 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무의 부과와 제재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한계가 있음은 물론 재산권

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는 것이다 .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

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의 한계를 넘는 재산권의 수용ㆍ사용ㆍ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의 원칙

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공권력적, 강제적 박탈을 의미

하는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

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을 것, 수용과 그에 

31) 김성진,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 「한미FTA가 부동산 정책에 미
치는 영향과 ISD 분쟁가능성: 한미FAT토론회 자료집」, 2011. 15-16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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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상은 모두 법률에 의거할 것,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헌재 1994. 2. 24. 92헌가15등 참조).

이러한 헌법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이다. 동법에 의하면, 보상의 방법은 현금보상이 원칙이고(제 63조 제1

항),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일정

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제63조 제3항).

3) 간접수용과 관련된 문제32)

협정문 상의 간접수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하다. 다만,

간접수용과 관련한 기준은 미국 판례가 '규제적 수용'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 법 상 규제적 수용 개념의 발전과정을 정리하여 볼 필요가 

있다.

미국연방 수정헌법 제5조에서는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없이는 공적이용을 위하

여 수용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침해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

다. 이에 미국 법원은 미국 수정헌법 제5조는 공적부담(public burden)의 공평부담

을 규정한 것이므로, 정부의 규제에 의하여 재산권이 제한될 뿐 재산권의 박탈에까

지 이르지는 아니 하여도 보상을 요하는 수용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이라 한다. 미국 판례는 규제적 수용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규제의 경제적 영향, 투자에 기초한 기대, 정부조치의 성격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미국 법원은 이러한 기준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보상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어떠한 정부의 규제가 규제적 수용에 해당하여 수정헌법 제5조가 

적용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정리되지 아니한 실정이다.

미국은 NAFTA 체결 이후, 미국 국내에서조차 투자자국가소송이 지닌 위험성에 대

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게 되었고, 이에 미국 의회에서 논란 끝에 FTA표준안을 만들

면서, 간접수용의 판정 시에는 ① 정부 조치가 가져오는 경제적 충격의 정도, ② 정

부 조치가 명백하고 합리적인 투자 기대이익을 침해한 정도, ③ 정부 조치의 성격

을 고려하여야 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중 보건, 안전, 환경 등 

정당한 공공후생을 보호하기 위한 비차별적인 규제행위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간접수용이라는 개념이 비록 미국 판례법상의 규제적 수용의 법리가 반

32) 김성진,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 「한미FTA가 부동산 정책에 미
치는 영향과 ISD 분쟁가능성」: 한미FAT토론회 자료집, 2011. 18-24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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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 판례상 규제적 수용이 문제된 경우는 주로 도시

계획(zoning)과 관련된 경우인 반면, 실제로 간접수용이 국제 중재에서 문제된 사안

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 같이 직접적인 재산권 제한에 국한되지 않고 나아가 어떤 

조치의 간접적, 반사적 효과로서의 재산권 제한까지 문제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종합하면, 간접수용이나 규제적 수용 양자 모두 정부의 조치(규제 또

는 제한)으로 인하여 사인의 재산권이 침해(손실)되었다는 점은 유사하나, 규제적 

수용은 '침해되는 재산권 자체에 대한 규제 또는 제한으로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것'임에 반하여, 간접수용은 '규제적 수용에서 더 나아가 정부의 조치의 반사적 효

과로서 투자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저하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간접수용 개념을 도입한 미국에서조차 간접수용의 도입은 ①규

제적 수용에 비하여 보다 넓은 보상이 가능하게 되어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대할 가

능성이 있고, ②정당한 정부의 규제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③광범위한 영향에 비하

여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간접수용이라는 개념은 우리 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간접수용과 

유사한 논쟁이 국내 행정법학계에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이 가능한가의 문제였다.

학설은 대체로 손실보상이든 손해배상이든 금전적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

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다. 결국 국내법의 현실에서는 

법률에 별도의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금전적인 배상이 불가능하다 할 것인데, 이는 

간접수용의 법리와는 반대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법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강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라 할지

라도 금전적인 보상을 구할 수는 없고 다만 토지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사례

가 있는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 매수 청구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다.

간접수용의 문제점은 첫째, 국내법제와 조화될 수 없는 제도라는 점이다. 도시계획

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도시계획지구의 지정에 따라 건축,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공작물설치 등의 각종 개발행위 자체의 허용이 제한되거나 용

적율, 건폐율, 건축용도 등의 제한으로 개발행위의 범위가 제한되는 등 토지의 이용

에 관하여 일정한 규제가 뒤따른다. 이러한 규제에 따라 발생하는 기대되었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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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손실에 대하여 우리 법제에서는 이를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를 소위 '규제적 수용'이라 하여 이러한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

도 직접수용과 마찬가지로 보상이 가능한 법제를 가지고 있다. 한미 FTA 또한 미

국의 이러한 규제적 수용의 법리를 받아들이고, 이에서 더 나아가 간접수용에 이르

기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행정법학계에서도 다수설은 이를, "收用類似侵害(수용유사침해)" 라는 개념으로 

개념규정하고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법원 판례는 이러한 간접수용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한미 FTA 협정에서는 국내법이나 국내 판례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 간

접수용이라는 법리를 내국인이 아닌 미국인 투자자에게는 인정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 헌법 내지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에 의하

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제정되

어 보상이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위 법은 이른바 직접수용의 경우만 보상대

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협정문에 의하면 우리 법률에서 보상대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간접수용의 경우에 대하여도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한미 FTA 협정문이 국내법의 효력을 갖게 되므로, 새로운 보상규정이 신설된 

것과 같이 보면 된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법제에서는 단지 행

정협정에 불과하여 미국 국내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무효가 되어 미국 국내법이 개

폐되는 효과는 없는 반면, 한국에서는 국내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

에관한법률에 반하여 효력을 갖게 되어 실질적으로 헌법의 보상규정 자체를 개폐하

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인의 간접수용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면, 내국인은 그 보상대상이 아니게 되고, 결국 내국인과 미국인 투자자가 정부정책

의 규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관한 보상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둘째, 간접수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미국 판례 상으로도 명확히 정의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협정문 부속서 11-나 수용 제3조 가항 각호 소정의 간접수용에 

대한 판단기준은 그 판단기준이 미국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규제적 수용'에 대한 

판단기준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규제적 수용에 대한 판단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아

니하여 판례가 그 이론을 도입한 이후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미국 국내에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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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그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동조 나항에 의하면, "조치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

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rare circumstances)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예컨대, 저소득층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

한)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

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도 ‘드문 상황’에는 보상을 요하는 간접수용이

라고 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 ‘드문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 도대체 알

기가 어렵다. 이런 불확정 개념을 우리 법제로 이해하자면, ‘상당한 정도의 비례의 

원칙 위반’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판

단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단 기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예

외에 대한 판단은 모두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의 결정에 좌

우될 것인데, 문제는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서는 헌법을 포함한 국내 토지공법 등 

국내실정법 및 정책의 필요성을 고려할 수는 없고, 오로지 협정문과 국제법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11.22조 제1항). 그러므로 우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사

안도 투자자-국가소송에서는 여기서의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의 승패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3가지 예외사유 외에 어떠한 사유가 '공공복지'에 해당하는지 단정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 공공복지(public welfare)란 개인의 건강, 행

복, 생활상태 및 경제적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개념에 우리 

부동산 공법이 도모하는 체계적 도시계획이나 개발이익의 환수 및 정당한 조세정책

을 통한 조세수입의 확보 등의 개념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요컨대, ① 규제적 수용에 대한 판단기준, ② ‘드문 상황’의 의미, ③ ‘공공복지’의 

의미가 불명함에 따라 무엇이 보상을 요하는 간접수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간접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가 쉽지 않고, 그만큼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하겠다.

이에 따라 정부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미국 투자자는 얼마든지 우리 

정부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그 중재에서 승소할 것인지 여부는 어느 경우에나 

불투명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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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부동산 정책수단들이 ISD 대상이 될 가능성 예시33)

첫째, 규제수용의 전형으로서 토지이용규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흔히 도시계획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에 

따라 건축․토지형질변경 등의 각종 개발행위 자체가 제한되거나 용적률․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개발행위의 범위가 제한되는 등 토지이용에 관하여 일정한 규제가 

뒤따르게 된다.34)

이 경우 미국인 투자자는 이러한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에 따른 행위제한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기대한 토지이용 및 관리행위가 제한되어 기대한 수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직접수용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우리 정

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부동산 가격 안정화조치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 예로서 협정문 부속서

에 규정됨으로써 국내 부동산 정책이 간접수용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축소되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 조치가 목적 및 효과에 비추어 

극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에는 간접수용을 구성할 수 있는 바, 예컨대 주택법에 의

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공개제도와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제 등은 미국

인 투자자가 지나친 규제라고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조세조치로서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수도권과밀지역에서의 취득세․등록세 중과 등은 간접수용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

다. 특히 세목 신설이나 세율조정을 통한 조세정책의 강화는 기존 미국 투자자의 

기대이익을 해칠 경우 간접수용으로서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3) 지대식, “부동산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FTA시대의 국토전략”,「국토」, 국토연구원, 2007. 
33면 인용

34) 부동산 계획(Planning) 및 이용에 대한 규제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다. 
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광역도시계획(제10조), 도시기본계획(제11조), 도시관리계획(제24조 내지 

제30조)의 수립 및 변경,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주거·상업·
공업·녹지)·변경과 그에 따른 건축제한(제76조, 제79조), 용적율과 건폐율 제한과 완화, 강화(제77조, 
제78조), 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경관·미관·고도,방화·방재·보존·시설
보호·취락·개발진흥·특정용도제한·위락·리모델링)의 지정·변경과 그에 따른 건축제한(제76조), ④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제38조), 도시자연공원구역(제38의2), 시가화
조정구역(제39조), 수산자원보호구역(제40조)}의 지정·변경과 그에 따른 건축제한 및, 입목의 벌채.조
림.육림.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제한(제80조, 제80의2조, 제81조), 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 저수지, 장례식장, 종합병원, 방송.통신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
시관, 연구시설 .....등)의 설치·관리와 그 실행을 위한 토지의 이용제한과 수용(제95조), ⑥ 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와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따른 건축,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허가와 제한, ⑦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조에 따른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과 용적율 강화, ⑧ 도시및주거환경정
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변경 및 정비구역지정과 이에 따른 건축제한(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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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개발사업 관련 각종 부담금은 준조세로서 간접수용의 구성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개발이익의 환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개발부담금과 재건축초과이익부

담금은 공중보건․안전․환경 등의 공공복지 목적의 조치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다. 그 밖에 광역교통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대부분 개발단계의 

미실현 개발이익에 대하여 중복 부과되고 있으며 일정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부담

금을 경감하는 등 차별적인 규제의 양태를 띠는 점은 문제 삼을 만하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 처분 및 기부채납의 관행을 문

제 삼을 수 있다.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처분을 지연시킴에 따라 간접수용으로 제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통상 개방사업계획의 승인처분을 하며 각종 조건 내지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히 과도한 기부채납 조건부 행정처분은 보상을 요하

는 간접수용으로 판정될 개연성이 높다.

한편 김성진(2011)은 주택법 제41조 제1,2항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주택법 

제41조의2에 의한 전매제한제도, 주택담보대출규모를 투자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제

한하는 DTI 제도(법률이 아니라 금융감독정책에 의한 규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하여 무주택자에게 청약자격의 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산점 제도 등도 ISD의 대상

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6. 토지공개념의 꿈은 사라지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면 ‘부동산 가격 안정화’조치들

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토지이용규제, 각종 부담금, 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 관

련 각종 세금, 지자체의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권, 기부채납, 분양제도 등)이 투

자자-국가제소제(ISD)의 위협에 놓이게 된다. 한미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제소제

(ISD)관련 문제점 중 대표적인 것은 협정문에 정의된 ‘투자’의 범위가 대한민국 법

체계상의 ‘재산권’35) 보다 훨씬 넓다는 점, 제소의 자격 범위가 대한민국 현행 법체

35) 현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 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 있는 
사법상의 물권, 채권 등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또한 국가로부터의 일방적 급부가 아닌 자기 노력의 
대가나 자본의 투자 등 특별한 희생을 통하여 얻은 공법상의 권리도 포함한다. 상속권에 대하여 헌법
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판례는 재산권에 포함된다고 본다. 이와 같이 헌법상 보호되는 재
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단
순한 이익이나 재화획득의 기회 등은 재산권의 보장대상이 아니다. 헌재 1996. 8. 29, 95헌바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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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보다 넓어진다는 점,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헌법의 해석상 

도입이 불가능36)한 ‘간접수용’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이라는 점 등이다.

주지하다시피 협정문 제11.17조을 보면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미국인 혹은 머리 검은 외국인 투자자의 

제소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정책수단이 없다. 따라서 투자자-국가제소제(ISD)는 그 

존재만으로도 정부의 공공정책과 규제를 현저히 위축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어떤 

정부와 국회가 투자자-국가제소제(ISD)의 제소대상이 되어 거액의 배상을 해 줄 수

도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입법하며 집행할 수 있겠는가?

이를 달리 해석하면 대한민국에서 토지공개념의 꿈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토지는 다른 재화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

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토지 공급은 비탄력적이며, 수요가 공

급을 초과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탄력적인 토지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

증가는 토지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토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왜곡된 자금의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토지정책실현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조세이다.

또한 토지는 강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토지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각종 산

물의 생산원천이자, 경제활동의 원천인 자본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토지는 부증성(비생산성), 비대체성 등 때문에 토지소유권을 남용하거나 소수인이 

독점하게 되면, 부의 분배의 왜곡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도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하여 헌법은 토지 등 재산권의 공공복리적합의무를 선

언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의 취득, 이용 등에 대한 규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

이다. 우리나라의 가용토지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 

례집 8-2, 103;헌재 2000. 7. 20, 99헌마452, 판례집 12-2, 151;헌재 2002. 12. 18, 2001헌바55, 
판례집 14-2, 819

36) “우리나라 법체계상 손실보상의 구성요건을 요약하면 ①공공필요에 의해 특정의 재산권에 대하여 공
용침해를 할 것, ②공용침해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할 것, ③공용침해가 특별한 희생을 초래할 
것 등이다. 따라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필요에 의해 특정의 재산권을 물리적으로 박탈하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강제사용하거나, 특정의 재산권에 대하여 규제 또는 제한을 과하여 당해 
재산권이 본래의 효용을 방해받아 재산적 가치가 감소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손실 보
상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이념이다. 그런데 간접수용은 공용필요에 따라 특정의 재산권(투자자산) 
자체에 대한 공용침해를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특정의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를 발동
하다보니 그 반사적 효과로서 외국인 투자자 재산권의 가치감소를 초래한 것으로서 이는 우리나라 헌
법의 해석상 “수용”의 법리로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헌법상 손실보상은 피침해 재산권 
자체에 대한 공용침해를 전제로 한 것이지, 정부조치의 효과(영향)에 의한 간접적 손실을 예정하고 있
지 않다. 결론적으로 간접수용은 우리나라 헌법의 해석상 도입이 불가능하다.” 김민호, “간접수용 법
리의 합헌성 연구”, 「저스티스」통권 제96호, 한국법학원, 2007. 2. 93-94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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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

질의 것이 아니므로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37) 따라서 헌법 제122조는 토지가 지닌 이와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

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지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38)

헌법과 각종 법률,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은 일관되게 토지공개념의 정신을 지지하고 

옹호한다. 하지만 투자자-국가제소제(ISD)라는 사나운 물결에 토지공개념을 위한 정

책수단들인 ‘토지공공임대제’, ‘보유세 현실화’, 각종 개발이익환수장치, ‘토지임대부 

주택분양방식’의 공급방식이 송두리째 떠내려갈 지경에 놓인 마당에 무슨 수로 토

지공개념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 가뜩이나 부동산 불패신화가 만연한 대한민

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으로 인해 투자자-국가제소제(ISD)까지 들어

온다면 토지공개념은 역사책 속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

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국가제소제(ISD)는 현행 헌법체계와도 배치된다. 대한민국 헌법

은 ‘간접수용’을 예상하지 않았기에 그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투자

자-국가제소제(ISD)는 공익 혹은 공공복리 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의 시장개입을 강

력히 억제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을 보면 “국

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

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문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 

119조 1항의 규정과 짝을 이뤄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자

리매김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를 ‘자유시장경제’를 기

본으로 하되 공익목적의 국가 개입을 강하게 긍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규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투자자-국가제소제(ISD)가 활성화된다면 대한민국 헌법

이 예정하고 있는 경제질서에서 “사회적‘이라는 성격이 탈각될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투자자-국가제소제(ISD)는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체계를 교란시키고, 공

익 목적의 정부개입을 옥죄며, 각종 부동산 정책들을 후퇴시키거나 형해화시키고,

37)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357, 372;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927,945-946 참조
38) 헌재 1999. 4. 29. 94헌바3, 289, 303-3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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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의 이상을 물거품으로 만들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소의 과장을 무릅쓰

고 비유하자면 투자자-국가제소제(ISD)는 토지공개념의 반대말이고, 투기공화국의 

유의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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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7]

한미FTA의 입법 및 사법주권 침해 문제 

김행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I. 서론

한미FTA는 단순히 우리 경제구조만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입법, 사법, 행

정 등 국가전체의 구조와 체계, 근본 틀을 모두 바꾸는 체제변혁적 협정이

다. 그 효력과 파급효과는 너무나 강력하고 광범위해서 과연 기존의 헌법정

신과 건국이념마저도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이러한 한미FTA가 우리 경제와 산업기반에 미치는 폐해와 개별 조항의 문

제점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입법 및 사법주권이 침해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미FTA협정 내용 중 입법, 사법주권의 침해를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한미FTA의 효력이 한미 양국 법체

계상 불균형적인 위치로 인해 오는 문제점이고, 둘째, 한번 개방하면 다시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역진방지조항의 문제, 셋째, 투자자가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중재권인 ISD 문제라 하겠

다.

그럼 각 침해유형별로 이러한 조항들이 어떻게 우리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입법주권과 사법주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입법주권의 침해

미국의 경우 한미FTA는 미연방헌법이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국제조약

이 아니고, 미국행정부(대통령)가 체결한 일개 ‘행정협정’에 불과하여 연방의

회가 별도의 이행입법을 하지 않는 한, 미국 국내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 점에 대해 미 이행법은 ‘한미FTA와 미국 국내법(연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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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 모두)이 충돌할 경우 국내법이 우선하며, 연방정부를 제외한 어떠한 자

도 한미FTA위반을 이유로 미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

히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한미FTA가 조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것이 비준·발

효되면 헌법 제6조에 의하여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 경

우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국회의 별도의 입법절차 즉, 법률의 제·개정 

없이도 자동으로 기존의 법률을 개폐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 한미

FTA가 우리 국회가 입법·제정한 법률을 대체하는 효력을 갖게 되어, 한미

FTA와 충돌하는 법률은 바로 그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런데, 한미FTA의 내용을 보면, 자유무역을 위한 단순한 관세철폐로 그치

는 것이 아니고, 의료, 의약품 등 보건 분야, 교육, 환경, 보험, 금융 등 각종 

서비스산업, 농수축산업, 어업, 유통업, 음악, 영상문화사업, 광고, 방송산업,

전기, 수도, 건설, 통신,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경제·사회 전반을 대폭 

개방하여, 이에 대한 공공규제나 공공정책 입안을 상당 부분 제약하고 있다.

설사 우리가 공공정책을 시행하고 공익을 위해 규제를 할 수 있는 분야로 

한미FTA 적용대상에서 유보한 부속서I, II의 유보조항은 네가티브 방식으로 

되어 있어, 기재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개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한미FTA에 반하는 일체의 규제나 제한을 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

고, 그나마 기재되어 있는 내용 역시도 대부분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둔

다’는 최소한의 설치기준에 그치고, 그 운영과 실질이 공익에 적합하도록 감

시·감독하는 규제나 공공정책은 실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입법은 

사실상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더군다나, 한미FTA는 역진방지조항이 있어, 일단 개방하고 규제를 철폐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미처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어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정책의 시행이나 규제를 가하는 입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FTA는 현재의 입법주권뿐만 아니라 미래

의 입법주권 마저도 제약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아무리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의 전횡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이나 민생

이 파탄이 되어도 국회는 한미FTA가 유보한 사항 이외에는 여하한 규제나 

정책을 법률로 입안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것이 입법주권의 침해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입법주권의 침해인가 생각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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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인천공항을 민영화한 경우와 수도와 전기를 민영화한 경우, 지나친 

요금인상이나 질 저하, 국부유출의 문제, 보건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요금인상 억제 정책이나 품질규제, 나아가 재공영화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키코와 같은 신종 파생금융상품이 발매되어 재차 외환위기가 닥치거나 우리 

기업이나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어도 한미FTA에 의해 법률로 이러한 

상품의 출시를 제한하거나 제재할 수 없게 되어 우리 정부는 그저 수수방관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실제로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이마트 등 대규모 슈퍼

마켓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SSM법안 역시도 통과되지도 않은 한미

FTA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국회입법이 저지된 적이 있다.

이러한 한미FTA의 입법권 침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례로, 한미FTA 제

18.10조 27항 가목은 지적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형벌”을 부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범죄와 형벌은 법률

로써 정하도록 하는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어떠한 것이 범죄이고 

어떠한 형벌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국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

다. 그런데 한미FTA라는 일개 통상조약이 국회의 전속 입법사항인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것은 우리 입법권의 중대한 침해라 아니할 수 없다.

한미FTA는 단순히 우리 법률만 개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헌법정

신 및 헌법규정과도 정면충돌하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 간접수용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어민, 중소

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경제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정신에 

반하는 다수의 한미FTA의 규정 역시도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

어 일개 조약이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 초헌법적 내지 위헌의 문

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다.

III. 사법주권의 침해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한미FTA 조항은 요즘 여야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 중재권(ISD)이라 할 수 있다. 

투자자-국가중재제도(ISD)는 미국의 투자자가 우리나라 법률이나 규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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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으로 인해 기대이익의 침해 등 손해를 입은 경우 우리나라 정부를 상

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는 한미FTA

의 입법, 행정주권 침해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도록 우리 정부에 재

갈을 물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이러한 투자자-국가 중재권(ISD)의 문제점으로는 협정체결 자체만으로 중재

에 대해 무조건적인 사전동의를 해주는 사전동의조항의 문제, 협정을 위반하

지 않아도 투자자의 기대이익이 침해되면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비위반제소까지 허용하는 문제, 실제 투자도 하

지 않은 단순한 투자예정자까지도 제소권을 인정하는 점, 간접수용의 경우에

도 ISD제소권을 허용한다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이중 가장 큰 문제

는 이러한 투자자 국가 중재제도가 우리의 사법주권을 현저히 침해한다는 

점이다.

한미FTA는 그 위반여부에 대해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우리 법원 등 사법부

의 심사를 받지 않고 사적 기구인 국제중재심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사법주권의 행사를 배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법주권 

행사가 제한되는 한미FTA 적용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하여 대다수의 산업, 경

제 분야 대부분이 우리 사법주권이 아닌 국제중재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27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

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

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천명함으로써, 법원이 사법주권의 행사주체

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가 그 위반여부에 대한 분쟁해결절차로 상정하고 있는 투자

자국가중재심판은 우리 헌법이 인정한 법원 등 국내 사법부가 행하는 재판

절차가 아니라  사적 분쟁해결절차에 불과하고, 이를 판정하는 중재인 역시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사적 구성원

(私人)에 불과하다. 이 점에서 투자자-국가 중재 자체는 우리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원에 부여한 사법주권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즉, 법률(비준·동의될 경우)에 불과한 한미FTA가 헌법보다 우위에 서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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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우 불합리하고 위헌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더군다나 중재심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이나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단심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심제적 속성과 위와 같은 광범

위한 투자자-국가 중재(ISD)의 관할범위로 인하여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받

을 기회 및 국내의 사법절차가 적용될 여지가 현저히 줄어들어 우리 사법주

권이 유명무실화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주권 침해의 위해를 보여주는 일례로, 한미FTA 제18.10조 제27항 

가목은 ‘각 당사국의 사법당국은 지적재산권의 형사적 침해가 상업적 이익

이나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장래의 침해를 억제

할 수 있도록 실형을 포함한 중형을 내리도록 권고’하고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 유무죄인정과 양형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한

미FTA규정은 실형선고를 권장하는 등 사실상 형벌과 양형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구체적 사법주권까지 침해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국가중재심판 사례를 보면, 중재판정부가 피소된 국가의 

국내 사법재판절차까지도 중단시킨 사례(요르단)가 있으며, 피소국의 국내 사

법부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다시 중재신청하는 사례 및 투자자가 고소한 피

의자를 피소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ISD제소를 한 경우(멕시코) 

등과 같이 많은 사법권 침해의 사례가 있다. 

IV.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미FTA는 우리의 입법주권과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규정마저 무시하는 초헌법적이고도 위헌적 위력을 가

지고 있다. 또한 한미FTA체결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하여도 역진방지조항으

로 인하여 다시 개방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의 입법주권과 사

법주권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여도 투자자-국가 중재제도로 인하여 미국투자

자에게 국가경제가 파탄날 정도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것을 감수해

야 하는 이러한 위험천만한 협정을 입법권과 행정권을 갖고 있는 국회와 정

부는 왜 체결·비준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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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 주권을 제약하고, 헌법마저 개폐하는 강력한 효력을 지닌 한미

FTA를 일개 조약의 비준·동의의 절차로 시행한다는 것은 위법이고 위헌이

라 하겠다. 이는 우리의 주권사항을 변경하는 개헌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회재적의원의 과반수의 발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재적의원의 

2/3의 동의를 거친 후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국민의 대의기관도 아닌 외교통상부 산하의 일개 기

관인 통상교섭본부가 이러한 무소불위의 협정을 체결하고 국회가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위반이고 위법한 권한남용이다. 따라서 국민

과 헌법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여 주권마저 침해하는 이러한 불

법적, 위헌적 한미FTA협정은 당장 폐기하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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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8]

네티즌 이용자에 대한 자본의 해적질, 한미FTA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

  

1. 한미 FTA 지재권 협상,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 밖에 없었다! 

○ 의약품 품목 허가와 특허 연계, 소리/냄새 상표 인정,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
의 복제권 인정,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인정, 지적재산권 집행의 강화 등 지적재산권 
협정의 대부분의 내용이 미국의 요구가 관철된 것이다. 한국은 저작인격권 인정 등 요구사항
도 몇 개 없었지만, 미측의 수용 거부로 협상문에 반영된 것이 없다. 

○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결과, 한국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프
로그램보호법,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관세법, 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 약사법, 농약관
리법 등 최소한 10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반면, 미국은 단 한개의 법률도 개정할 필요가 
없다. 

○ 부속서한에서 한국의 일방적인 양허만을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협상이다. 부속서한 2는 
대학가에서 불법 복제, 배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는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방적인 양허만을 담고 
있다. 부속서한 3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서는 전례가 없는 내용
일 뿐만 아니라, 부속서한의 관련 내용을 구성하는 8개 문장 중 7개 문장은 모두 한국만 이행
하기로 되어있는 불공정한 내용이다. 

2. 한국의 공공정책은 통상 관료들이 만드나?

○ 정부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 결과를 제도의 선진화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 결과
는 사실 미국의 법제도를 그대로 수용한 것일 뿐, 선진화와는 전혀 무관하다. 한국의 지재권 
제도는 관련 국제 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전혀 낮은 수준이 아니다. 

○ 일시적 저장이나 접근통제적 기술조치 등은 국제 협정에서도 논란이 되어 수용되지 않은 
것이며,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으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사안
들이다. 또한 지적재산권 집행 규정은 법정손해배상제도 등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 제도까
지 도입하고 있다. 국제 조약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한국의 문화적, 산업적 현실과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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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도 맞지 않는 제도가 선진 제도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백번 양보해서 설사 일부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내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도입되어야 한다. 법 하나 바꾸기 위해 수년동안 국회에서 논의하기
도 한다. 그러나 한미 FTA는 한국의 지재권 법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
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있다. 언제부터 한국의 공공
정책이 통상 관료들의 협상에 의해 만들어졌는가? 

3. FTA에 이용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는다. 

○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은 권리자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권리를 강화해서 
기술 혁신과 문화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권리를 무한정 강화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지재권은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 권리자와 이용자(공공의 이익)의 균형을 추구한다. 그러나 한미 
FTA에서는 권리의 강화만 존재할 뿐, 이용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에 대한 고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 FTA와 같은 국제협정에서는 각 국 권리자 사이의 손익계산, 혹은 산업간의 손익계산만이 
고려된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더 길다면, 다른 국가의 권리자 이익을 보
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그 국가의 보호기간이 연장된다. 그러나 보호기간 연장은 양 국가의 
이용자에게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의 축소를 가져올 뿐이다. 더구나 WTO 무역관련지적
재산권협정(TRIPs)를 비롯하여, 한미 FTA 역시 협정 이상의 권리 강화만이 가능할 뿐, 공공
의 이익을 위해 권리를 약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간 지재권 협정에서 이용자의 권리
와 공공의 이익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4. 피해 분석도 없이 어떻게 이익의 균형을 논하나? 

○ FTA로 인한 이익 균형을 논하기 위해서는 협정으로 인한 이익과 피해가 정확하게 산출되
어야 한다. 그러한 분석도 없이 어떻게 이익의 균형을 논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지재권 협상
으로 인한 피해로 정부가 내어놓은 것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한 피해 연간 100억원,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피해 연간 1,497~3,843억원에 불과하다. 이 수치조차 신뢰하기 힘들
지만, 여타 피해는 고려조차 되지 못했다.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한 피해액의 근거는 한국저작권법학회가 수행한 정부용역보고
서다. 그러나 이는 일부 저작물(출판물, 음악, 캐릭터)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확
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저작권료를 추정하여 결론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정확성을 신뢰하기 
힘들다. 더구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업자의 추가 손실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 것
으로, 정작 중요한 공공영역의 축소와 저작물 이용의 위축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용자의 
비영리적 이용 권리의 제한은 차치하고라도, 2차 3차 생산의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
려하면 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도입 등으로 인한 피해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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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규정 강화를 통해 민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절차를 변경하여 생기는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토도 없다. 정부는 저작권을 준수하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
런 경제적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로 인해 권리와 의무의 정도가 변
화하고, 저작물 이용 위축과 2차 생산 저해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경제적인 영향이 없을 수 있
는가? 

5. 한미 FTA가 체결되면 어떻게 될까? 

1)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어니스트 헤밍웨이(1899~1961)의 저작권은 2011년으로 만료가 된다. 그러면 <노
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등 그의 저작들을 이제 인터
넷을 통해 볼 수도 있을 것이며, 그의 작품을 자유롭게 영화나 연극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
다. 보호기간이 20년 연장되면 이 모든 것들이 20년 유예된다.

2) 기술혁신이 저해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미국의 시민단체 전자개척자재단은 미국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초래했는
지 매년 사례를 모아놓고 있다. 
(https://www.eff.org/wp/unintended-consequences-under-dmca) 그들은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저작권법(DMCA)가 표현의 자유와 과학 연구를 위축시키고, 공정이용을 저해하며, 경
쟁과 혁신을 막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DVD에는 지역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미국에서 산 DVD 타이틀을 한국에서 생산된 DVD 플레이어로는 재생할 수 없다. 이때 
정당하게 구입한 DVD 타이틀을 정당하게 구입한 DVD 플레이어로 보기 위해 지역코드를 깬
다면,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의 우회 행위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
다. 똑같은 현상이 한국에서 반복될 것이다. 

3) 무단 복제나 전송을 허용한 사이트가 폐쇄될 수 있다. 

부속서한 3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지금까지의 법원의 판결은 일부 서비스에 대한 
중단 명령(즉, 방조 책임을 져야하는 범위 내에 있는 일부 저작물의 복제,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의 중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FTA가 체결되면, 단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웹하드나 P2P 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넷 사이트가 폐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대학가에 대한 불법복제 단속이 강화될 것이다. 

부속서한 2에서는 FTA 체결 후에 한국정부가 대학가에 대한 불법복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정당한 범위 내의 복제(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
제, 대학도서관의 복제) 행위까지 위축시킴으로써, 학문과 연구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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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극장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들면 처벌받는다? 

한미 FTA는 극장에서 녹화장치를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대표적인 녹화장치이다. 이
제 극장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들면, 불법복제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6)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도 손해배상 소송이 남발할 것이다. 

권리자가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적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경미한 저작권 침
해에도 권리자는 소송을 쉽게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
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타인의 침해행위를 유도하고 법적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제도 남
용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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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9]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개방

박상표 (수의사, 범국본 정책자문위원)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FTA와는 무관하다“는 정부 주장은 진짜 괴담

● 괴담 :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FTA와는 무관하다“
● 진실 : 2003년 12월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2006년 한미FTA 협상 개시의 4대 선결조건이었으며, 2007년 이후 한미FTA 미국 의회 비준
의 전제조건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도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연관되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형식 논리 상으로는 한미FTA 협정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
지 않다. 한미FTA 협정문에는 쇠고기 관련 내용이라고 해봐야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
우 및 시장접근의 부속서 2-나 대한민국 양허표에 쇠고기 관련 상품들의 관세 기준세율, 양허
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제3장 농업의 부속서 3-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1절 대한민국 
양허표에 15년에 걸친 쇠고기 관련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제8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는 쇠고기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광우병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한미FTA의 4대 선결조건이었으며, 미국 
의회의 한미FTA 비준 전제조건이었다.

 유전자조작식품(GMO)과 관련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형식 논리 상으로는 한미FTA 협정문에 
관련 내용이 없지만, 한미FTA 협상에서 섬유분야의 원산지 규정 현안과 밀실에서 맞바꾼 사
실이 있다.

 형식 논리로 따진다면 광주민중학살을 통해 집권한 전두환 치하의 한국사회는 ‘정의사회구
현’을 기치로 내건 민주공화국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대한국민은 ‘공정사회’가 이루
어진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을 따지지 않고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면 지나가는 개가 웃
을 일이다.

 따라서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및 GMO의 연관성은 한미FTA 협정문 문구를 따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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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 선언한 일본에도 선결조건 요구

-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2011년 11월 11일 “미국은 (쇠고기·보험·자동차) 3
개 분야에 특히 관심이 있다”면서 “향후 환태평양협정 협상을 진척시키기 위해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하겠다”고 밝힘.
- 3대 선결조건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자동차시장의 진입장벽 개선, 일본우정 보험
의 우대조치 재검토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 

1.  한미FTA 4대 선결조건 : 쇠고기, 자동차, 약가재조정, 스크린쿼터

● 2006.4.24 - 김종훈 수석대표, "4대 선결조건이 한미FTA와 관련 있다는 게 '정부 문건'에
서 나오면 책임지겠다."(한미FTA 첫 국회 토론회 국회방송, 2006.4.24) 
(http://www.assembly.go.kr/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6&infoI
d=1808&index=189&gotopage=1)
●2006.07.19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PD수첩에 말한다] 4대 선결조건은 없다 (공감코리
아, 2006.07.1)
(http://korea.kr/newsWeb/pages/brief/sectionNews2/view.do?newsDataId=148603285&
category_id=null&section_id=pm_sec_4)
●2006.7.21 - 김종훈 “스크린쿼터 축소는 FTA협상 분위기용” 발언 논란(동아일보, 
2006.7.21) 

● 2005.9.12 - 노무현 정부 대외장관회의, 4대 선결조건 명시 문서 확인. “스크린쿼터 축소
와 쇠고기 수입재개는 완전해결,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과 의약품 관련 투명성제고는 상당
한 진전”
●  2006.9.12 -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USTR 대표 “4대 선결조건에 대해 한국이 양보하지 
않았다면 한미FTA 협상은 시작될 수 없었다” 발언 기록.
●  2006.9.7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무역의 해 2005‘ “올해(2006) 초 한국이 쇠고
기와 스크린쿼터 문제에서 양보하고 양국이 한미FTA 협상개시를 발표했다”

2. 진실이 담겨 있는 위키리크스 폭로 주한미대사관 비밀문서

● 2008년 1월 16일, 이노우에 및 테드 스티븐스 상원의원, 버시바우 대사와 면담에서 “(이명
박) 대통령 당선자는 쇠고기 문제가 양국 간의 쟁점에 대한 발전을 멈추게 하고 있는데, 특히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이 그렇다고 하면서, 쇠고기 시장이 빨리 개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08SEOUL102)

● 2008년 3월 25일, 버시바우 미대사가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보낸 2급 비밀보고 “국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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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 19일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
속 거부하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인 한미 FTA가 연내에 처리될 가
능성이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라며 한미FTA와 쇠고기의 관계를 스스로 인정함.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위한 5가지 꼼수

당신께서 한 달 전 방문이래로, 우리는 이대통령과 그의 내각에 쇠고기 시장을 빨리 다시 개
방하라고 계속 압력을 가했습니다. 한국정부의 고참 정책입안자들이 이해하는 것은 만일 이명
박의 방문이 올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의회 비준을 끌어낼 필요한 동력을 만들려면, 한국이 
국제수역사무국의 방침에 의거해 이대통령의 4월 16일 워싱턴에 도착할 쯤에는 쇠고기 시장
이 다시 개방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통령 일행은 미국측과 한국의 4월 9일 총선 이
전에 협상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리 측에 말했습니다. 쇠고기문제가 농촌
지역 선거구에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민감한 사안입니다. 동시에 한국의 무역협상단이 무대 뒤
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 측의 요구에 부합하는 거래를 트고, 이명박의 방문에 맞춰 
발표하려는 것입니다.”고 보고. (08SEOUL592)

3.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바뀐 쇠고기 수입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민주당 의원은 2011년 10월 “한미FTA가 발효되고 6개
월 안에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한 재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의 
협상은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주도할 것이며, 매우 영향력이 세고, 한국은 사실상 동
의했다”고 밝혔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2010년 8월 4일 상원 농림식량위 청문회에 출석하여 “국제수
역사무국(OIE)의 검역 기준에 부합하는 쇠고기가 제한 없이 수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
는 한미 FTA의 2가지 핵심쟁점 중 하나”라고 답변했다. 

 그가 말한 핵심쟁점 2가지는 자동차와 쇠고기를 말한다. 자동차 문제는 2010년 12월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미국측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관철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쇠고기 문제.  
미 행정부는 한미 FTA 미 의회 비준을 요청하기에 앞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내장 등의 개방 
요구를 한국 정부에 요청하지 않는 대신, 한국 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가
도록 '확실한 약속(secure commitments)'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쇠고기를 선불로 요
구했다가는 다시 촛불시위가 일어나 한미FTA 비준 자체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후불제로 요구하기로 바꾼 것이다.

 미 의회조사국은 2011년 3월 3일 <한-미 쇠고기 분쟁 : 이슈와 현황> 보고서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위한 5가지 꼼수를 제시했다. 미국 농무부는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
고기를 더 많이 소비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증가하고, 미국 내 광우병 전파를 차단하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효과적이라는 확신이 선다면 다음 몇 가지 아이디어와 유인책을 통해 한
국의 협상팀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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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전면 수입개방은 현행 '민간 자율 규제(voluntary 
arrangement)'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 한국 지
사는 2009년 12월부터 '신뢰 회복 캠페인(Trust Campaign)'을 TV와 신문 광고를 통해 
진행 중이다. 미국 육류수출협회는 이러한 광고를 통해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
건에 명시된 대로 민간 자율적인 방식으로 2008년 4월 졸속적으로 체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으로 복귀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둘째, 현행 자율 규제와 2008년 4월 합의한 완전한 시장 개방 사이의 잠정적 조치를 마련
하여 한미 정부가 합의함으로써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전면 수입 개방이 가능하다고 보았
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보다 세부적인 4가지 잠정 조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미래의 특정 기간(예를 들면, 3년, 5년, 10년 등) 동안 미국 내에서 추가적인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통해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을 요구한다.

(2) 일정 기간 동안 수입 검역 조건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나 '민간 자율적' 규
제를 시행하는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합의하는 조건을 통해 쇠고기 전면수입 개방을 요구
한다.

(3)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이 한국 수입 시장에서 일정 정도의 시장 점유율에 도달할 경
우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된 것으로 간주하고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을 요구한다.

(4)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통제된 광우병 위험국(controlled risk)'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무시해도 될 만한 위험국(negligible risk)'이라는 '광우병 청정국' 등급을 
받을 경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을 요구한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이렇게 5가지 꼼수 중 하나를 한국 정부가 합의해줄 경우 2008년 4
월 협정문 본문을 그대로 둔 채 '서한 교환(exchange of letters)' 방식을 통해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미국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에서도 이와 같은 꼼수로 재미를 
톡톡히 본 적이 있다. 또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007년에도 수전 슈왑 미 무역대
표부 대표와 밀실에서 30개월 연령 제한과 사료금지조치 공표시점과 이행시점을 연계한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조건 협상을 위한 여러 가지 꼼수들을 논의한 바 있다.

4. 한미FTA 비준 이후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머랜티스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2011년 4월 7일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청문회에
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의회 비준을 촉구하면서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국제
적 과학기준에 부합하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쇠고기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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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25.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1년
콩 54% 75% 85% 89% 92% 93% 94%

옥수수 25% 34% 47% 61% 80% 86% 88%

미국의 유전자조작 곡물 재배 비율 

출처 : 미농무부 경제조사국(http://www.ers.usda.gov/Data/biotechcrops/)

 2007년을 기준으로 유전자조작 옥수수는 전 세계 교역량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
전자조작 콩은 전체 교역량의 91~94%톤에 이른다.
 2010년 기준으로 전 세계 경작지 14억 4500만ha의 69%에서 유전자조작 작물을 재배하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는 2011년 5월 4일 막스 보커스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다시 한 번 
후불제 쇠고기 개방을 약속했다. 그는 “한국 측에 공식적으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를 요
청한 후 7일 이내에 한국 측이 협상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1년 5월 12일 미 하원 농업위원회 청문회에서 미 농무부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가 
쇠고기 개방 후불제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톰 발색 미 농무부장관은 “한미FTA 발효 후 공
격적 쇠고기 마케팅”을 약속했고,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미FTA 발효 후 
추가적인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차기 상원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 보커스 의원은 뭔가 반대급부를 받아낸다. 그는 미 행정부
에 한미 FTA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주기로 양보를 하면서 미국 정부가 대한국 쇠고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비용으로 100만 달러를 미국육류수출협회(UNMEF)에 지원하는 성과를 
올렸다. 

5. LMO와 섬유 분야 원산지 규정 현안 빅딜

- 한미 FTA 협상 막바지인 2006년 3월 31일 작성된 정부의 대외비 문건에 의하면 쿠젠베리 
미 섬유협상관의 요구에 따라 유전자 변형생물체(LMO) 규제완화 관련 6가지 요구와 섬유분야
의 원산지 규정 현안 몇 가지를 빅딜한 것으로 확인됨. 미국생명공학산업협회(BIO)는  4월 16
일 “몇 가지 농업분야 생명공학(LMO) 이슈에 대해 별도의 양해서(separate understanding)
를 협상한 농업협상단 수석인 리차드 크라우더(Richard Crowder)와 그의 참모진들을 축하한
다”는 성명 발표. 미국은 한국의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CPB) 비준 ․ 이행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별도의 양해서(Understanding) 작성을 요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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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22010년 전 세계 GMO 재배면적은 10억ha에 이른다.  011년 미국에서 재배되는 
콩의 94%, 옥수수의 88%가 유전자조작 종자이다. 미국 내 유전자조작 곡물 재배 비율이 
2000년에 콩의 54%, 옥수수의 25%이었음을 고려할 때, 지난 10년 동안 유전자조작 곡물
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사료용 곡물의 자급율이 1% 미만이기 때문에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사료용으로 수입되는 유전자조작 옥수수는 2007년을 기준으로 국내 사료용 옥수수 
수입량의 약 66%를 점유했다. 또한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의 주요 수출국은 대부분 
유전자조작 곡물과 비유전자조작 곡물을 구분해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는 유전
자조작 곡물과 비유전자조작 곡물의 구분관리가 거의 없으며, 미국에서도 비유전자조작 구
분 관리 물량은 5~7%에 불과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유전자조작 종자는 농약, 살충제, 제초제를 패키지로 판매되고 있
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라운드업’이라고 불리는 독성이 강한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를 
뿌리는 농부라면 반드시 ‘라운드업 레디’라고 불리는 제초제에 내성이 강한 유전자조작 콩 
종자를 심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콩 종자는 제초제에 모두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미국유기농센터는 미국에 처음 상업적으로 유전자조작 작물이 도입된 1996년부
터 2008년까지 13년 동안 제초제 사용량이 가파르게 상승했음을 미 농무부 자료를 통해 
밝혀냈다. 특히 옥수수, 콩, 면화 등 3가지 유전자조작 작물 경작에 사용된 제초제 사용량
은 2008년 들어 2007년에 비해 48%나 증가했다. 농약사용량도 2007년 20%, 2008년 
27% 증가했다. 이렇게 유전자조작 작물의 농약사용량이 엄청나게 증가한 이유는 글리포세
이트(라운디업, 근사미 등의 상품명으로 판매 중) 내성 잡초가 급격하게 많이 출현했기 때
문이다. 1996년 이후 글리포세이트 사용량은 면화 농장에서 3배씩, 콩 농장에서 2배씩, 옥
수수 농장에서 39%씩 증가했다. 따라서 유전자조작 곡물엔 독성이 더 강한 농약이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 

- 한국은 유기농으로 표기된 가공 제품에는 유전자조작제품(biotechnology products)이 포함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유기농 인증 제품에 일정 수준의 유전자조작제품이 포
함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 한국은 유전자조작 옥수수, 콩, 콩나물, 생감자 및 유전자조작 옥수수와 콩을 포함한 가공 
식품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지나친 규제라며 문제를 제기함. 이에 
따라, 2007년 한국 농수산부는 유전자조작 생감자에 대해 표시 의무 면제 의사를 미농무부에 
표명하는 한편, 기준 부합 사실을 '자가 표시(self-declaration)'한 뒤 공증을 받은 경우에도 
표시 의무를 면제해 줌.

- 2006년 11월 21일, 수전 필립 주한미대사관 농무참사관이 “유기농 가공 식품에 대한 GMO 
검사 방법”을 문의하는 공문 보냄.(식약청 문서번호 14378)

11월 28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별도의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방법은 없으나, 「식품등의표
시기준」에 의하면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사용하거나 검출되어서는 아니된
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식품의기준및규격에  의한 ‘유전자재조합식품 시험법(식품의약품
안전청고시 제2005-3호)’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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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13일 미국 농무성(USDA) 해외농업서비스(FAS)의 데이빗 코트렐(David 
Cottrell)이 식약청을 방문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유가공식품에는 유전자재조합 식품
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개정한 것과 관련하여 과학적으로 GMO 0%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유기가공 식품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GMO의 허용치를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
했다. 또한 미국 측은 “유기가공식품의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에 있어서 개별 원재료별로 유
기농산물 함량을 표시하도록 부분에 대하여 통합하여 전체 유기농산물의 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

- 2006년 6월 《미 농무부(USDA) 한국의 농업․생명공학 관련 보고서》

 “한국은 2007년에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CPB)를 비준 ․ 이행할 것으로 생각된다. 
(…) CPB가 이행될 때 생명공학산물 교역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CPB와 이행 규칙이 발
효되기 전에 환경위해성평가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27개 생명공학작물 중에서 
18개 작물이 환경위해성평가를 마쳤다. 후대교배종의 처리는 아직 후대교배종에 대한 환경위
해성평가 정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CPB가 시행되면 생명공
학작물 의 판매와 수입은 환경위해성평가가 완료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고 예상

6. 결론

- 한미FTA는 미국산 쇠고기 추가개방, GMO 관련 규제 완화 등으로 건강과 안전수준을 하향
시켜 99% 민중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며, 카길과 몬산토 같은 1% 부자에 속하는 다국적 농
식품 거대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켜 줄 것이다.

"사람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식량의 본원적인 목적은 종자(씨앗)에서부터 대규모 유통망
까지 식량 생산의 모든 과정을 독점하고 있는 한줌의 다국적 기업의 경제적 이익에 종식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들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적 위기의 최고의 수혜자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시작된 2007년 통게를 보면, 곡물시장을 통제하고 있는 몬산토나 카길 
같은 기업들은  이윤이 각각 45%와 60%나 증가했습니다. 카길의 자회사인 화학비료업계의 
선두기업 모자이크(Mosaic Corporation)의 경우 한 해의 수익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2008
년 10월 25일 UN 밀레니엄 개발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정상들에게 제63회 유엔총회 의장 미구엘 데스코토 부로크만(H. E. M. Miguel 
d’Escoto Brockmann)이 한 연설)

- 99%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치명적 독인 한미FTA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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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한미FTA 및 쇠고기 관련 거짓말 리스트

●2006.4.24 - 김종훈 수석대표, "4대 선결조건이 한미FTA와 관련 있다는 게 '정부 문건'에
서 나오면 책임지겠다."(한미FTA 첫 국회 토론회 국회방송, 2006.4.24) 
(http://www.assembly.go.kr/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6&infoI
d=1808&index=189&gotopage=1)
●2006.6.14 - 청와대 훈령 위반, “김종훈대표가 정부로부터 개성공단을 초기제안에 포함시키
라는 강한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개성공단 문제를 협상의 전면이나 중심에 놓으
려는 의도는 없다고 조태용과장이 말했다.” (위키리크스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기밀문서 
06SEOUL1972)
●2006.07.19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PD수첩에 말한다] 4대 선결조건은 없다 (공감코리
아, 2006.07.1)
(http://korea.kr/newsWeb/pages/brief/sectionNews2/view.do?newsDataId=148603285&
category_id=null&section_id=pm_sec_4)
●2006.7.21 - 김종훈 “스크린쿼터 축소는 FTA협상 분위기용” 발언 논란(동아일보, 
2006.7.21) 
●2007.3.31 - 김종훈, 한미FTA와 유전자조작(GMO)는 관련이 없다고 수 차례 주장 → 산업
자원부에서 작성한 “한미 FTA 연장 1일차 협상계획”, “한미 FTA 위생․검역 관련 LMO(유전
자변형생물체) 협상 현황” 문건 : "어제 쿠젠베리 미 섬유협상관은 LMO(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우리 측 입장 개선 여부에 따라서 섬유 양허개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
산업자원부는 ... LMO 관련 우리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한미 FTA 위생․검역 관련 
LMO 협상 현황”이라는 문서에도 "금일(20073.31) 아침 11:00 김호원 본부장이 김종훈 수석
대표와 면담“하여 "LMO 핵심쟁점에 대한 협상전략"을 수립했음이 확인됨.
●2008.3.25 - 김종훈, 한미FTA 쇠고기는 무관하다고 수차례 주장  → “국무장관 당신께서 
한 달 전 방문이래로, 우리는 이대통령과 그의 내각에 쇠고기 시장을 빨리 다시 개방하라고 
계속 압력을 가했습니다. 한국정부의 고참 정책입안자들이 이해하는 것은 만일 이명박의 방문
이 올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의회 비준을 끌어낼 필요한 동력을 만들려면, 한국이 국제수역
사무국의 방침에 의거해 이대통령의 4월 16일 워싱턴에 도착할 쯤에는 쇠고기 시장이 다시 
개방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통령 일행은 미국측과 한국의 4월 9일 총선 이전에 협상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리측에 말했습니다. 쇠고기문제가 농촌지역 선거
구에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민감한 사안입니다. 동시에 한국의 무역협상단이 무대 뒤에서 열심
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측의 요구에 부합하는 거래를 트고, 이명박의 방문에 맞춰 발표하려는 
것입니다.”(위키리크스 주한미대사관 비밀문서, 08SEOUL592)
●2008.5.2 - 외교통상부 국회 설명자료에서 30개월령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서 합
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 돼지 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게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
치라고 거짓 자랑
●2008.5.13 - 외교통상부, 사료조치 오역이 실수라고 발표. → 주미한국대사관에서 2008년 
4월 24일자로 외교통상부에 보고한 ‘미식약청 사료금지 조치 규정 공시’ 내용에는 정확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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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금지대상물질 정의는 당초 안에서 일부 변경되었음. - 
BSE 양성반응을 보인 소 전체가 금지대상에 추가 - 뇌와 척수의 제거여부에 관계없이 30개
월령 미만으로 보이는 소는 금지물질로 보지 않는 것으로 변경”
●2010.4.19 - 국회 법사위에서 김종훈, “프랜차이즈는 15년 전 WTO에 가입을 하면서 아무
런 조건없이 아주 깨끗하게 개방을 했기 때문에”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
켜서는 안 된다며 상생법 통과에 강경하게 반대 → 1994년 WTO GATS 양허안을 보면 식품
소매의 경우 과일, 야채, 생선 등에 한정되어 있음.
●2010.6.30 - 김종훈, 외교통상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FTA 협정문의 개정 가능성에 대한 질
문에 “마침표나 쉼표를 넣고 빼는 것도 개정인데, 그런 일은 없을 것” 답변(연합뉴스 
2010.06.30) → 2010년 12월 3일 타결된 한미FTA 재협상에서 미국 쪽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
산 승용차의 미국 관세 2.5% 폐지기한을 4년간 연장하고 자동차 분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
한조처)를 도입하는 등 협정문을 대폭 수정


